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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무역-노동기준의 연계문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경제가 통합된 세계화

시대에도 노동기준이 각국의 주권(主權)의 범위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긴 역사를 통하여 제기되어 왔다. 기실 1919년 ILO 설립도 

이러한 문제에 관한 당시 국제사회의 대안의 하나 던 것이다. 지난 1970

년대 이후 선진국․개도국간의 무역 확대, 다국적기업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이른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미국과 서유럽 선진국에서 임

금격차와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쇠락이 나타나게 되

자, 개도국과의 무역과 각국간의 경쟁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

이 선진국 노동계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하 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매스

컴에 의한 일부 개도국의 아동노동 등 착취적 노동사례가 부각되기 시작

하자, 이들 선진국 노동계와 일부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노동문

제, 즉 세계화가 야기한 소위 ‘밑바닥으로의 경주’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동조건 균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

기하 다. 이들은 ILO를 통한 국제노동기준의 구현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역과 관련한 채찍과 당근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

으며, 각국의 관심이 가장 큰 국제기구인 WTO에서 노동기준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

드를 마무리하고 WTO를 설립하 던 마라케시 WTO 각료회의에서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 다. 이후 WTO, ILO, UN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렬한 논란과 대립이 지속되



었다. 이러한 논란은 1999년 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던 WTO 각료

회의로 이어져 이 이슈가 뉴라운드의 출범을 무산시키게 한 주요 쟁점의 

하나로 작용하 다. 현재의 선진국․개도국간 현격한 입장차이에 따라 가

까운 장래에 이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전

망이나, 이 이슈가 긴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 미

국 등 주도국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점, 이 이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계

화의 사회적 측면에의 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 이슈는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극히 높은 우리의 경우 국익 확보를 위해 이러한 

논의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

히 이 논의에 있어 다소 중간자적인 입장을 활용, 국제협상무대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러

한 연계이슈가 본격 제기된 이후 그간 국제기구들과 선진국 학자들을 중

심으로 다양한 이론적․실천적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 

이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보고서는 연계논의의 역사와 구체적 논의 전개과정, 이론적 찬반 논

란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연계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는 연계논란과 관련한 대다수의 

연구가 무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적 시각에 기울어 있는데 대해 노동시

각에서의 접근에도 중점을 두어 세계화와 관련한 노동문제에도 상당부분

을 할애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 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국제협상에서 무역-노동기준 연계문제를 직접 다

루어야 할 무역․노동정책 담당자에서부터 노동문제나 국제무역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

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 장  李  源  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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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우리는 규율을 지향하는 기구인 WTO가 어떻게 노동기준의 준수와 같은 

이슈를 다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모두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인 핵심

노동기준의 준수가 선진국의 구조적인 실업문제에 대한 속죄양으로 활용될 가

능성에 대해 브라질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ILO가 핵심노

동기준의 확립문제를 담당할 적절한 場이라고 믿는다”……

(Lampreia 브라질 외무장관, 1996. 12.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1) 

“WTO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우리는 WTO가 ILO와 협조하에 무역과 노동기준간

의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는데 합의를 이룰 것을 희망

한다…… 각국의 국내적 지지가 없다면 무역자유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우려를 무시하거나 무역이 가시적인 번 으로 가는 길

이라는 점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WTO와 무역자유화에 대한 지지는 

분명 약해질 것이다”……

(C. Barshefsky 미국 무역대표부 대리대표, 1996. 12.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에서)2)

위의 두 가지 선진국과 개도국 대표의 발언에 나타나듯이 무역과 노동기

준의 연계, 즉 종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그를 계승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에 노동기준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여부에 관한 

논란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을 마무리하 던 마라케시 각료회

의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대표가 이를 본격 제기한 이후 1996년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지난해 말 시애틀 WTO 각료회의 등에서 선진국과 개도

 1) ILO(1997a: 14). 동 자료는 당시 각 대표들의 발언 중 노동기준과 관련된 부분들

을 발췌, 소개하고 있다. 

 2) ILO(1997a: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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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이에 가장 격렬한 논쟁과 대립을 낳고 있는 이슈의 하나이다. 

이러한 무역-노동기준의 연계문제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면 무역․투

자자유화로 요약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노동기준과 경쟁력간의 관

계에 관한 것으로서, 즉 세계화 시대에 노동기준이 종전처럼 각국의 주권

(主權)의 범위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 또는 개별국가들의 노력만으로 

노동기준을 향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에 관한 논란이라고 하겠다. 여

기에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 노동기준의 인도주의적 측면 등 다양한 이

슈들이 반 되어 연계와 관련한 논의는 복잡다단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 

논란에는 다양한 학자들과 단체 그리고 국가들이 가담하여 왔는데 이를 

지지하는 그룹에는 선진국 노동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군의 신제도주의(新制度主義) 경

제학자, 미국 등 일부 선진국 정부, 그리고 노동권에 관심 있는 비정부기

구 등이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에는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

고전주의(新古典主義)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자, 다국

적기업과 사용자단체, 개도국 정부, 연계주장을 개도국에 대한 신식민주의

적 접근 또는 주권 침해로 간주하는 사회운동가들이 있다.3) 

노동기준의 국제적 측면에 관한 논란은 기실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온 이슈로서, 오늘날의 세계화에 비견되는 기술혁신과 무역

의 확대를 경험했던 19세기에 이미 이에 관해 지대한 국제적 관심과 논란

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 결과 1919년 출범한 ILO는 그 헌장 전문에 “어

느 한 국가가 인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자

국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장애가 된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이러한 측면에 대해 고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4)

이후 이러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문제는 간간히 제기되곤 하다가 다

시 1970년대 이후 선진국․개도국간의 무역 확대, 다국적기업의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이른바 세계화의 본격적 진행과 함께 다시 초점을 받

기 시작하게 된다. 즉 세계화의 진전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과 서유럽 선

진국에서 임금격차와 실업문제가 지속되고 노동조합․단체교섭의 쇠퇴 등 

노동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부정적 측면들이 확산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

3) Tsogas(1999: 353∼354).

4) ILO헌장은 그 웹사이트에서 접근가능하다(www.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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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선진국 노동계를 중심으로 개도국과의 무역과 다국적기업의 자유

로운 이동, 각국간의 경쟁 등이 이러한 다양한 노동문제의 원인이라는 지

적을 제기하기 시작하 던 것이다.

노동계는 이러한 노동문제의 원인을 세계화가 야기한 소위 ‘밑바닥으로

의 경주’5)에서 찾으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노동조건 균

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하 다. 특히 이들은 지난 80

년간 ILO를 통한 국제노동기준의 구현은 ILO의 ‘채찍’ 없는 구조적 한계

가 있다고 보고, 무역과 관련한 채찍과 당근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 각국의 관심이 가장 큰 국제기구인 WTO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

계하여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1980년대와 1990년

대를 통해 선진국 일반대중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통신기술

의 발전에 따라 일부 개도국의 아동노동 등 착취적 노동상황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선진국 여론도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일부 선진국의 정치과정에 반 되어 미국 등에서 국

제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반 하자는 소위 사회조항의 삽입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마무리하고 WTO를 설립하

게 되었던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부터 미국․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이 

WTO에서 노동기준을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적으로 제기하 다. 

이후 이 이슈는 1995년의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1996년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1998년 ILO의 노동자기본권선언, 그리고 지난해 연말의 

시애틀 WTO 각료회의 등으로 이어지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렬한 논

쟁과 대립의 이슈가 되게 된다. 특히 지난해 말의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는 

NGO 등의 격렬한 시위를 배경으로 노동기준 이슈가 뉴라운드의 출범자

체를 무산시킨 주요 쟁점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노동계와 선진국의 연계주장의 배경은 복잡다양하고, 인도주의

적, 보호무역주의적, 정치적․이념적 고려 등 다양한 측면이 자리잡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국내외 노동운동을 통해 오랜 동안 인

권과 사회정의의 이름으로 노동기준의 향상을 추구해 왔다. 세계화, 즉 무

5) "A Race to the Bottom". 이 용어의 개념, 관련 이론적 논란 등은 제4장에서 다루

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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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추세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 사용자들에게 유

리한 환경을 조성하 으며, 노동조합에게는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위태롭

게 하는 재앙과 같은 상황으로 여겨져 왔다.6)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노동기준 연계주장을 적극 제기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라 하겠다. 그러나 무역-노동기준 연계주장을 보호무역주의적 의도의 산

물로 파악하는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경제성장․사회발전전략에 

치명적일 수 있는 무역제재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과 노동기준을 향상시

킨다는 연계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통제할 수 없는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 세계는 지금 하나의 광대한 시

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선진국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세계화 과정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자국 노동자들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그들에 

맞는 수준의 사회적 기준(Social Standards)을 가지고 범세계적 보편화를 요구

하는 아이디어를 제기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그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따라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

겠다는 것이다.”7)

1994년 마라케시 WTO 각료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연계논의가 본격화

된 이후 다양한 배경의 학자들과 ILO, OECD, IMF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이론적 연구에 있어서도 연계

의 필요성, 보다 광범위하게는 국제적인 노동기준 향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찬반 대립이 노정되고 있다. 대다수의 연구는 주로 국제경제학자에 

의해 무역 중심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연계를 자

유무역에 대한 제한의 하나로 인식하여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8) 반면 

최근 일부 학자들은 세계화가 노동에 미친 부정적 측면을 토대로 노동 중

심의 시각에서 노동기준의 향상을 위해 연계와 같은 국제적 공동노력의 

6) Raynauld & Vidal(1998: 6).

7) Nyerere(1999: 584).

8)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연구로서 참고문헌에 소개된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Bhagwati(1996), Brown et al.(1996), Golub(1997), Krugman(1997), Maskus(1997), 

OECD(1996), Srinivasan(1996), Anderso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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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9) 

연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들은 대체로 세계화와 노동문제간의 상관관

계를 인정하면서 이러한 세계화의 부작용, 즉 ‘밑바닥으로의 경주’에 따른 

부작용 치유와 자본의 이동 가능성이 야기한 노사간 교섭력 균형의 파괴에 

따를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무역-노동기준 연

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도 연계는 선진국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을 줄임과 동시에 개도국 정부와 사용자들이 노동기

준을 상향조정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선진국 내의 지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무역에 노동기준을 연계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대다

수의 경제학자－국제무역에 노동기준과 같은 무역과 관계없는 분야를 연

계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전체의 복리증진에 해가 되고, 수출증

진이 개도국 경제성장의 최선책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도국의 경

제에도 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연계주장은 단지 위장된 보

호무역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학자들의 찬반 논쟁의 배경에는 시장규제의 하나로서의 노동기

준을 보는 시각과 함께 세계화를 보는 본질적 시각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

다고 하겠는데, 다음 인용하는 세계화에 대한 두 시각은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불행하게도 짧은 시간적 시야 밖에 갖고 있지 못한 정치가들은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노동과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하고 노동시장

을 개혁하는 등에 관심을 갖기보다, 세계화가 수반하는 (일부의 일시적 고통과 

같은) 단기적인 조정비용을 회피하는 데에 더욱 관심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금 유사 이래 가장 건실한 상태이다. 이

러한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부분 세계화의 덕분이다.”10) 

“세계화는 위험한 불안정과 점증하는 불평등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너무 많

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극히 적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11)  

9)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Langille(1996), Kapstein(1999), Feis(1994), 

Tsogas(1999), Lee(1997) 등이 있다.

10) Slaughter & Swagel(1997). (IMF의 웹사이트 참조, www.im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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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계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최근의 실제 논

란내용, 그리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논점 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에 접근하는데 있어 무역 중심의 시

각과 노동 중심의 시각 사이에 가급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는 무

역-노동기준 연계문제를 단순히 무역협정에 있어서의 노동기준 연계의 필

요성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화 시대, 즉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급진

전된 새로운 시대상황하에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

제적 공동노력과 규율이 필요한가 여부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WTO에의 노동기준 연계주장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명확히 해둘 것들이 있

다. 즉 무역-노동기준의 연계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적으로 실제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 등에서는 

자국 무역정책과 양자간 또는 지역무역협정 등에서 이미 노동기준을 상당

히 반 해 왔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계이슈는 

이러한 데서 더 나아가 다자간 무역협정, 즉 종래의 GATT와 1995년부터 

이를 계승한 WTO의 협정에 이를 반 하자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12) 또 

하나 연계이슈와 관련한 논란은 이를 주로 남북문제, 즉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슈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이 이슈를 무역 중

심의 시각에서 다루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연계이슈의 본질을 노사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13)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

11) Mazur(2000). (Foreign Affairs 웹사이트 참조, www.foreignaffairs.org).

12) 1946년 출범한 GATT가 주로 상품무역에 관해 다루었던데 반해, GATT의 마지

막 라운드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1995년 GATT를 승계하여 출범한 

WTO는 GATT협정에 추가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새로운 협정을 포

괄하고 있다. 또 다른 양자간의 차이점은 종래 GATT가 일시적인 협정으로서 각

국은 그 계약당사자 던 반면, WTO는 구적 국제기구로서 각국은 그 회원국이 

되게 되었으며, 분쟁조정절차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되었다.

13) 이와 관련하여 연계문제를 제기한 선진국 노동계도 초기의 연계주장이 개도국의 

격렬한 반발을 야기하자, 이 이슈가 남북문제가 아니라 노사문제라는 점을 전략

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러한 입장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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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와 관련하여서는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세계화

의 다른 측면들, 대표적으로 외국직접투자와 같은 자본이동도 가능한 함

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본이동과 관련

한 노동문제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연계논

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 편의상으로도 대다수 연

구에서 ‘무역’으로 통칭하기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무역-노동기준 

연계’로 통칭할 것인 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이동과 관련한 문제

도 다룰 것이다. 용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언급해둘 사항은 연계, 즉 무역

-노동기준의 연계는 ‘사회조항 삽입’과 같이 사용된다는 것이며－유럽에서 

사회조항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임－, 노동기준 또는 국제노동기준이라 

하면 협의로는 현행 ILO의 협약을 지칭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

으로 도출이 가능한 국제적 노동규범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점이다. 지난 

수년간의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일부 국제노동기준에 대해서는 

그 보편성과 우선적 중요성을 고려해 핵심노동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

지, 강제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ILO의 핵심협약 8개를 칭하는 것

으로, 현재의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의 초점은 이 핵심노동기준을 무역협정

에 반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핵심노동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주로 일반적인 국제노동기준을 대상으

로 검토하겠으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핵심노동기준을 대상으로 검토

할 것이다. 이는 연계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기도 하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핵심노동기준 또한 상대성을 배제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19세기 이후 

무역 확대 등 세계경제 통합과정에서 또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연관되

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연계관련 논의를 역사적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

다. 여기서는 시대별 논란의 배경과 실제 이루어져온 일부 무역-노동기준 

연계조치의 역사를 검토할 것이다. 특히 1994년 이후 다자간 국제협상에

서의 실제적 논의 전개과정 등 최근의 전개상황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룰 

의 본질을 접근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각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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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제3장에서는 연계논의와 관련된 현행 제도로서의 ILO와 국제노동

기준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연계주장은 결국 노동권과 국

제노동기준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ILO의 지난 80년간의 활동이 충분치 

못했다는 인식하에 출발하 다고 볼 때, 이에 관한 검토는 논의가 제기된 

배경을 이해하고 대안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장에서는 핵심노동기준과 관련한 각국의 준수실태도 개략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연계논의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논점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는 일부 선진국, 노동계, 그리고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계의 

필요성에 대한 찬성논리와 대다수 경제학자들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반

대논리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논점은 실제 경제적 측

면, 정치적 측면, 사회적․인도적 측면 등 다양하다 하겠는데, 핵심적인 

이슈들은 결국 연계가 필요한 것인가, 또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란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이를 크게 나누어 첫째, 노동기준의 의미와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근본적 시각, 둘째, 세계화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친 향(선진

국 노동문제의 원인 등), 셋째, 노동기준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향(경

쟁력과의 관계, 밑바닥으로의 경주 등), 넷째, 정치적․사회적 측면의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의 이슈 등으로 나누어 다룰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계와 관련한 최근 논의동향과 전망에 이어 그간

의 논점을 재검토하면서 국제사회의 공익을 위해 이 이슈에 어떻게 새롭

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어 마지

막 장에서는 이러한 연계논의가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검토

해 본다. 본 연구는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직접적

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 이슈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선 시급한 것은 연계논의

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계논

의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과 논의의 역사, 그리고 주요 논점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대처방향을 모색하는데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이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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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연계논란

과 관련한 배경과 논점이 우리나라의 정책전반에 주는 함의와 몇 가지 핵

심적인 대응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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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의 역사적 고찰

“Poverty anywhere constitutes a danger to prosperity everywhere.”

(ILO, Declaration of Philadelphia, 1944.)

무역과 노동기준과의 관계, 바꿔 말해 노동문제의 국제적 측면에 대한 

인식과 자유무역체제하에서도 노동기준이 한 국가의 통제하에 남아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특히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산업의 급변 및 무역의 확대와 함께 여러 가

지 노동측면의 사회문제가 부각되었던 19세기에도 심각히 제기된 바 있

고, 이는 결과적으로 1919년의 ILO 설립의 가장 주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

다. 이후에도 때로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시대에 그의 한 구실로 

노동기준이 이용되기도 하는 등 각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양상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14) 특히 197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와 함께 여러 가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부

정적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이 이슈가 뜨거운 논란을 야기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역사는 오늘의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장에서는 연계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비

교적 상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논의의 역사를 검토함에 있어 중점은 

그때 그때의 연계주장 또는 국제적 노동규제를 위한 노력의 배경과 실제 

적용사례 등에 두기로 하겠으며, 무역과 노동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광

범위하게는 결국 세계화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논의라고 보아 이러한 점

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것이다. 아울러 1994년 이후 전개된 다자간 국제

기구에서의 논의과정은 결국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구

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4) 이와 관련 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 의하면 1919∼91년 기간 중 총 

66건의 연계조치 또는 연계시도가 있었다고 한다(Miramon in Cuyvers(199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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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 창설 전후(19세기∼1940년대 중반)

노동기준과 국제경쟁력과의 관계, 그리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논란이 제기된 것은 일찍이 유럽의 산업혁

명 이후 선발산업국가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20세기 말 국제사회가 경험한 세계화는 19세기 말의 상황과 여러 가지 면

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노동기준 연계와 관련하여서

도 당시의 논란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자못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하

겠다. 

오늘날의 세계화와 19세기 말의 세계화는 기술발전에 따라 국경간 사업

에 드는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동의 국제적 분업이 심화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15) 이러한 환경변화는 노동시장에

도 상당한 향을 미쳐 일부에서는 고용불안과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등 

사회문제가 양산되면서 이에 따른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 압

력이 증폭되었다는 점도 유사한 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노동자들이 

노동기준 신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도 같은 양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초 ILO 

창설에 이르는 시기의 경험을 깊이 있게 파악해 보는 것은 오늘에 많은 

교훈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의 논의 전개과정은 무역-노동기준 연계문제와 관련한 다양

한 배경, 즉 인도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정치․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겠다. 

  

◈ 19세기의 역사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의 필요성은 유럽에서 일찍이 18

세기에서 19세기 초 무렵에, 산업혁명 초기의 아동노동 등 열악한 노동상

황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와 아울러 근로조건의 향상은 경쟁국들

이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경제적․현실적 고려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15) O'Rourke(200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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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들이 아동노동, 노동시간, 산업안전 등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지 

않는데 어느 한 국가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이러한 법률을 채택한다는 

것은－경쟁력에 대한 고려 때문에－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근

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럽각국의 노동법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

수적이라 여겨졌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운동가들은 산업화된 유럽국가 전

체가 공통의 노동기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국제기구를 설립해서 이를 

감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16)

문헌에 의하면 일찍이 1788년 당시 프랑스 루이 16세의 재무상이었던 

Jacques Necker는 어떤 한 국가만이 주휴일을 폐지한다면 국제경쟁에서 

확실히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노동기준과 국제경쟁과의 관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17) 1818년 국 노동법의 시조라 불리는 Robert 

Owen은 노동시간, 특히 아동노동시간의 규제는 유럽대륙 공통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청원한 바 있으며, 1833년 국 의회의원이던 C. F. 

Hindley는 국에서의 노동시간입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에 관한 국제조약을 제안한 바 있다.18) 프랑스에서도 사업가 던 Daniel 

Le Grand이 1838∼55년 기간 동안 노동자 착취문제는 모든 산업국가들간

의 협의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며, 유럽각국 정부에 ‘國際工場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경제학자인 J. Blanqui는 유럽각국의 노동

법제 균일화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 다.19)

“재앙과 같은 결과를 피하면서 개혁을 성취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다. 즉 외

국시장에서 경쟁하는 모든 산업국가들이 그것(노동법제)을 동시에 채택하는 것

이 그것이다.”

16) Leary(1996: 182∼184)에 의하면 19세기의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오늘날과 유

사하나, 오늘날의 상황은 선진국 노동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이 선진국의 높은 근로

조건이 자유무역에 따른 개도국과의 경쟁으로 낮아질 것을 우려한다는 점에서 근

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우려 자체가 연계주장이 위장된 보호

무역주의에서 출발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우려는 이

러한 의혹 없이 진정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여겨지며, 무역제한을 모

색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통의 노동기준을 제정할 

것을 모색했던 것이라는 것이다.

17) Raynauld & Vidal(1998: 4).

18) Leary(1996: 184).

19) Leary(1996: 184), Harworth & Hughes(1997: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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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산업화와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노동문제에 대한 초기의 

문제인식의 근저에는 당시의 지도층․지식인 등이 다분히 인본주의적, 도

덕적 차원에서 착취당하는 계층의 복지를 고려하여 착취노동이나 극히 유

해위험한 인자를 사용하는 생산기법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이러한 노력은 각국 정부에 의해 대부분 무시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당시 선진세계는 보다 급격한 경제․기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즉 철도와 증기선의 도입에 따른 운송수단의 획기

적 개선, 이에 의해 촉발된 무역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20세기 후반의 세

계화에 비견되는 세계화 과정을 경험하 던 것이다.20) 이와 함께 각국은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취해졌던 무역제한

조치를 철폐하게 되어 19세기 중반 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이 적극적

인 자유무역을 추진하 다.21) 정통 경제이론들이 가르쳐주듯이 이러한 무

역자유화는 경제전체적으로는 이익을 보장하지만, 각국 경제주체들에 대

하여는 소득재분배 효과도 야기하게 된다. 당시의 신대륙 미국과 유럽의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노동이 희소하고 부국이었던 미국에서는 노동이 

풍부한 유럽국가와의 무역에 따라 노동자들의 (地代 등에 대한) 상대임금 

하락이 초래되게 되고, 반대로 유럽에서는 실질임금이 상승한 반면 토지

소유자들이 상대적 地代하락을 경험하게 된다.22) 이러한 무역의 소득재분

배 효과는 결과적으로 각국내 정치과정에서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논

20) O'Rourke(2000: 39). 최근 일부 학자들은 20세기 후반의 세계화가 노동 등에 미

친 향과 관련하여 19세기에 있었던 세계화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역사적 교훈

을 찾고 있다. O'Rourke(2000), Williamson(1998, 1996) 등이 그 대표적인데, 이

들 연구에 따르면 우선 자유무역의 시대로 이해되는 1940년대 후반에서 1970년

대 후반까지 관세장벽이 40%에서 7%로 33%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1870∼

1913년 기간 중에 무역장벽이 (주로 운송비용의 하락에 따라) 45%포인트 낮아

진 것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하나는 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의 비율로서 1760년과 1913년에 공히 15%로 1987년의 수준과 같다는 

점은 당시의 무역 확대 등 세계화 추세가 20세기 말의 경험에 비견될 수 있음

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21) O'Rourke(2000: 41∼42).

22) O'Rourke(2000: 45∼50). 이는 Heckscher-Ohlin정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당시 

미국의 상황은 오늘날 세계화와 관련한 선진국에서의 우려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

으로 이에 대해서는 무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를 다루는 제4장에서 살펴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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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초래하고, 실제 19세기 후반 이후 각국에서 보호무역조치가 등장하

는 배경이 되게 된다. 

당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노동이 희소한 국가로서 무역 확대에 따라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하락 등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1840년경 이미 보호

무역주의자들이 유럽의 저임노동과의 경쟁을 막고 미국의 고임금을 유지

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한다.23) 1880년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도 그간의 자유무역주의에

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게 되며,24) 이와 함께 노동기준과 무역에 관한 

주장도 다분히 보호무역주의적 의도를 다분히 내포하기 시작한다.25) 

이 시기에는 노동운동도 국내적․국제적으로 힘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데, 이들도 각국간 경쟁에 따른 노동에의 부정적 향을 고려하여 외국의 

임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1881년 미국 노동총연맹(AFL)의 전신

인 조직노동조합연맹(Federation of Organized Trades and Labor Unions)

은 그 설립과 함께 의회에 미국 산업을 외국의 저임노동에 의한 상품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26) 1886년 AFL은 8시

간 노동 캠페인을 시작하 으며, 1890년 5월 1일에는 제2차 사회주의인터

내셔널이 AFL의 이러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 시위를 

주도하여 오늘날 메이데이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다.27)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국제적 노동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이

제 새로운 정치․경제적 동기에 의해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논의도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먼저 각국의 무역정책에 노동기준을 일방적으로 연

계하는 조치가 죄수노동에 대한 수입제한의 형태로 시작되게 된다. 1890

년 미국은 최초로 죄수노동(Convict Labor)에 의해 생산된 모든 종류의 

외국상품의 수입을 금하는 입법을 제정하 다. 국도 1897년 외국의 교

도소․교정기관 등에서 생산된 모든 종류의 상품－ 국에서 생산되지 않

는 상품은 제외－수입을 법으로 금하 으며, 유사한 입법들이 오스트레일

리아(1901), 캐나다(1907), 뉴질랜드(1908), 남아프리카(1913) 등에서 시행

23) O'Rourke(2000: 50).

24) Williamson(1996: 15).

25) Haworth & Hughes(1997: 181∼182), Hepple(1997: 356), Brown(1996: 266). 

26) Charnovitz(1987: 568).

27) Raynauld & Vidal(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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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8)

이러한 각국의 일방적인 무역-노동기준 연계조치와 함께 1890년 독일

황제 윌리엄 2세의 주도에 의한 베를린국제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적 노동

기준 제정을 위한 노력도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이는 몇 차례의 유럽의회

(European Congresses)에서의 아동노동, 노동시간, 여성노동, 안전․보건 

등에 관한 논의와 1897년 스위스 취리히에서의 노동자 보호에 관한 국제

의회(International Congress on Labor Protection), 1900년 파리에서의 국

제노동법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Labor Legislation) 설립 등으

로 이어진다. 1906년 베른국제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있어 최초

로 白燐성냥(White Phosphorus Matches)의 생산을 금하는 국제협약을 채

택하게 된다.29)  

그러나 이러한 19세기 후반의 각종 조치들은 근본적으로 당시 보호무역

주의로의 회귀와 연결되어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국제적 공동노력이라는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또 노동운동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한 소극

적 대응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19세

기의 세계화 과정에서 당시 국제사회는 경제․기술적 변화에 따른 노동문

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

러한 평가와 관련하여 Kapstein은 그 이후 20세기 초 노동자들이 자신들

의 암울한 경제적 운명에 대한 해답을 혁명, 공산주의, 파시즘, 전쟁 등 

과격한 정치적 수단에서 찾고자 한 비극적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

한다.30)  

◈ ILO의 창설

19세기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제반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의 대응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경험하고 난 이후인 1919년 ILO의 

창설로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되고, 노동과 무역, 노동과 국제경쟁력에 

관한 논란도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E. Lee는 ILO 설립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고 

28) Charnovitz(1987: 569∼570).

29) Haworth & Hughes(1997: 182), Leary(1996: 182∼184), Charnovitz(1987: 571).

30) Kapstein(199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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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1)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과 고통을 야기한 당시의 열악한 근

로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사회정의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고려의 결과

이다. 둘째는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회혼란을 막자는 정치적 

동기이다. 당시가 제1차 세계대전 종료와 볼세비키혁명 직후 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적인 근로조

건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파급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

를 제거하자는 목적이 그것이다. 이는 19세기에 제기되었던 인식, 즉 근로

조건의 향상은 국제적으로 경쟁국들이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인식과 같은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시 유럽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한 현실적 배경

은 다음과 같다.32) 즉 제1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무렵, 경쟁국들의 낮은 

노동기준으로 인해 국제경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온 

국․프랑스․독일의 사용자들 사이에 국제노동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었는데 이의 배경에는 세 가지 시대적 요인이 자리하

고 있었다. 첫째, 유럽경제가 전후 복구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유럽각국간

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져 갔다. 둘째, 미국이 산업화된 강국으로 등장하여 

북반구에서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함과 아울러, 일본은 신속한 산업화를 

통해 남반구 식민지 시장을 위협하는 등 국제경쟁의 기본 구도가 바뀌어

감에 따라 유럽의 지배적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다. 셋째, 국제적으로 연대

가 이루어진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규율할 것을 요

구하고, 전후 평화조약에서 이에 관해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렇게 국제노동기준의 개념이 자리잡힘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를 

만들고 실행해 나갈 적절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쉽게 결론

에 이르 으며, 이는 결국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제13장에 의해 ILO를 

설립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는다. 

베르사이유조약 제13장, 즉 현재의 ILO헌장의 전문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한다. “항구적인 세계평화는 세계가 사회정의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하

다.”33) 그러나 이후에 검토되겠지만 이러한 세계의 공약이 이후 ILO 활동

31) Lee(1997: 174).

32) Haworth & Hughes(1997: 182∼183). 

33) ILO헌장, 기타 ILO의 역사․구조 등 다양한 자료는 그 웹사이트에서 접근가능하

다(www.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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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심, 또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노동기준의 준수에 실질적

으로 얼마나 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ILO 창설의 배경에는 19세기 이후의 다양한 논의를 배경으로 

한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고려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크게 보면 한편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는 사회적․인도주의적 고려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경쟁력과 관련한 정치⋅경제적 고려가 중요

한 배경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오늘날의 

논란에도 이러한 측면들이 그대로 반 되고 있다 하겠다. 다만 긴 역사를 

돌아볼 때 근로조건과 관련한 문제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

의 제기는 주도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과 

이 이슈에 관한 주도국 자체가 각국의 경쟁력 변화에 따라 변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협상에서의 무역-노동기준 연계주장의 배경에는 

앞의 후자, 즉 경쟁력과 관련한 정치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사회적․인도

주의적 고려보다 우선된 것으로 판단된다.34)

노동기준․근로조건과 국제경쟁력의 관계, 오늘날의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에 대한 논란은 ILO 창설전후의 국제협의과정에서도 최우선

의 관심사안의 하나 다. 당시 베르사이유 평화회담에서 국 대표는 “억

압적인 근로조건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시장에서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베르사이유조약의 제13장 전문은 “어느 한 국가가 인간적인 근로조건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

력하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국제적 측면에 

대해 고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35)

최근 WTO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노동기준과 무역제재의 연계문제에 

대해 이미 이 시기에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36) ILO 창설과 관

련한 초기의 국 정부의 보고서는 “국제노동총회 대표의 2/3가 특정 회원

국이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전회원국은 불공정경쟁에 의해 생산

34) Bhagwati는 당시 이 이슈의 주도국인 국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던 상황인 

점은 오늘날의 이의 주도국인 미국의 상황과 같다고 비교하면서, 이를 ‘작아진 거인

신드롬(Diminished Giant Syndrome)’이라고 표현한다(Bhagwati, 1996: 20∼21). 

35) Leary(1996: 186), Hepple(1997: 356).

36) Charnovitz(1987: 57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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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품에 대해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이러한 제안의 일부는 

ILO헌장에도 반 되었는 바, 그것은 사실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37)에 대해 회원국 위반사례 조사후, 동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

하고 또한 다른 회원국이 채택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위반국가에 

대한 ‘필요한 경제적 조치’를 제시하도록 하 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

제적 조치가 실제 권고된 적은 없으며, 이 규정은 1946년 헌장 개정시에 

삭제되게 된다.

ILO 창설 초기의 근로조건과 경쟁력, 노동기준과 무역과의 연계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검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당시 주요국들은 ILO

에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설명되는데, 그 하나는 ILO 출범 초기에 이루어진 임의주의 

접근방식에 대한 공감대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 등 주도국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감대는 ILO를 통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노동기준을 채택하되 그 구체적인 준수시점은 각국 정부가 노사

당사자와의 협조를 거쳐 결정토록 맡긴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각국 발

전단계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으로 협약 준수시점을 결정함에 있어 각국의 

경제․산업 발전단계가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이다.38) 

어쨌든 이렇게 초기에 ILO는 노동기준과 국제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에 관한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ILO 기준 위반에 대해 무역제재를 부과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으며, 대

신 ILO는 협약 비준과 감독을 통해 회원국의 자의적인 준수를 촉진하는 

방법을 유지해 왔다. 한편 초기의 ILO 활동을 보면, 당시 국제경쟁이 주

로 유럽과 신대륙간에 이루어졌고 오늘날의 개도국들은 대부분 식민지하

에 있었기 때문에 ILO에서의 관심의 대상도 주로 경제발전단계가 비슷하

던 유럽국가들이었다. 이에 따라 초기의 ILO협약들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예외조항(특히 일본, 인도가 그 대상)을 두었으며, 나중에는 탄력성 

조항(Flexibility Clauses)을 두어 다양한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논의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초기의 ILO협약들이 

37) Commission of Inquiry는 ILO헌장 제26조에 의거, ILO이사회가 회원국의 중요 

협약 위반사안을 다룰 때 사실조사를 위해 임명하는 조사단이다.  ILO의 구조와 

주요 기능은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38) Hartwell(199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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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근로조건에 초점을 두었고 기본인권 분야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다. 제2차 세계대전후 UN의 설립과 함께 인권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

로 제기되면서 ILO도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차별 금지 등에 

관한 협약, 즉 현재 소위 핵심노동기준이라고 일컬어지는 주요 협약들을 

본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39) 이러한 초기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들은 당시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관심에 비추어볼 때 매우 예민한 것

들이었는데, 이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실적이 매우 미미함에 따라 주요국 

사이에는 ILO체계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40)  

◈ 반세계화의 시대

ILO 창설 이후 그 활동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와 

대공황 등 혼란과 반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Williamson은 이 시

기를 19세기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파생된 불평등 심화 등 사회적 부작용

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의 시기로서 저성장, 반세계화, 다양화의 시

대로 규정한다.41) 각국간의 보호무역주의적 밑바닥으로의 경주 속에 노동

기준은 다양한 보호무역조치에 활용되게 되었으며,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ILO를 통한 국제노동기준의 강행적 확립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한 반작

용의 성격도 가진다 하겠다.

이 시기에 특기할 사안으로는 1927년 개최된 세계경제회의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낮은 노동기준에 있는 소위 사회적 덤핑문제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

이다. 각국 무역정책의 조화를 위한 국제협정을 시도하 던 동 회의에서는 

결론적으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생산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산출량 증가에 

따른 공정한 몫’을 보상하도록 장려할 것을 촉구하 는데, 이러한 논의는 

이후 각국의 경쟁적인 보호무역조치의 도입 속에 묻혀져 버린다.42)

이 시기의 주요국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1922

년과 1930년의 관세법(Tariff Acts)에 19세기 후반 이후 노동계 중심으로 

39) Leary(1996: 187).

40) ILO(1997b: 21).

41) Williamson(1996: 1).

42) Charnovitz(1987: 566∼577). 한편 이 시기(1927년)에 쓰여진 Feis의 논문(Feis, 

1994)은 당시의 논란과 그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잘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이하

에서 인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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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어온 국제적 비용균일화(Cost Equalization)를 반 하여 대통령은 국

내생산품과 주요경쟁국의 유사상품간의 생산비용의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1933년 국가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of 1933)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산업부문에 공정경쟁강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에 의해 이 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 수량제한,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 다. 

또한 죄수노동에 의한 상품의 수입을 금했던 1890년의 입법도 1930년에 개

정되어 강제노동(Forced Labor)이나 처벌적 계약노동(Indentured Labor 

under Penal Sanctions)에 의한 상품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국도 1925년 외국의 임금․근로시간 등이 국에 비해 열등(Inferior 

Conditions of Employment)함에 따라 야기되는 불공정경쟁에 대처하기 위

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 다.43) 

강제노동은 이 시기에 반덤핑조치의 주대상으로 제기되어 1931년 아르

헨티나는 고율관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의 관행의 하나로 강제노동과 

저임금을 포함시켰으며, 1934년 스페인은 죄수노동․강제노동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한 국제규정, 특히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준수되

지 않음에 따라 야기된 값싼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하

다. 쿠바도 1935년 자국의 상업을 위협하는 외국의 저임금 상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 다. 한편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조치에는 노

동시간도 포함되었는데, 1924년 오스트리아는 최초로 장시간 노동을 통한 

경쟁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여 ILO의 노동시간에 관한 협약(제1호)을 비준

하지 않고 협약의 요건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규정을 유지하는 국가의 

공산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키로 하 다.44)

이렇게 1930년대 대공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사이 세계경제의 위

축기 동안 노동기준은 보호무역조치들에 활용되었을 뿐으로 이 와중에 국

제노동기준에 있어서의 진전은 거의 없었으며 ILO의 역할도 자리잡지 못

하 다. 그러나 대공황기간 중의 고실업과 빈곤의 경험을 통해 세계각국

은 경제정책과 관세전쟁이 고용과 근로조건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이는 ILO로 하여금 개별 국가 및 국

43) Charnovitz(1987: 566∼577).

44) Charnovitz(1987: 56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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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경제정책들이 고용 및 노동자의 복지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도 다

루도록 역을 확대하게 하 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ILO 역할의 대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1944년 ILO의 필라델피아선언은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한 ILO 노동기준 제정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도 전후 사회발전 및 노

동자 복지향상에 있어서의 ILO의 경제․사회정책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권능을 확대하게 한다.45) 

2. 자본주의의 황금시대46)(194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당시 세계의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 

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 즉 반세계화의 조류 속에 공산주의

와 혁명, 파시즘과 전쟁 등 대혼란이 결국 경제적 변화에 의해 유발된 사

회붕괴(Social Disruptions)에서 비롯되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이들은 전후 세계질서를 설계함에 있어 세계화를 노동자들에 대

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복지국가와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사회붕괴를 예방

하고자 하게 된다.47)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 ILO는 UN설립과정 등 전후 국제회의에 활

발히 참여하여 그 활동 역을 확대하게 되고, 이와 관련하여 경제정책과 

사회정의간의 관계, 국제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논란도 다시 제기

되었다.48)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ILO 총회는 필라델피아선언을 

채택하 는데, 그 내용은 전후 세계경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노동문제가 중

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라는데 대해 엄청난 기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 

동 선언은 “인종, 종교,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인류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정과 동등기회를 기초로 한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45) Haworth & Hughes(1997: 183).

46) ‘자본주의의 황금시대(Golden Age of Capitalism)’와 후술하는 ‘세계화 시대(Age 

of Globalization)’의 명명과 시기 구분은 Nayyar(1999: 7)에 의한다. 참고로 

Williamson(1996)은 선진국의 경제성장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즉 19세기 말, 1914∼1950, 20세기 후반 등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처음과 마지

막의 두 시대는 급격한 경제성장, 세계화, 수렴의 시대이며, 중간기는 전체적인 

저성장, 탈세계화, 다양화의 시대라는 것이다. 

47) Kapstein(1999: 9).

48) Haworth & Hughes(1997: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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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갖는다”고 천명했다. 선언은 또한 이러한 권리의 추구는 경제계획

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제정책의 단 한 가지 정당한 목적

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나아가 당시 ILO는 이러한 

선언의 목적에 맞추어 모든 국제경제 및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를 그의 업

무 역의 하나로 삼고자 하기도 한다.49) 

이에 따라 “만약 필라델피아선언의 당사자들이 그 선언내용을 자 그

대로 받아들 다면, ILO는 전후 새로 설립된 각종 국제기구들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로 발전했을 것”이나 그것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Kapstein에 

의하면 이는 당시 미국이 노⋅사⋅정 삼자구조와 공산권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를 망라하고 있는 ILO에 국제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을 주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며, 대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그리

고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가 그 자리를 대

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50)

◈ 국제무역기구(ITO)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이웃국가들을 가난하게 만들자는 정책이 초래했

던 암울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던 주요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무역체제

의 구축을 추진하게 되며,51) 이 구상은 앞의 세 가지 기구, 즉 ITO, IMF, 

World Bank를 그 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중 특히 국제무역기구(ITO)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되었으

나, 그 헌장이 노동기준과 무역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 다는 점에서 주요

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으며, 오늘날 노동기준과 무역간의 연계 필요성

을 주창하는 이들과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논란 속에서도 이 ITO헌장상

의 노동기준 관련조항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논란을 깊

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당시 ITO 설립추진과 관련한 역사에 대해 검

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당초 ITO는 IMF, World Bank와 함께 전후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갈 

세 가지 축의 하나로서 의욕적으로 구상되었다. 이는 무역문제뿐만 아니

49) Kapstein(1999: 81∼82).

50) Kapstein(1999: 87).

51) Langille(1996: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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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 및 기업의 행동을 규제하고자 한 전후 다자간 경제체제의 핵심 

축의 하나로 여겨졌으며,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구

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무역자유화협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실패한 것은 무역문제를 경제정책 전체의 차원이 아니라 따로 떼

어 독립이슈로 다뤘기 때문이라는 인식은 무역과 관련하여 보다 광범위하

게 접근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 

미국․ 국 등 당시의 주도국들은 1946∼48년 기간 중 각국의 관세인하

만을 목적으로 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함께 ITO의 

설립을 논의하게 되는데 협상은 미국과 국 등 유럽국가의 고용 등과 관

련한 견해차이, 당시 각국의 경제상황 등을 배경으로 한 논란 속에 어렵

게 전개되었다.52)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과 국 사이의 최대 쟁점은 국

이 향후 경기침체를 우려해 회원국이 완전고용과 같은 국내경제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무역정책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방이라는 특혜적 무역협정을 유지코자 한데 반해, 자유무역을 

우선으로 한 미국이 이에 반대하 던 점이며 이는 협상타결후 결국 미국 

의회가 비준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가 된다.53) 

어쨌거나 3년여에 걸친 논란 끝에 결국 각국은 1948년 Havana헌장으로 

불리는 ITO헌장을 채택한다. 이 헌장은 국내 고용정책 등과 아울러 공정

노동기준에 관한 조항(제7조)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54)

“1. ……회원국은 생산성에 비례한 공정한 노동기준을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즉 생산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공통의 관

심을 가지고 있다. 회원국은 불공정한 노동조건－특히 수출산업에 있어서의－

이 국제무역의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조건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2) Leary(1996: 198), Raghavan(1999). 당시 미국과 국간의 입장 차이, 경제적 상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Kapstein(1999: 82∼90)과 A. O. Krueger(1998a: 3)를 

참조. 당시 ITO 설립을 논의한 회의는 ‘무역과 고용에 관한 UN회의’ 으며, 50개

국 이상이 참여하 다(ICFTU, 1999a: 49).

53) A. O. Krueger(1998a: 10)는 당시 특혜적 무역협정에 반대했던 미국이 이후 

NAFTA를 설정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한다.

54) Leary(1996: 1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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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LO의 회원국이기도 한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ILO와 

협조하여야 한다.

3. 이 기구에 제기되는 노동기준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분쟁조정

절차나 헌장상의……ILO와 협의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ITO의 헌장은 의욕적으로 노동기준을 국제협정에 포함시켜 각

국의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근로조건 향상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노동기

준과 무역과의 관계, 즉 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 으며, 이

와 관련한 분쟁조정절차도 반 하 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냉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관심이 Marshall Plan으로 

집중되면서 ITO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고55), 국은 경제위기를 겪게 되

었는 바, 결국 이 헌장은 주도국 특히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함으로

써 사장되게 된다. 반면 당시 ITO의 설립까지 잠정적으로 운 코자 했던, 

단지 무역장벽 철폐만을 목적으로 한 GATT만이 살아남아 그 후 1995년 

WTO가 설립될 때까지 유지되게 된다. GATT에 반 된 노동관련 규정은 

죄수노동에 관한 제20조 뿐이며 그것도 죄수노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회원국이 죄수노동에 의한 상품의 수입을 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것에 불과하 다.56)

이와 관련하여 Charnovitz는 ITO의 노동관련 규정이 보호무역주의적 

의도하에 주도되었으면 오히려 쉽게 추진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하 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당시 상원

의원 Johnson은 처음에 이 조항에 대해 헌장 규정 중 자신이 본 가장 유

익한 조항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조항은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국내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금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조항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진다.57) Kapstein은 ITO 창설이 실패로 

돌아간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제경제정책과 노동․고용에 관한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58)

55) Kapstein(1999: 89∼90)에 의하면 1948년 Havana헌장 채택 이전 이미 미국과 

국 등은 이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56) Maskus(1997: 58∼59).

57) Charnovitz(1987: 581).

58) Kapstein(199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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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O 창설의 실패는 무역과 고용에 관한 이슈를 국제기구 수준에서 공식적

으로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노동계는 다자간 협상에서의 그들 

목표의 반 을 ILO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ILO의 상대적 취약성(Inefficacy)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는 국제경제정책에 있어 노동계의 목소리를 효과적

으로 잠재우는 것이었다.”

ILO 창설시에 가입하지 않고 1934년에야 가입했던 미국은 이러한 ITO

헌장도 비준하지 않고 결국 사장시켜 버렸다. 이는 노동기준과 노동일반

을 보는 미국의 기본적인 시각을 반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최근 미국이 연계주장을 주도하는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이후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는 GATT 주도하에 무역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자유

무역 확대와 괄목할 경제성장을 시현하 다. 또한 냉전구도 속에서 이들

이 개도국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면서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라

고 칭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다. 자유무역의 신장은 동서냉전과 

체제경쟁 속에 경제적 지배자로 등장한 미국이 GATT와 다자간 관세협상

라운드59)를 적극 지지하 다는 점과 1930년대 대공황의 뼈저린 교훈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60) 

이 시기에도 때때로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제안이 간간히 제기

되기는 하 으나 전체적인 자유무역지상주의 속에 그러한 목소리가 힘을 

얻기는 힘들었다. 이 이슈에 관한 지속적인 주도국인 미국은 때때로 

GATT에서 이 이슈를 제기하 는데, 1953년 GATT에 불공정 노동기준 

관련 규정을 삽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이 그 예이다. 한

59) 현재까지 8차례의 다자간 관세협상라운드가 있었다. 1947년의 Geneva라운드, 

1949년 Annecy라운드(프랑스), 1951년 Torquay라운드( 국), 1956년 또 한 번의 

Geneva라운드, 1960∼61년 Dillon라운드(제안자인 당시 미국 국무차관보의 이름

을 땀), 1964∼67년 Kennedy라운드, 1973∼79년 Tokyo라운드, 1986∼93년 Uruguay

라운드(The Economist, Fifty Years On, 1998. 5. 16). 

60) Krueger, A. O.(1998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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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미국은 1955년 일본과 관세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관세양허의 대가로 

새로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설득한 바 있다. 1950년대 중반 국 

노동조합총연맹(TUC)은 국 정부에 대해 GATT에 공정노동기준에 관한 

규정 삽입을 적극 추진토록 촉구하고, 아울러 불공정 노동기준의 철폐를 

추진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GATT의 규정을 활용하여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하 다. 한편 이 시기 일부 상품협정에 노동기준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기 시작했는데 1953년 제1차 국제사탕수수협정에서 가맹국들은 “노

동자 생활조건의 억압과 국제무역에서의 불공정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

탕수수산업에 공정한 노동기준(Fair Labour Standards)을 유지하기로 노

력”키로 했다.61)

이 시기의 일부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주장이나 제안은 앞서 언

급한 대로 당시의 자유무역지상주의 분위기 탓으로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 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이 이슈의 주창자는 노동조합이었다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1950년대 이후 선진국 경제의 발전 속에 노동기준과 노

동권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던 점도 연계이슈가 잊혀진 중요한 배경의 하

나라 하겠다. 특히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번  속에 미국 노동자들의 삶

의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노동조합도 1960년대 

말까지 자유무역을 적극 지지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62)

ILO는 이 시기 다른 측면에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1946년 UN산

하 전문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ILO는 이 시기에 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비롯한 전세계의 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노

동․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융성기를 맞게 되며, 1969년 ILO 설립 50

주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다. 동서냉전의 와중에 양 진  사이

의 사회체제 우월성에 대한 상호 경쟁은 ILO협약 비준에도 이어져 경쟁

적으로 활발한 협약 비준이 이루어졌다.63)

61) Charnovitz(1987: 567∼579 참조).

62) Krueger, A. O.(1998a: 7).

63) ILO(1997b: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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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화 시대(1970년대 중반 이후)

1970년대 중반 이후 20세기의 마지막 25년은 한편으로는 비약적인 정보

통신과 운송기술의 발전, 무역․외국투자 확대 등 세계화가 급진전됨과 

아울러 다른 한편에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19세기 후반의 사회적 경

험을 적지 않게 되밟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시기는 각국간 

또한 각국내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선

진국의 실업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금격차가 확대된 시기이다.64) 

이 세계화 시대의 정치․경제․기술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몇 가지 측

면에서 전 시대에 지속적인 신장을 이루었던 노동기준과 노동권에 대해 부

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65) 우선 경제의 세계적 통합에 따라 각국간 경

쟁이 치열해지게 되면서 각국의 공공정책의 최우선순위가 국제경쟁력 강화

에 두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비용 등 비용절감과 생산체제의 탄력성 

제고에 대한 압력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노동기준에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되었다. 둘째, 공산주의의 몰락은 노동기준의 신장에 관한 

정치적 동기를 약화시키게 되었다고 지적된다. 이러한 정치적 동기는 앞서 

살펴본 ILO 창설의 배경의 하나이기도 하 는 바,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

불안과 종국적으로 자유세계에서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과거의 우려

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배경은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 및 사

회정책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이다.66) 신자유주의 접근방식은 시

장의 효율적 기능을 신봉하여 노동시장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왜곡

을 초래한다는 시각하에 정부개입 전반의 축소를 주장하고, 노동시장의 탄

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각종 복지정책의 축소를 처방하 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등 전반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단체교섭의 향력도 줄어들게 되었

다.67) 1980년대 이후 ILO협약에 대한 비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64) Nayyar(1999: 8). 이러한 측면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제4장에서 다룬다.

65) Lee(1997: 174∼175), Hepple(1997: 353∼355).

66) 신자유주의적 시각, 특히 노동-무역 연계에 관한 시각은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는 

제4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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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결사의 자유․단체교섭․삼자주의 등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기

준들도 세계전체의 개인주의적 성향 속에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고 지적된다.68)

이렇게 세계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노동기준에 대한 관심이 쇠퇴하 음

에 반해 세계화는 다른 측면에서의 노동기준, 특히 무역과 관련한 국제노

동기준에 대한 선진국에서 관심의 확산을 초래하 다.69) 첫째, 점점 많은 

수의 개도국들이 급격한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상품의 공급이 확대되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

는 결과적으로 선진국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향

을 미치게 되었으며, 일정부분 서유럽의 실업문제와 미국의 임금격차 심

화에도 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선진국 노동시장 문제의 원인

의 하나로 개도국과의 무역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개도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기준이 낮은 생산비용의 원인으로 돌려지는 경향이 확산되어온 

것이다. 둘째, 지역간 및 세계적인 경제통합의 가속화로 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해소됨에 따라 비용과 관련되는 노동기준 등 사회적 기준이 

국제경쟁력의 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게 되

었다. 또한 외국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따라 기업들이 고기준국가로 부터 

저기준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으며 이는 선진국 노

동자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우려가 증폭되는 이유가 되었다. 여기에 동아

시아 경제성장의 성공사례, 그리고 여타 개도국들이 이를 따르리라는 우

려와 인구추계상 향후에도 개도국의 저임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늘 것이라

는 우려 등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관심이 커진 배경의 하나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착취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남

67)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이론적 논란이 있는 바, 상당수 경제학

자들은 이와 관련 기술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력 구성의 변화, 노동자의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또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시각은 앞서 살펴본 신자유주

의적 시각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4장에서 다룬다. 

68) Hepple(1997: 357∼358).

69) Liemt(1998: 86∼87), Lee(1997: 175∼176), Erickson(1998: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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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고, 이러한 실태가－수십년 전이었다면 외국에서는 모르고 지냈을 

사례가－세계화에 따른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에 생생하게 알려

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동에 대한 착취노동 등이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커다란 반향을 낳게 되었다.70)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노동조합이 보다 적극적으로 무역과 

노동기준과의 연계주장을 제기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1950∼60년대, 즉 

종래 미국의 기간산업이 수출 위주 을 때 노동조합의 지지를 배경으로 친

노조적인 민주당 정부는 GATT의 케네디라운드 등을 통해 무역장벽 완화

를 주도하여 왔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산업구조가 수입상품과

의 경쟁체제로 바뀌자 노동조합은 보호무역주의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다.71)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노력의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전통적

으로 특정산업 내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경쟁이 임금에 부정적인 향을 끼

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교섭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점

을 고려할 때,72) 이제 노동시장이 세계화됨에 따라 노동기준의 결정범위도 

넓혀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확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의 연장선상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미 19세기부터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즉 노동계는 자본의 국경간 이동 자유화로 그간의 

서구노동운동이 확보해 온 노동의 교섭력이 약화됨에 따라 다양한 국제기

구나 국제협상과정, 특히 GATT-WTO와 같이 현재로서는 각국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려있는 무역기구에 그들의 이해를 반 하고자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중반 이후 그간 잊혀졌던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문

제가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국제금속노련(IMF)이 1976

년 이후 GATT에 사회조항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

로 제기된다.73) 특히 IMF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다국적기업과 이를 용인

하는 개도국 정부가 노동권 침해사례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 다. 이

후 이 이슈는 국제자유노련(ICFTU)과 미국 노동조합총연맹(AFL-CIO)에 

의해 1980∼90년대에 점점 강하게 제기되며, 이들의 주장은 후술하는 각종 

70) Lee(1997: 175∼176).

71) Erickson & Mitchell(1998: 162).

72) Supiot(1999: 42).

73) Tsogas(1999: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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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의 무역정책이나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협정에 반 되게 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이슈에 관한 범세계적 관심 확산, ILO․WTO를 비

롯한 각종 국제기구 등에서의 적극적 논의, 핵심국제노동기준에 대한 범세

계적 공감대 형성 등은 상당부분 이들 노동계가 주요국의 국내정치과정과 

각종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참여와 압력을 강화한데 따른 결과로 보아

야 할 것이다(ICFTU의 이에 관한 최근 주장은 표 2-1 참조).

<표 2-1〉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ICFTU의 최근 입장 

￭ 배경 : 현재 세계는 세계화의 장미빛 환상 속에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음. 세계경제는 일부에 대해서는 부와 이익을 주고 

있지만, 나머지 다수에게는 빈곤과 불안정을 낳고 있음. 현재 세계무역체제의 

최대의 수혜자는 다국적기업임. 세계 100대 경제(국가 또는 기업) 중 49개만이 

국가이며 나머지는 다국적기업임. 이러한 상황하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각국 정부 또한 자국의 수출증진과 외국투자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여건

상 어쩔 수 없이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 의해 구속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노동계는 다자간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사회조항의 삽

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일부에서는 무역-노동기준 연계주장이 서구의 보호무역주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오늘날의 진정한 문제는 선진국⋅개도국간 경쟁이 아니라 

개도국간의 밑바닥으로의 경주임. 핵심노동기준들은 개도국의 비교우위를 저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극단적 경쟁과 착취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일부에서는 사회조항이 개도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외국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자국 시민들의 기본적인 노동권도 보장하

지 못하는 국가들에 얼마나 주권이 남아있다 하겠는가? 무역협정에서의 노동

권 조항은 다국적기업들을 법의 지배 아래로 되돌리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연계를 위한 구체적 제안 : 무역협정에 노동권을 도입하기 위한 ICFTU의 구

상은 ILO와 WTO가 공조하는 것임. WTO⋅ILO 합동자문기구를 설립하여 이

미 1998년 ILO의 노동자기본권선언으로 확립된 핵심노동기준의 집행을 관장

하게 하는 것임. 

   합동기구는 개별국가의 핵심노동기준 준수사항을 감독하고 위반국에 대해

서는 개선권고와 함께 기술협력․자문 등을 행하도록 함. 예컨데 2년 정도의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두되 ILO와 협조하지 않고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국가

에 대해서는 WTO를 통해 단계적인 강도를 높여가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주: ICFTU 제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 참조.

자료: ICFTU(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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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계의 움직임과 함께 과거 ITO 설립 당시의 구상에 포함되

었던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삽입하려는 노력도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1970년대 이후 다시 제기되어 점점 구체화되고 강화되어 왔다. 1971년 미

국의 국제무역투자정책위원회는 미국 정부에 대해 현실적인 집행수단을 

포함하는 공정노동기준에 대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 다자간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 고, 이어 1974년 미국 의회는 무역법(Trade Act)을 통해 대

통령으로 하여금 GATT의 Tokyo라운드 협상에서 공정노동기준 관련조항

의 채택을 추진하도록 명하 다.74)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1979년 

GATT에서 그 전문상의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수출 분

야에 대해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와 생명과 건강에 유해한 근로조

건 문제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75)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무역정책이 점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띄기 시작하면서 각종 무역 관련 법, 무역협정, 무역정책에서의 노

동기준 관련 조항이 강화되게 된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성장 

등으로 무역에서의 국제경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미국내 보호무역주의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더 이상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아니라 하나의 경쟁자로 인식하게 된 상황이 그 주요 배경의 하나가 되었

다 하겠다.76) GATT에 대해서도 1987년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권(Internationally Recognized Worker Rights)’77)과 무역과의 관계에 대

해 연구할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 으나 개도국들의 맹렬한 반

대에 부딪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당시 미국은 이러한 노동기준으로 

결사의 자유, 단결권․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근로조

건의 최저한을 확립하는 조치 등을 제시하 다.78)

이 시기 유럽도 비슷한 배경하에 노동기준 문제를 제기하는데 1978년 

EC Commission은 Lome협약에 의한 무역혜택 수혜의 조건으로 대상국이 

74) Charnovitz(1987: 575).

75) Raghavan(1999).

76) Krueger, A. O.(1998a: 4∼9).

77) 이는 1984는 미국 무역법에서 최초로 개념 규정되어 이후 각종 관련법 및 정책에

서 원용되는데 상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78) Raghavan(1999). 이러한 당시의 미국의 제안은 1999. 11.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

서의 무역-노동에 관한 작업반 설치제안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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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몇몇 최저노동기준에 관한 협약과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의 원칙

에 관한 ILO 삼자선언(1977)’, 그리고 UN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헌장’(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76) 등 3가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제안을 한 바 있다(이 제안은 EC 각료위원회에서 파기되었다). 이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983년과 1986년 각각 GATT에 회원국

들로 하여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강제노동 

등에 관한 ILO협약을 존중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 바 있

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GSP 등에서 노동기준을 반

한다.79)

결국 미국과 유럽의 프랑스, 노르웨이 등 일부 선진국은 우루과이라운

드(1986∼94년) 협상과정에서 때때로 GATT에 사회조항 삽입을 주장하

으며, 특히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를 마무리하는 마라케시 WTO 각료회

의에서 이 이슈를 본격 제기하여 이후 이에 관한 선진국, 개도국, 노동계

간의 뜨거운 공방을 낳게 된다.

이러한 선진국의 움직임과 관련 개도국의 입장에세는 일반특혜관세

(GSP)나 특혜적 지역협정 등에서의 노동기준 연계의 문제와는 본질적으

로 다른 GATT-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무역제재를 수단으로 

연계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 다. 이러한 강경한 반대는 

결국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WTO에서 노동기준에 관한 어떠한 규정을 도

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선진국의 노력은 1998년 

ILO의 노동자기본권선언 등을 통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러

한 최근의 논의과정과 구체적으로 무역협정에서 도입된 노동기준 등에 관

해서는 다음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4. 최근의 전개상황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즉 사회조항을 삽입하려는 시도는 현

재까지도 WTO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하 으나, 1980년대 이후 미국과 EU

79) Charnovitz(1987: 573). 그러나 당시 EC는 무역-노동기준 연계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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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EC)의 무역정책이나 지역협정 등 각종 무역협정에서는 다양하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일방적, 양자간, 지역적, 다자간의 네 가지 범주로 대별된다.80) 일방적 

접근은 어느 국가의 무역관련법에서 노동기준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아동노동이나 죄수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고, 양자간 접근은 어느 나라가 무역상대국과의 무역관계에 노동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EU에서 다양하게 채택되었

다. 지역적 방식은 지역무역협정에서 노동기준을 반 하는 것으로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자간 방식은 GATT와 이

를 계승한 WTO에 사회조항을 삽입하려는 시도와 같은 것으로서 이 부분

은 아직까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이제 이러한 체계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진전상황을 검토하기로 한다.  

<표 2-2〉무역에 있어서의 단계별 노동기준 적용

일 방 적 양 자 간 지 역 적 다 자 간

개별국가의 입법

(예: 강제노동, 

아동노동에 의한 

상품의 수입제한 

입법)

미국: 일반특혜관세(GSP), 

카리브해경제부흥법(CBERA), 

무역․경쟁력관련 통합법 

(1988) 등

EU : 일반특혜관세(GSP) 

북미: NAFTA 

노동부속협정

EU : 사회헌장 

(Social Charter)

GATT-WTO

(*현재까지 

적용되지

않음)

자료: Tsogas(1999: 353)의 표를 수정하여 작성.

가. 일방적․양자간 연계조치 

1980년대 이후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무역협정

에 국제노동기준을 반 해 오고 있다.81) 실제 현재까지 도입된 무역과 노

동기준의 연계조치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의 주도에 의한 것이다. <표 

2-3>은 그간 19세기 이후 최근까지 미국의 주요 무역관련법과 무역협정

에 반 된 노동권 관련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80) Tsogas(1999: 353).

81) Maskus(199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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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주요 미국 법 및 무역협정에서의 노동기준 관련규정 

법․무역협정 노동권 관련규정

1890 Mckinley법 죄수노동에 의한 상품의 수입 금지

1930 관세법(Tariff Act) 죄수노동․강제노동에 의한 상품의 수입 금지

1933
국가산업부흥법(NIRA, 
1935년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

미국 내의 공정노동기준(단결권․단체교섭권, 
노동시간 제한, 최저임금)에 따라 생산된 외국
상품만 수입 허용

1974 무역법(Trade Act) 
GATT의 Tokyo라운드 협상에서 공정노동기준 
관련규정 채택을 추진토록 대통령에게 명함.

1983
카리브해 경제부흥법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동 법에 의한 혜택 수혜기준에 합리적 근로조
건,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정도 등 포함.
* 1990년 개정되어 1984년 무역법상의 ‘국제

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개념으로 통일됨.

1984
개정 무역법(Trade Act, 
1974)

제502조(a)(4)에서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Internationally Recognized Worker Rights)’
에 관해 정의함. 제301조는 무역대표부로 하
여금 이러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지
속적으로 위반하는 행태에 대응하여 무역상 
혜택을 정지하거나 관세부과 또는 무역제한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함. 

1984
일반특혜관세 개정법
(Amendments to the GSP, 
Title V of Trade Act)

위 개정 무역법에서 정의한 ‘국제적으로 인정
된 노동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
는 국가는 특혜관세 수혜대상에서 배제 

1985

개정 해외민간투자공사법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Amendments Act)

위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서는 동 법에 의한 보험, 재보험, 지급보증, 자
금지원을 배제

1988
무역․경쟁력관련 종합법
(Omnibus Trade & 
Competitiveness Act)

제301조 및 슈퍼 301조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조직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를 불공
정관행 국가로 지정하여 그로 인한 미국의 부
담이나 손해에 대해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함. 아울러 GATT협상에서의 미국의 우선
적 목표로 노동권 신장을 위해 GATT에서 무
역-노동기준간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의 협상목표를 명시

1994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
(UR Agreement Act)

신설되는 WTO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과 무역과의 관계를 검토할 작업반 설치를 추
진토록 대통령에게 명함. 

자료: Bolle(1996: 10), Brown et al(1996: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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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을 통한 무역에의 노동기준 연계는 1980년대 이후 적극 추

진되는데 먼저 소극적으로 미국이 부여하는 각종 무역상의 특혜나 지원정

책의 수혜자격의 하나로 노동기준 준수에 관해 규정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84년의 일반특혜관세(GSP)제도 개편이

며, 그 외에도 1983년의 카리브해지역경제부흥법(CBERA),82) 1985년의 개

정 해외민간투자공사법(OPICA) 등이 있다.83) 

이러한 다양한 조치의 도입과 아울러 그간 공정무역기준(Fair Labor 

Standards) 등 다양하게 규정되었던 노동기준 관련개념을 1984년 개정 무

역법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Internationally Recognized Worker 

Rights)’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 는데 여기에는 ① 결사의 자유, ② 단결

권 및 단체교섭권, ③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금지, ④ 아동노동의 최저연

령, ⑤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수용가능한 근로조건 

등이 포함되었다.84)  아울러 동 법 제301조는 정부에 대해 이러한 노동권

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행태에 대응하여 무역상 특혜의 정지, 관세부과 

또는 무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렇게 새로 개념 규정된 노동권에 따라 미국은 1984년 개도국의 특정

상품에 대해 무관세나 저율관세의 특혜를 부여하는 GSP를 개정함으로써 

노동권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개도국은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토록 하 다. 이 GSP를 통한 노동권 연계는 이후 미국

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여기서는 각국 노동권과 관련한 

체계적인 검토체제까지 구축하 으며, 앞서 언급된 CBERA나 OPIC 등에

서는 별도의 검토 없이 GSP제도에서의 결정에 따랐다. 이에 따라 이해관

계가 있는 미국의 단체나 개인은 GSP수혜국의 노동권에 관해 청원을 제

기할 수 있도록 되었고, 제기된 청원은 USTR 및 관계부처 합동 소위원

82) 이 법은 카리브해 지역 경제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국가의 다양한 수출품에 

대해 미국시장 진입시 무관세 혜택을 부여토록 하 다(Charnovitz, 1987: 573).

83) 이외에도 미국은 1987년 세계은행 산하 개도국 투자관련 보험기구인 다자간투자

보증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and Guarantee Agency)에 참여하면서 해외민

간투자공사(OPIC)의 예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에 대해서는 보증 등에서 배제할 것을 내세운 바 있다(Brown et al., 1996: 235).

84) Bolle(1996: 10). 여기서 앞의 4가지는 1995년 이후 핵심노동기준이라는 명칭으로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개념과 유사하나(핵심노동기준에는 이에 차별 금지가 추가

됨) 마지막의 ⑤항은 이러한 기준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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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검토하도록 제도화하 다. 1985∼95년 기간 동안 101건의 청원이 

제기되어 그 중 63건(39개국 관련)이 공식 검토대상으로 채택되었는데, 검

토결과 51건은 대상국이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졌고, 나머지 12건과 관련 니카라구아․파라과이․루마니

아 등 10개국에 대해 GSP 잠정 중단 또는 철회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조치는 이후 연례 GSP 검토과정에서 노동권 개선을 이유

로 해제되어 대부분 다시 GSP 혜택을 부여받았다.85) 

GSP에의 노동권 연계는 적극적 무역제재가 아니라 무역혜택 철회라는 

소극적 제재임에도 개도국에게는 큰 부담이었고, 실제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노동권 신장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86)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GSP제도 운 과 관련

하여서는 적지 않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대상국이 노동권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한 행정부의 판단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이라는 점과 관련된 것이다. 즉 니카라구아․라이베리

아․시리아 등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은 GSP 철회 등의 제재를 받았으

나, 이집트․인도네시아․엘살바도르 등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의 경우

는 노동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GSP 검토에서 문제되

지 않았다는 점이다.87)

이러한 GSP제도 등을 통한 소극적 제재는 1988년의 무역․경쟁력관련 

종합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제정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제재로 강화되게 된다. 동 법 제301조와 수퍼 301조는 국제적으

로 인정된 노동권을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불공정무역관행으로 지정

85) Liemt(1998: 95∼96), Leary(1996: 210∼214). 한편 이러한 청원은 대부분 

AFL-CIO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정부의 각국 노동상황 검토에는 미국 국무부의 

연례 국가별 인권상황보고서, ILO의 각종 보고서, 각국 미국 대사관으로부터의 

보고 등이 활용되었다. 미국의 GSP제도 운 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허

재준 외 역(1997: 200∼205) 참조.

86) Leary(1996: 213).

87) Maskus(1997: 63). 이외에도 노동권과 관련한 미국의 무역제재는 종종 정치적 고

려가 우선시되었다고 비판받아 왔는데 일례로 1982년 미국은 폴란드에 대해 자주

적인 노동조합(Solidarity)을 불법화했다는 이유 등 몇 가지를 들어 최혜국대우

(MFN) 지위를 박탈하 는데 이도 당시 동유럽에 관한 국제정치적 고려가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Charnovitz, 1987: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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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복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88) 현재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없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GSP제도를 통한 조치

를 우선 활용하기 때문이다.89) 아울러 동 법은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일차적 협상목표를 ① 노동권 신장, ② 모든 노동

자들이 무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GATT에서 무역-노동기준간의 관

계검토, ③ 특정국가나 산업의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권이 침해되

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GATT의 기본 원칙의 하나로 채택하는 것 등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자간 채널을 통한 무역-노동 연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

적으로 추진토록 하 다.90)

아울러 미국은 1980년대에 부문별 상품협정에서도 노동기준 관련규정의 

삽입을 주도한다. 1981년의 주석협정(Tin Agreement), 1986년의 코코아협

정(Cocoa Agreement), 1987년의 사탕수수협정(Sugar Agreement)과 천연

고무협정(Natural Rubber Agreement)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의 규정들은 

노력규정이었는데, 예컨데 천연고무협정의 제53조에 의하면 가맹국은 자

국의 천연고무산업분야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동기준 확립

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91)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990년대 들어 미국은 NAFTA와 같은 지역협정, 

GATT-WTO와 같은 다자간 채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를 추진

하게 된다. 아울러 1994년 IMF, World Bank, 그리고 World Bank 산하 

다자간투자보장국(MIGA)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미국측 집행이사들로 

하여금 해당기구와 채무국간의 정책협의에 있어 노동권의 신장을 중점사

안의 하나로 다루도록 향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 다. 미국 재무부는 

이에 따라 채무국들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준수 여부에 관한 보고

서를 작성하고 있다.92) 

이러한 미국법에서의 노동권 관련규정은 점증하는 여론을 반 한 결과

이지만,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등 자의적 성격으로 

인해 다수 학자들로부터 ‘공격적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로 

88) Golub(1997: 17).

89) Maskus(1997: 63∼64).

90) Bolle(1996: 10).

91) Raynauld & Vidal(1998: 10∼11).

92) Maskus(199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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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받고 있다.93)

이렇게 지금까지 도입된 일방적․양자간 무역-노동기준 연계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는데, 보다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EU도 1995년부터 그 

GSP제도에 노동기준을 반 하여 오고 있다. EU의 제도는 당근과 채찍을 

혼합한 것이라 하겠는데,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권 신장을 추

진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혜를 주는 인센티브제도와 함께 강

제노동․노예노동이 행해지거나, 죄수노동 등에 의한 상품을 수출하는 등

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GSP 혜택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4) 또한 1998년부터는 결사의 자유와 아동노동 등에 관한 ILO의 협

약(제87호, 제98호, 제138호)을 준수하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특

혜를 주고 있다.95)

◈ 임의적 근로조건 개선노력

한편 이 시기에는 이러한 정부차원의 접근 외에 노동권, 특히 개도국의 

아동노동 등에 대한 선진국 대중의 관심이 확대되고 다국적기업들의 역할

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거나 소비자운동을 통해 문제해

결을 도모하려는 운동이 확산되어 왔다. 즉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의 자발

적인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통해 개도국 하청업체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으로서 추진된 사회

적 라벨부착(Social Labelling) 운동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 초 세계적 유명상표의 의류나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의 개도국 하청업체들이 아동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사

례가 알려지게 되자 사회적 관심과 비난이 증폭되었다. 이에 시민운동가

들은 NIKE, REEBOK, Wal-Mart 등 대표적인 회사들을 상대로 하청업체

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 고, 회사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기업들은 결

국 그들 하청업체들이 준수하여야 할 최저한의 노동기준을 기업 행위규범

의 형태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채택되어온 행동규범들은 그 규정범

위, 구체성 및 강행성 정도에 있어 다양한데, 최근 OECD에서 선진 24개

93) Leary(1996: 212). 공격적 일방주의는 J. Bhagwati의 표현이다.

94) Liemt(1998: 94∼95), 허재준 외 역(1997: 205∼206).

95) Hepple(1997: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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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246개 기업의 행위규범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업 행위규범 

중 노동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148건(전체의 60%)이며 그 구

체적인 규정 내용은 <표 2-4>와 같다.

<표 2-4> 기업 행위규범 중 노동관련 규정
(단위 : %)

노동권 관련사항 규정 비율

  합리적인 노동환경 

  노동법 준수

  차별․성희롱 금지

  보수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노동시간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기본 인권

  알 권리

  적절한 사전 통지

75.7

65.5

60.8

45.3

43.2

38.5

31.8

29.7

25.0

13.5

 3.4

  하청⋅납품업체에 대한 의무부여

  감시체계 규정

  ILO기준 언급  

41.2

24.3

10.1

  주: 규정 비율은 노동관련 규정을 포함한 행위규범 중 해당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

는 규범의 비율임.

자료: Gordon & Miyake(2000: 15)의 표를 재구성.

이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행위규범들은 합리적인 노동환

경, 차별 금지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

이 되었던 아동노동 금지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반 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핵심노동기준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경우에는 29.7%만

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ILO의 노동기준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예는 

10.1%에 불과하고, 행위규범에 대한 감시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예도 

24.3%에 머무르고 있다. 



40  무역과 국제노동기준

- xl -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인 행위규범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은 

대부분 기업 규범들이 애매모호하고 적절한 감시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음

을 지적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96)

이러한 기업 행위규범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은 1970년대 국제기구에서 

이미 제기되었는데, 1976년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00. 6. 개정)’과 1977년 ILO의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의 원칙에 관한 노사정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이 그것이다. OECD의 가이드라인은 한편으

로 다국적기업의 투자확대 분위기 조성과 다른 한편으로 유치국가의 성장

촉진을 위해 다국적기업이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OECD정부

의 임의적 기준이다. 최근 2000년 6월 OECD 각료회의에서 개정된 가이

드라인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존중, 아동노동․강제노동 근절에의 기

여, 차별 금지, 노사협의 및 노사협력 확대(노동자 대표에 대한 정보 및 

필요한 시설제공 포함), 유치국가의 비교대상 사업장 수준 이상의 고용조

건 제공,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조치, 대량고용 조정시 노동자 대표

에의 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97) 이는 동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아동노

동 등 최근 국제이슈화한 핵심노동기준을 추가․보완한 것이나, 근본적으

로 OECD 가이드라인은 주로 다국적기업의 母國들인 OECD국가들이 제

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고 무역-노동기준 관

련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있어 보완적 수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하겠다.98)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도 1995년 미국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모

범사업원칙(Model Business Principles)’을 제정하여 이들이 세계적으로 

96) Liemt(1998: 100∼101).

97) 개정된 가이드라인 전문은 OECD의 웹사이트 <www.oecd.org>에서 접근가능하

다. 가이드라인의 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허재준 외 역(1997: 213∼219) 

참조.

98) Tapiola는 당초 1970년대 OECD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의 정치적 배경은 1973

년 칠레에서의 군사쿠데타에 다국적기업이 관여되었던 사태와 관련하여 UN 등 

국제사회에서 다국적기업과 관련한 규제움직임이 있자, 다국적기업의 모국들인 

OECD에서 이 이슈를 선점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당시 및 이후의 이 이슈와 관련한 논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Tapiola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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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기준 확립, 아동노동․강제노동․차별 

금지를 통한 공정한 고용관행 유지, 결사의 자유․단결권․단체교섭권의 

존중 등을 준수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99)

또 하나의 임의적 수단인 사회적 라벨부착 운동은 특정 상품이 아동노

동 금지 등 최저한의 노동기준을 준수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는 대표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수제카페트산업(아동노동에 의하지 않았음을 증명)과 콜롬비아․에쿠아도

르 등 남미 국가의 화훼산업(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 증명)에서 도입되었

다. 수제카페트산업의 경우 주수입시장인 독일 소비자단체들의 강력한 주

도에 따라 결국 이들 국가의 생산업자들이 동의하여 ‘Rugmark’를 부착하

게 되었는데 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라벨부착 운동의 성공사례로 평

가된다.100)

이러한 민간차원의 임의적 노동기준 향상 노력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공식적 무역-노동기준의 연계에 반대하는 일부 학자들은 그 필요성과 유

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101) 본질적으로 임의적 수단이라는 한계를 가지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특정 노동기준에만 초

점을 맞추거나, 또 수출분야 등 특정 분야나 특정 상품에만 향을 미칠 

수 있고, 보완조치 없이 행해질 경우 오히려 대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겠

다.102) 따라서 이러한 임의적 수단들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노동기준 개

선노력에 있어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어서 노동-무역 연계논란

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나. 지역협정에서의 연계(NAFTA․EU)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연계하려는 노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강도

 99) Bolle(1996: 13).

100) Liemt(1998: 101∼102). 이외에도 아동노동과 관련하여서는 ‘Care & Fair’라벨, 

‘STEP’라벨 등 다양한 운동이 독일, 스위스 등에서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라벨부착 운동의 역사, 양태, 평가 등은 Hilowitz(1997)를 참조.

101) Golub(1997: 29∼31).

102) ILO(1997b: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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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화됨과 함께 적용범위도 확대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각국의 

일방적 또는 양자간 협정에서의 연계에 이어 1990년대 들어 EU와 

NAFTA와 같은 지역협정에도 노동기준이 반 되게 된다. 각국의 주권범

위를 넘어선 노동관련 규제의 새로운 시도로서 NAFTA와 EU에서의 노

동기준은 그 통합정도, 노동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근본적 시각 차이 등

을 반 하여 각기 다른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EU의 경

우 회원국이 동의한 최저 노동기준을 각국의 법원을 통해 직접 집행하는 

모형이고, NAFTA의 경우 별도의 공통 노동기준을 모색하지 않고 회원국 

각국의 국내노동법을 충실히 집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공동으로 감시

하는 모형이다.103) 이러한 차이는 EU가 궁극적으로 역내 국가의 통합을 

지향하는데 반해, NAFTA는 단순한 자유무역지대를 지향한다는 기본적인 

차이에서도 비롯하겠지만, 유럽과 미국의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있어서의 차이에서도 크게 연유한다고 본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현재로서는 가장 진전된 형태의 국가범위를 넘어

선 노동관련 규제－다른 측면에서는 무역-노동기준 연계－라는 점에서 특

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는데, 연구의 한계상 여기서는 간략히 

NAFTA와 EU에서의 노동기준 반 내용을 각각 살펴보면서 그 차이를 

비교해 보고 다자간 협상에서의 노동기준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

로 한다.

◈ NAFTA와 노동기준

미국․캐나다․멕시코간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는 1992년 8월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를 전후하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협정에 노동 및 환경측

면이 고려되지 않은데 대해 노동계와 환경단체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고조

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대통령 유세기간 중 미국의 클린턴 후보는 당선

되면 이러한 측면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당선후  NAFTA 전체협정을 

재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클린턴 정부는 노동과 환경에 관한 부속협

정을 제정하기로 하 고, 이에 따라 1993년 8월 ‘노동협력에 관한 북미협

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Labor Cooperation : NAALC)’과 환경 

103) Hepple(1997: 36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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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속협정이 제정되었다. 이후 12월 미국에서 그 실행을 위한 법이 

정비되어 NAFTA는 1994년 1월 발효하게 된다. 그간 협상과정에 있어 미

국에서 노동측면의 고려를 주장하는 측은－대표적으로 AFL-CIO－자유무

역협정으로 더욱 많은 미국 기업들이 저임금의 멕시코로 이동하게 되어 

미국에서 매년 50만∼60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

완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멕시코의 경우 잘 정비된 노동법과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ILO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대로 집

행되지 못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멕시코 노

동자들을 위해서도 노동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NAFTA 옹호론자들은 NAFTA가 미국 기업들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이

는 결국 장기적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 그리고 양국의 노동자 모두에

게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별도의 부속협정 제정에 반대하 다.104) 

이러한 논란 끝에 제정된 부속협정(NAALC)의 목적은 “각국의 내에

서 근로조건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국이 자국의 노동법의 효과적

인 집행과 준수를 촉진”하는 것이다(협정 제1조). 이렇게 협정의 초점은 

각국 고유의 노동법의 집행에 있었고－미국이 종래 주장해 온－국제적으

로 인정된 노동기준이나 노동권을 적용하고 집행하자는 것은 아니 으며, 

실제 협정 어디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이라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협정은 각국이 의무가 아닌 일반원칙으로서 근로감독․보

고절차․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자국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과 준

수를 촉진하고 핵심적인 국제노동기준도 준수토록 하자는 것이다.

부속협정은 각국이 자국의 노동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한 분쟁처리를 

위하여 공식적인 분쟁조정절차도 마련하 는데, 여기에도 산업안전보건․

최저임금․아동노동 그리고 여타 기술적인 노동기준들만 그 대상이 되도

록 하 고,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과 관련한 법집행에 

관한 사안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부속협정에 따라 각종 기술협력사업, 연구,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노동

분야에 관한 회원국 공동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협력에 관한 

삼자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협정의 집행을 

104) 이하 NAFTA와 관련해서는 주로 Leary(199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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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는 각국의 각료급 대표로 구성된 각료평의회(Ministerial Council)와 

그 산하에 소규모 사무국(International Coordinating Secretariat), 그리고 

분쟁조정절차에 제기되는 진정을 접수하고 사무국과의 협조․연락을 위해 

각 회원국에 설치된 국가행정사무소(National Administrative Offices: 

NAO) 등이 그것이다.

분쟁조정절차에의 진정은 회원국 어디서든지 지속적인 노동기준 위반사

례가 있는 경우,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데, 조정은 전문가 평가위원회, 중재위원회 등 다단계의 절

차에 의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어느 회원국 정부가 최종 중재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료평의

회는 이러한 벌금이 있는 경우 위반국가의 법집행을 개선하는데 사용토록 

할 수 있다. 벌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진정을 제기한 국가는 위반국가

에 대해 해당 벌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관세를 통해 무역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조정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다단계여서 실제 제재에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이렇듯 NAFTA에서의 노동기준은 단지 각 회원국 고유의 노동법 집행

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것도 결사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

준’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절차의 대상에서도 배제하고 있으며, 또 분쟁조정

절차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노동권 

보호에 있어 취약한 장치로 평가된다.105) 또한 또 다른 지역협정에서의 

노동기준 반 의 예인 EU의 접근방식과 비교할 경우, 우선 EU(종전 EC)

는 보다 광범위한 통합과정의 일환으로 사회정책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목

적에서 사회헌장을 도입했는데 반해, NAFTA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지대를 

목표로 하고 그에 따른 노동측면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

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둘째, 이러한 배경에 따라 EU는 한정적

이나마 역내의 상대적 저개발국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재정지원

을 병행하 는데 반해, 정치적 통합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만을 

겨냥했던 NAFTA는 이러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

된다.106)

105) Leary(1996: 207∼208). NAALC하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허재준 외 역(1997: 194∼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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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Brown et al.(1996: 233).



46  무역과 국제노동기준

- xlvi -

◈ EU와 노동기준

유럽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EU에 있어 노동기

준의 단일화가 그 통합과정의 주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에서 국가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서의 노동기준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상대적

인 富國과 貧國을 망라하는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노동기준 논의와 그 반

과정은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와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고 하겠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수립은 통합유럽의 건설작업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시장경제,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 사회보호, 사회연대 등 공동의 가

치에 토대를 둔 유럽모델의 핵심이었으며, 경제적 진보와 사회적 진보는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유럽인들에게는 모든 정책에 반 되어야 할 사안

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기준도 가능한 통일되어야 했다. 종

래 유럽공동체(EC)에서부터 노동기준을 정의하고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일찍이 EC 설립의 토대가 된 1957년의 

Rome조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107) 이러한 원칙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공동체 역내의 실업률이 10%대로 상승하고 1986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새로 가입함에 따라 유럽공동체 내 富國들의 투자유출 우려와 임금차이에 

따른 불공정경쟁에 대한 우려－사회적 덤핑에 대한 관심－가 높아지면서 

공통의 노동기준을 위한 노력도 다시 가속화된다.108) 

이러한 공동체의 노력은 1989년 소위 ‘사회헌장(Social Charter)’의 채택

으로 결실을 맺는다.109) 이 헌장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

107) Raynauld & Vidal(1998: 13∼15). 사회정책에 관한 Rome조약의 제III장은 노동

자 생활․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필요성(제117조), 고용, 노동법과 

근로조건, 직업훈련, 사회보장, 산업안전보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에 관

한 회원국간 긴 한 협력추진(제118조), 남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 준

수 노력(제119조) 등을 규정하 다. 

108) Sapir(1996). 동 논문은 1950년대 이후 유럽통합과정에서의 노동기준 균일화 이

슈에 대한 논의전개과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109) 이 헌장의 원래 명칭은 ‘노동자의 기본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공동체 헌장

(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이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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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신장에 관한 조약의 형식이나 직접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아

니라 선언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일부는 추가적인 입법조치에 반 될 

수 있게 되었다. 헌장 내용은 노동자의 생활조건 및 근로조건, 결사 및 거

주이전의 자유, 단체교섭, 직업훈련, 정보, 협의, 참여 등 31개의 광범위한 

기본노동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10)

이어 유럽연합(EU) 창설의 기반이 된 1992년의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이를 제정한 도시의 명칭을 따 Maastricht조약으로 

통칭)에서는 회원국의 사회정책 균일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회의

정서(Social Protocol)를 추가하여 EU 집행기구들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

여하 다.111)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사회규

정을 제정할 권한을 갖게 되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육아휴가 등과 관련

한 다수의 규정을 제정하 다. 이후 국이 이 부문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여타 회원국이 자국의 경쟁력에 대해 우려하게 되어 사회정책에 있

어서의 균일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등과 같이 

경쟁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실제 회원국간에 다양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 학자

들은 아직 EU에서의 노동기준은 아직 유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볼 때 EU 내에는 핵심노동기준

(현재 ILO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광범위한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 하겠다.112)

이러한 EU와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비교할 때 세 가지 차이점

이 지적된다. 첫째, EU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노동기준의 동질성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둘째, 각국의 국내정책

국은 기권하 다. 사회헌장의 시초는 1961년 이탈리아 튜린에서 제정되었으며, 

이후 1996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의 헌장은 모두 31개의 권리를 망라

하고 있는데, 이 중 제1조에서 제19조까지는 당초 1961년의 헌장상의 19개 권리

에 이후 개정시 추가한 권리를 포함한 것이다(EU, 1997).

110) 유럽사회헌장의 전내용은 Council of Europe의 웹사이트에서 접근가능하다.

〈www.coe.fr/eng/legaltxt/162e.htm.〉

111) 이 당시에도 사회적 측면에서의 유럽통합을 강화하고자 본 조약에 사회헌장을 

반 코자 하 으나 국의 메이저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부속문서화하 다

(Sapir, 1996: 561∼562).

112) Faber(1996: 105∼106), Golub(199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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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조화시키고 자유무역과 노동정책 등 사회정책간 괴리가 있을 때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EU의 기구(EU 각료평의회; Council of Minis- 

ters)와 같은 제도가 세계전체적으로는 없다는 점이다. 셋째, 세계전체적으로

는 현재까지 EU에서와 같은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노동력 이동에 의한 근로조건 균일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113) Faber는 이와 

관련해 EU의 모델은 사회조항에 대해 강요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유럽

의 상대적 저기준국가들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냈다고 평가

하고, 이러한 경험은 다자간 논의에 다음과 같이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다. 즉 EU 각국의 최저노동기준에 있어서의 동질성은 경제․사회적 발전단

계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ILO와 EU의 관련제도에 동질성을 확보한 결과이다. 

최저노동기준에 있어서의 동질성과 사법제도를 비롯한 효율적인 제도의 확립

은 노동 등 사회보호정책을 이유로 무역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하게 한 것이다. EU의 경험은 무역제재를 염두에 두지 않고도 노동기준 등 

사회정책에 대한 협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자유무역

을 유지하면서도 노동기준 등을 전세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유용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EU와 세계전체의 중요한 차

이점은 세계전체적으로 취약한 제도와 경제발전단계에 있어서의 큰 격차이

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적 기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답이 된다는 것이다.114)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진국․개도국간에 비용부담을 공유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EU의 경우 상대

적 저기준국가에 대해 상대적 富國들이 경제적․사회적 통합에 대한 부담금

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제재없이 노동기준의 현저한 신장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지적된다.115)

113) Faber(1996: 107).

114) Faber(1996: 107∼112).

115) Castro(199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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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자간 논의전개과정

다자간무역협정, 즉 종래 GATT에서의 노동기준과 관련된 논의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미국에 의해 간간히 제기되었고, 1987년 

우루과이라운드(1986∼93년) 개시직후에도 제기되었으나, 본격화된 것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최종 마무지었던 마라케시 각료회의 이후

이다. 이후 지난 수년간 이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연계주장에 비판적인 Anderson은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무역-노동기준 연계를 주창하는 이들은 1980년대의 몇몇 지역 무역․투자

협정과 NAFTA와 EU 등에서의 성공에 고무되어 이제 다자간 무역체제에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연관성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들은 GATT회원국들의 우루과이라운드 성공과 WTO 창설에 대한 열망을 기

회주의적으로 이용하 던 것이다. 그들의 현재까지의 상대적인 성공에 있어 그

들의 동기가 세계무역체제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은 보통사람들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운 반면, 그들 주장이 피상적으로 대중

들에게 어필하 다는 점에 상당부분 연유한다 하겠다.”116)

이후 지난 1999년 말의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의 

각료회의에서의 직접적 논란과 아울러 ILO 등 여타 다양한 다자간공간에

서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선진국․개도국간 협상의 핵심이슈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에 관해 어떠한 구체적인 공감대나 합

의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이 이슈에 대해 WTO는 전

혀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ILO는 행동을 위한 견고한 합의를 도출할 

능력이 없다는 점”117)에 기인한다 하겠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최근 수

년간의 논의과정을 WTO와 ILO 두 기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116) Anderson(1998: 234∼235).

117) Haworth & Hughes(1997: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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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최근 주요 다자기구에서의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

다자간 회의 논의 상황

1994년 마라케시 WTO 

각료회의

선진국(미국, 프랑스) 등 사회조항 주장, 개도국 반대

로 사실상 결론 없이 종료

1995년 코펜하겐 UN  

사회개발정상회의

핵심국제노동기준(강제노동․아동노동․차별 금지, 결

사의 자유․단체교섭권 보장 등 4개 분야)의 우선적 

중요성에 대해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함.

사회조항에 대해서는 결론 없음. 

1996년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선진국⋅개도국간의 격론 끝에 노동기준은 ILO에서 

관장할 사안이라는 점 등 원칙적 내용을 선언 

1998년 ILO 총회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ILO선언’을 채택, 핵심노동기

준에 관한 전회원국의 준수의무를 재확인하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새로이 정비

1999년 시애틀 WTO 

각료회의

미국과 EU가 각각 무역-노동기준 관련 작업반 설치

와 상설포럼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재론하 으나 결

론없이 산회되고 뉴라운드 협상도 결렬

 

◈ WTO에서의 논의

1994년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미국과 프랑스 등 몇몇 선진국들은 기본

노동권의 준수를 WTO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하고, 무역과 노동기

준간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작업반을 WTO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강렬한 반발로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우루

과이라운드 협정을 마무리짓게 된다. 당시 미국과 개도국간에 마지막 순

간 이루어졌던 합의는 공식문서에서 이 문제를 배제하되, 향후 WTO 준

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었으나 커다란 입장차이로 인해 

진전을 보지 못한다.118) 

이후 노동기준 문제는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119)에서 다시 

118) Cuyvers & Rayp(1998: 37).

119) 동 회의는 UN의 특별총회의 형식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995. 3. 6.∼12. 기

간 동안 개최되었는데 121개국 정상이 참여한 역사상 최초의 빈곤․고용․사회

통합 등 사회개발에 관한 정상회의 다. 이 회의는 WTO와 관련이 없지만 구성

의 편의상 여기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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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다. 선진국과 국제노동계 등은 이 회의를 통해 무역-노동기준 연계

이슈의 돌파구를 모색코자 하 으나 미국․EU 등 선진국과 인도․중국․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 사이에 보다 격심한 견

해차이와 갈등만을 남기게 된다. 결국 최종 선언문에서는 고용촉진 등과 

함께 현재 핵심노동기준으로 통칭되는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강제노

동․차별 금지 등 기본노동권을 최저노동기준으로 정의하고, 이에 관한 

ILO협약 준수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결론지어진다.120) 이러한 결론은 

동 정상회의의 최종 산물인 코펜하겐 선언문과 그 행동지침(Programme 

of Action)에 반 되어 있는데, 행동지침 중 노동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121)

 

“각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강제노동과 아동

노동의 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권,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남

녀 동일임금, 차별 금지 등 기본적 노동권을 보호․신장하고, ILO협약을 비준

한 국가들의 경우 이를 반드시 준수하며 미비준국의 경우에도 협약의 기본원

칙을 고려함으로써 노동과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제54항 (b)).”

“이러한 분야(기본적 노동권)와 여타 여성․청소년․장애인․소수자․원주

민 등의 고용과 관련한 권리에 관한 ILO협약의 비준과 준수를 적극적으로 검

토하고,……기존의 국제노동기준을 각국 노동법과 노동정책의 형성에 가이드로 

활용함으로써(노동과 고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제54항 (c), (d)).”

요컨데 역사적인 이 정상회의에서는 노동권과 관련하여 오늘날 핵심노

동기준이라고 국제적으로 통칭하는 4가지 분야(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적 노동권의 최우

선적 중요성에 관해 최초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종래 연계와 관련한 논의 초기에 국제노동기준

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어디까지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노동기준인

120) Cuyvers & Rayp(1998: 37∼38).

121) United Nations(1995), Report of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UN Document: A/CONF.166/9, p.67(동 자료는 UN의 웹사이트에서 접근가능. 

<www.un.org/social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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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논의의 중요한 전

환점이 된다. 실제 이 회의 이후에 무역-노동기준 연계이슈에 관한 논의

는 이 핵심노동기준을 대상으로 한정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동기준의 준수를 개별국가의 책임으로 돌

리고 선진국과 노동계에서 주장해 온 무역-노동 연계와 관련해서는 정상

회의에서도 아무런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 다 하겠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에서는 다시 한 번 노동기

준 문제와 관련한 격렬한 논란이 이루어졌다. 미국은 1994년에 이어 다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과 무역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WTO 

작업반의 설치를 주장하 다.

  

“WTO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에 관여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각국은 향후 수년간 점증하는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할 

것인 바, 우리는 노동자들이 개방된 무역체제에 적응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WTO가 ILO와 협조하에 무역과 노동기

준간 인과관계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데 대해 합의를 이룰 

것을 희망한다……각국의 국내적 지지가 없다면 무역자유화는 이루어질 수 없

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자들의 우려를 무시하거나 무역이 가시적인 번 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WTO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는 분명 

약해질 것이다……”

(C. Barshefsky 미국 무역대표부 대리대표, 1996. 12. 싱가포르 WTO 각료회

의)122)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 국가는 캐나다와 EU국가 등에 불

과했으며 개도국으로서는 아르헨티나가 거의 유일하게 지지한 국가

다.123) 당시 클린턴 행정부의 각종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은 이 이슈와 관

련한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동조국가들을 모

으는데 실패하 던 것이다.124) 거의 전개도국과 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

122) ILO(1997a: 52). 동 자료는 당시 각 대표들의 발언 중 노동기준과 관련된 부분들

을 발췌, 소개하고 있다. 

123) ILO(1997a 참조). 동 자료에 따르면 당시 83개 국가의 각료들이 이 이슈에 관해 

발언하 는데 한국과 일본은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124) 당시 회의 전개상황에 대해서는 Charnovitz(1997: 154∼15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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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등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노동기준의 문제는 ILO에 맡겨야 한다고 주

장하고, WTO에서의 노동기준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에도 강력히 반대하

다.

“(개도국에서) 때로 노동권 위배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노

동권 존중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간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저개발, 즉 빈곤, 궁핍, 문맹 등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의 반 이다……이 이슈

를 WTO에서 논의하는 것은 개도국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저임금

국가들의 비교우위를 훼손하려는 선진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적 로비들을 조장

할 뿐이다. 이 문제는 모든 당사자간에 광범위한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권한

과 전문성 그리고 노⋅사⋅정 삼자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ILO에서 계속 다

루어야 할 것이다……무역을 통해 노동기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 우리는 공정과 보편성에 기초한 자유무역, 특히 개도국이 관심 있는 노동

집약적 부문의 무역증진에 전념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고용을 증

진하고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 길이다. 노동력 이동의 자유화도 貧國 노동자들

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M.Z. Khan 파키스탄 상업부 장관, 1996. 12.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125)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렬한 논란 끝에 미국 등 주도국은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회의의 최종 결과인 싱가포르 WTO 각료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원칙적인 사항만을 재확인

하게 된다.126)

“1. 우리는(각료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우리의 준수 

의지를 재확인한다. 

2. ILO는 이러한 기준들을 제정하고 관리할 권한있는 기관이며, 우리는 ILO

의 이러한 기준관련 활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3. 우리는 무역확대와 무역자유화에 의해 촉진되는 경제성장․발전이 이러

한 노동기준의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4. 우리는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주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며, 각

125) ILO(1997a: 36). 파키스탄,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등이 이 이슈에 대해 개도

국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대표해 왔다.

126) Charnovitz(1997: 15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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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특히 저임금 개도국의 비교우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제기되어

서는 아니된다.

5.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WTO와 ILO의 사무국이 그 기존의 협조체제를 계

속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최종 결론은 노동기준이 ILO의 관장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

을 뿐 아니라 보호무역조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WTO에서 공약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이 주로 반 된 것이었고 미국의 주

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제5항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자 각료회의 

직후 당시 WTO 사무총장과 각료회의 의장 등이 나서서 회의 결과는 이 

이슈가 WTO의 의제가 아니며 향후 WTO에 노동기준과 관련해 어떠한 

새로운 임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못박게 된다.127) 

이러한 WTO에서의 노동기준과 관련한 논란은 1999년 말 개최되었던 

시애틀 제3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이어진다. 동 회의는 당초 뉴라운드

를 출범시킬 기회로 여겨졌으나 언론의 조명을 받은 바와 같이 NGO들의 

시위와 주도국들의 대립의 와중에 아무런 합의없이 막을 내렸다. 노동기

준은 애초 동 회의 의제로 준비되지 않았으나, 실제 회의 개최후에는 회

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128) 

각료회의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종래와 같이 WTO에 무역-노동기준

에 관한 작업반을 설치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각료회의 직전 

이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각료들은 무역과 노동에 관한 WTO 작업반 

설치에 합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반은 명확한 지침과 일반 이사회의 감독

하에 운 되어 검토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를 각료회의에 제출하게 될 것이

127) Charnovitz(1997: 156∼158). 그러나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대리대사 Barshefsky

는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에서의 논의는 향후 ILO와 WTO의 협조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고, 실제 이후의 논의에서 개도국들은 싱가포르에서 이 이슈와 

관련된 논의는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에

서 무역-노동기준에 관한 WTO 작업반 설치를 다시 제기하면서 싱가포르선언

의 목적을 반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28) ILO(2000a: 3). 동 보고서는 ILO와 관련되는 시애틀 WTO 각료회의 경과를 요

약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회의 경과도 주로 이 보고서에 따른다.



제2장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의 역사적 고찰  55

- lv -

다……동 작업반의 처음 2년간의 목표는 차기 제4차 각료회의의 토의 안건이 

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작업반은 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ILO, 

UNCTAD 그리고 국제금융기구들과 협의, 협조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협조증

진 차원에서 ILO가 WTO에의 옵서버 자격을 신청하는 것을 환 할 것이다

.”129)

한편 EU도 회의 직전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은 미국의 제안과는 

다소 달리 무역․세계화와 노동문제에 관한 ILO-WTO 공동 상설포럼의 

설치 다.

“우리는 무역․세계화와 노동기준의 관계에 대하여 노․사․정 및 국제기구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ILO와 WTO가 공동으로 상설포럼(Joint ILO/WTO Standing Working Forum)

을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는 무역정책, 무역자유화 발전 그리고 핵심노

동기준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제재와 관련한 논의는 

명백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130)

이러한 EU의 제안은 EU 내부의 의견차이131) 등을 배경으로 이 이슈에 

관한 대다수 WTO 회원국의 부정적 입장을 고려하여 미국의 제안보다는 

다소 소극적이며 유연한 것이었다.132) 

한편 개도국들도 각료회의 직전인 1999년 9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77그룹 제9차 각료회의(중국도 포함)를 개최하여 WTO 각료회의와 관련

한 메시지를 채택하 다. 여기서는 “싱가포르 WTO 각료선언에 있어 노

동기준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설정하고 다루는 것은 ILO의 관장사안이라

는 점을 재확인하 으며, 따라서 우리는 WTO에서의 무역과 노동기준과

의 어떠한 연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 다. 이러한 

개도국의 입장은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반복되었다.

129) ILO(2000a)에서 재인용. 미국 제안서의 원문은 WTO(1999c) 참조.

130) ILO(2000a: 3∼4)에서 재인용. EU 제안서의 원문은 WTO(1999b) 참조.

131) 1999년 10월의 Financial Times 기사에 의하면 EU회원국 중 프랑스, 벨기에, 덴

마크,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상대적 부국들만이 이러한 연계논의를 지지

하고 있다.

132) 각료회의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EU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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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요국들의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전개된 각료회의 총

회에서 연설한 154명의 각국 각료 가운데 73명이 무역-노동기준 문제에 대

해 언급하 으며, 73명 대부분은 노동권과 ILO 국제노동기준과 관련한 원

칙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대다수는 무역협상과 

핵심노동기준을 연계하는데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 으며, 핵심노동기준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의 합의와 같이 ILO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홍콩, 모로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파나마, 니카라구아, 짐

바브웨 등 다수). 또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그러한 연계의 동기가 되고 있다

고 보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싱가포르, 파키스

탄, 멕시코 등). 대부분의 EU국가, 폴란드, 칠레, 노르웨이, 체코 등이 반드

시 미국이나 유럽의 제안과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무역과 노동간의 관계

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국가들이었다.133)

각료회의 총회와 별도로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

었으나 그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도 다수의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 고, 이는 각료회의 전체의 

결렬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134)

133) ILO(2000a: 4). 전체 발언록은 WTO의 웹사이트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인용된 

ILO 자료는 이러한 각료회의 연설 중 무역-노동기준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소

개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각료

회의 연설에서의 각국대표의 언급은 매우 간략하고, 또 WTO에서의 작업반 설

치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연계

문제 전반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개관한다면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미국, 캐나다 및 EU국가 중 프랑스․벨기에 등 앞서 언급된 상

대적 富國)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여타 EU국가, 칠레 등이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며, 앞의 77그룹 입장에서도 나타났듯이 거의 전체 개도국(가장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집트, 파키스탄)과 선진국 일부( 국, 호주, 

뉴질랜드 등)가 이에 관해 반대의 입장에 서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ICFTU, 

1998; Haworth & Hughes, 1997: 191 등 참조). 

134) 이러한 회의의 경과 및 결렬의 배경 등에 관해서는 당시의 주요 언론들에 상세히 

보도되었는데 가령 Financial Times(1999. 9. 3)는 당시 백악관은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고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환경단체의 우려를 반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경직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며, 자유무역지상주의 입장에 있는 Economist지(1999. 12. 11)는 논평에서 협상결

렬로 인해 결국 개도국의 가난한 국민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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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그간 주로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프랑스․벨기에 등 유럽

의 일부 선진국이 지지해온 GATT-WTO에서의 노동기준에 관한 논의는 

현재까지 아무런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1994년 마

라케시 각료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WTO에서의 논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노동기준과 관련한 관심의 초점은 다시 ILO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무역과 중요한 세계경제 질서를 관장하는 기구

에서 노동문제를 다루고자 하지 않는, 다른 말로 노동 때문에 무역과 경

제의 효율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국제사회의 대체적 의지를 재확인

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초기의 역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ITO 설립이 좌절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135)

이제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최근 ILO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 ILO에서의 논의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노동계의 요구는 ILO 설립과 그 활동, 182

개에 이르는 협약의 제정이 당초 의도했던 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궁극

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을 반 한다고 하겠다. 즉 무역협정에서의 

사회조항 규정 요구는 어느 면에서는 ILO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좌절감의 산물인 것이다.13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기준에 무역제재

를 연계하는 문제는 ILO 창설 초기부터 있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조항에 

관한 논의는 1973년과 1988년의 ILO 총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137) 그러

나 기본적으로 ILO의 노⋅사⋅정 구성원 사이의 견해차이, 근로조건의 개

선은 복합적인 문제로서 제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사⋅정간 협의와 근

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대체적인 공감

대, 그리고 또 하나 노동비용은 국제경쟁력의 당연한 한 측면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 던 것이다. 

그러나 GATT-WTO에서의 논의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선진국과 개도

국간의 견해차이만 노정하 으며, 논의과정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싱가포

르 WTO 각료회의 선언내용과 같이 노동기준 제고에 관한 ILO의 중심역

135) Langille(1999: 250∼251).

136) Leary(1996: 197).

137) Leary(1996: 18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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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자 다시 국제사회의 관심은 ILO로 

전환되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으로서는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된 

GATT-WTO에서의 사회조항 논의, NAFTA에서의 노동분야 협정, 미

국․EU 등에서 노동기준을 GSP에 연계시키는 등의 일방적․지역적 연계

조치가 도입되는 상황은 ILO로 하여금 정체성 위기를 느끼게 하여 이 문

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하

던 것이다.138)

이러한 상황에서 ILO에서도 1994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시

작하게 된다.139) 1994년 ILO 총회에 당시 Hansenne 사무총장이 세계화된 

경제하에서의 사회조항에 관한 보고서140)를 제출하 는데, 여기서 그는 

세계화가 낳고 있는 노동에의 부정적인 향을 배경으로 일방적인 무역조

치 또는 지역협정에서 노동기준이 도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 다. 이에 

대한 대응방향으로서 그는 ILO와 국제노동기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 절차141)를 강제노동․차별 금지 등과 같은 여타 

주요 협약에까지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를 위해 ILO 이사회와 총회가 새로운 선언이나 행동지침 또는 협약을 제

정할 것을 제안하 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ILO 이사회에 “무역자유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작업반”142)이 구성되고 1994년 11월 ILO 이사회에서 사무국의 구체적인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당시 사무국의 보

고서143)는 다소 전향적으로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즉 GATT-WTO체제

138) Leary(1996: 190).

139) 1994년은 WTO를 출범시킨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의 사회조항 논의가 본격 제

기되고, 한편 OECD도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1996년 완료, 연

구결과는  허재준 외 역, 1997 참조)를 시작한 해로서 전방위적인 논의가 시작된 

해이다.

140) ILO(1994a).

141) ILO의 모든 협약은 그를 비준한 회원국에만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감독절차도 

수반되게 되나,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장에 따라 협약을 비준하

지 않은 국가에게도 진정 제기와 그에 따른 감독 등 절차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

다. ILO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142) Working Party on the Social Dimensions of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이 작업반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2000년 3월 이사회에서는 그 

명칭을 Working Party on the Soci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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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ILO의 기능간의 구체적인 연계대안을 제시하 다. 이 보고서는 ILO회

원국은 거의 모두 GATT-WTO의 가맹국이라는 점, 따라서 회원국들은 

두 기구의 기본 목적과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GATT-WTO에 사회조항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부담 

없이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활용하여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몇 가지 대안

을 제시하 는데 그를 요약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GATT-WTO에의 구체적 노동기준 연계방안(ILO 사무국) 

￭ 가능한 대안

가. 보조금 관련규정(GATT 제16조): 결사의 자유 제한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으로 낮은 노동기준을 보조금의 하나로 간주하여 제재의 대상으로 포함시

키는 방안

나. 일반적 예외조항(GATT 제20조): 제XX조는 예외적으로 가맹국이 인간이

나 동물의 생명․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죄수노동에 의한 상품에 

대한 조치 등 공공질서나 경제적 이유에 의해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

게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는 방안

다. 무효(Nullification) 및 훼손(Impairment)관련 조항(GATT 제23조): 동 조항

은 어느 가맹국이 타가맹국의 협정․의무 위반으로 자신의 협정에 따른 

혜택이 무효 또는 훼손되었다고 여길 때 이에 대해 전체 가맹국이나 UN

경제사회이사회 또는 여타 필요한 적절한 국제기구에 조사와 권고를 요구

할 수 있고, 이것이 심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국들은 위반국에 대

해 협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바, 이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  

￭ 검토 의견(ILO): ‘가’와 ‘나’의 경우는 어느 한 가맹국의 일방적⋅자의적 판

단과 조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도적으로 ‘적절한 국제기구’로서 ILO가 개입할 수 있는 ‘다’ 제

23조 규정을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판단함.   

자료: ILO(1994b).

보고서는 이렇게 GATT 제23조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GATT규정

을 보완하여 가맹국에 대해 몇 가지 핵심 ILO협약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143) ILO(1994b). 동 보고서에 관한 검토는 Leary(1996: 192∼1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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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동 조항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 다. 아울러 이러한 

ILO의 핵심협약들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제87호, 제98호)과 강제

노동에 관한 두 협약(제29호, 제105호), 그리고 노예에 가까운 아동착취노

동 등으로 제시하 다. 또한 ILO에서 협약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장

치로서는 ILO헌장 제26조에 의한 진정절차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 다. 동 

조항은 협약비준국은 타비준국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때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임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게 하

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치는 노⋅사⋅정 삼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객관적 

판단을 거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144)

이러한 ILO사무국의 보고서는 이 이슈의 본격적인 논의 초기인 1994년

의 제안으로서는 매우 전향적인 것으로서, 당시 이렇게 ILO가 구체적으로 

WTO의 무역제재를 통한 사회조항 추진에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적

으로 제시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Hartwell의 표현대로 매우 ‘순진한’ 것이

었다.145) 이러한 사무국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당시의 작업반 회의는 개

도국들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게 되고 결론없이 다음 해 이사회까지 격

론이 이어지게 되었다. 논의과정에서는 미국,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대표적으로 인도, 인도네시아)가 연계에 강력히 반대하 으며, 노동

계그룹이 지지하고, 사용자그룹이 반대하 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과정에

서 동 작업반은 사회조항과 관련한 그간의 논점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첫째는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노동기

준은 노동비용, 즉 경쟁력과 관련되는 최저임금․안전보건․사회보장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협약이 아닌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노동기준이라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노동기준을 신장하고 준수하게 만드는 방법은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에 의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작업반에

서는 더 이상 무역제재와 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하

지 않는다는 점이었다.146)   

144) 이러한 구체적인 WTO체제에의 노동기준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는 제4장에서 보

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145) Hartwell(1998: 73).

146) Hartwell(1998: 75∼76). Leary(1996: 192). 이후 동 작업반은 세계화의 사회적 

향에 관한 구체적 국가별 사례조사,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새로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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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동 작업반과 ILO는 이러한 핵심노동기준이 보다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협약 준수와 관련된 ILO의 기본원칙, 즉 회원국은 개개협약을 비준한 경

우에만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ILO의 감독절차의 대상도 된다는 점이

었다. 따라서 핵심노동기준의 보편적 준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

으로 비준여부와 상관없이 전회원국에 대해 핵심노동기준을 적용하고 그

에 대한 감독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 다. 이러

한 배경에서 별도의 새로운 협약 제정이나 선언 채택 등을 검토하 으나 

개도국과 사용자그룹의 반대입장 때문데 구속력이 덜한 별도 선언의 채택

을 추진하게 되었다.147)

결국 1998년 6월 ILO 총회는 격론 끝에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ILO 선

언’148)을 채택하게 된다. 선언은 1994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1996

년 싱가포르 WTO 각료선언 등에서 이어져 온 바 세계화 시대에 노동자

들의 정당한 몫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들 4가지 핵심노동기준의 의의

와 이에 대한 범세계적 공감대를 토대로 ILO회원국은 협약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핵심노동기준을 ‘존중하고, 신장하며, 실현시킬’ 의무가 있음

을 명확히 하 다.149)

아울러 선언은 핵심노동기준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제적

이 아닌 조장적인 수단을 강조하여 ILO로 하여금 그 모든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회원국에 기술지원과 자문서비스를 행함으로써 핵심

노동기준 관련협약의 비준과 준수를 촉진토록 하 다.

채택,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핵심노동기준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ILO선언 채택 추

진 등 덜 예민하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47) 이러한 ILO체제 보완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ILO(1997b) 참조.

148) "ILO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 선언

문의 원문은 ILO 웹사이트(www.ilo.org)에서 접근가능. 동 선언의 내용과 의의

에 대한 분석은 Kellerson(1998) 참조.

149) 여기서 구체적으로 규정된 4가지 핵심노동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②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③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④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여기서 아동노동과 단체교섭권에 대해

서는 별도의 설명이 추가된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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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 선언문에서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규정하

는데 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이러한 핵심노동기준 관련협약150)

을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 대해 협약 준수노력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제

출토록 하고, 이를 사무국에서 취합하여 이사회에서 검토토록 한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각국의 연례보고서를 기초로 사무국에서 매년 핵심노동기

준 4개 분야 중 한 분야씩 돌아가며 세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협약별

로 전회원국의 상황을 개관하고, ILO의 기술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

여 향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세계화 시대, 노동권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

는 시점에 노동자 기본권의 보편성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재확인했다

는 점과 무역제재가 아닌 조장적․지원적 수단을 통해 이를 신장시켜 나

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151) 한편 

ILO로서는 선진국 노동계의 요구를 배경으로 각종 무역협정에서의 노동

기준과의 연계문제가 제기됨으로써 ILO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가 제기

되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그 역할을 새로이 했다는데 자못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ILO의 의의와 역할에 회의적인 이들은 선언이 또 

하나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논란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진전도 해결책도 도출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152)   

선언과 관련한 논쟁과정에서도 상당히 제기되었듯이 선언의 추진배경과 

향후 활용방향에 대해서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의구심이 남아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향후 계속 추진할 무역-노동기준 연계와 관련하

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무역제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150)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 4개 분야에 관한 8개 

협약(당시는 7개 협약이었으나, 1999년 6월 착취적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협약

(제182호)이 채택되고 이도 여기에 포함되어 8개 협약임)을 말하는데, 결사의 자

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협약 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강제노동철폐 협약(제105호), 고용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착취적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협약(제182호),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제100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등이 그것이다.

151) Kellerson(1998: 227).

152) Langille(1999: 2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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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도 있는 실정이다.153)

이후 ILO는 1999년 6월 총회에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

(제182호)’154)을 채택하여 핵심노동기준과 관련되는 협약정비를 마무리하

고, 2000년 3월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각 위 선언의 후속조치의 일환인 연

례보고서와 세계보고서를 논의하 는데, 여기서는 주로 전세계의 관련상

황을 검토하고 향후 ILO 기술협력사업이 초점을 두어야 할 대상을 추출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155) 최근의 이러한 ILO의 핵심노동기준 신장을 위

한 활동은 국제사회의 전체적인 관심을 WTO를 통한 제재에 기초를 둔 

무역-노동기준 논의에서 현행 ILO의 원칙과 절차를 강화하여 핵심노동기

준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다소간 전환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최근의 진전상황은 연계이슈가 제기된 본래의 배경, 즉 

노동계의 전반적 교섭력 하락과 임금격차․실업 등 문제의 직접적 해결책

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1999년 말 WTO 각료회의에서도 표출되었듯이 

사회조항에 관한 노동계의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5. 역사적 측면 검토의 결론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논의의 역사적 측면을 분석했던 Charnovitz는 

“공정한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논의의 역사는 잘못된 출발, 공허한 공약, 

잊혀진 법률로 점철된 역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56) 

ILO 창설을 전후한 초기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역-노동기준과

의 관계 또는 세계화 시대에 노동기준이 한 국가의 주권사안으로 머무를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한 논의는 인도주의적․사회적 측면(근로조건 향

상)과 함께 각국의 경쟁력과 관련된 측면(보호무역주의 의도)의 양면이 

병존하여 왔으며, 국제정치의 場에서는 실제 후자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

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19세기와 오

153) Leicht(1998: 175).

154)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55) 이 2000년도의 세계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제3장에서 논의한다.

156)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Fair Labor Standards is just one long string of 

false starts, hollow promises, and forgotten laws"(Charnovitz, 1987: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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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날 공히 당시 경쟁력의 우위를 잃어가던 국가들이 모색한 다양한 대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노동기준의 향상은 긴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

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리고 

20세기 말에 이 이슈가 부상하 다는 점은 세계화 과정이 아니라 반세계화

의 시대에 경제상황과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정치․경제적 측면의 고려가 

사회적․인도주의적 고려를 우선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는 1980년대 이후 이 이슈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된다.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찬반 논란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의 신봉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론자들간의 논란(또는 분배의 효율

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한다 하겠는데, 전자의 입장을 대

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온 미국이 후자의 주장을 선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의혹을 낳는 근본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실제 미국은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각종 일방적 무역조치나 지역무역협정 등에서 노동기준을 

반 하여 왔으나, 그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해 노동측면보다는 무역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대다수 개도국들이 이 이슈에 관한 한 보호무역

주의적 의도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계주장에는 또 다른 배경, 즉 세계화의 부작용

에 대한 사회적 대응, 또는 근로조건의 범세계적 개선노력 필요성이라는 

중요한 측면이 자리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

에서 본다면,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불신과 논쟁으로 이러한 중요한 측

면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바람

직하지 못하다 하겠다.

한편 오늘날의 이에 관한 논의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는 20

세기 초 ILO 설립 당시는 그 대상이 되는 경쟁국들이 대체로 발전단계가 

비슷한 선진국이었으나, 현재는 발전단계가 다양하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의 격차도 현격한 전세계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그간 ILO 창설, ITO 설립 검토과정 등에서 노

동기준 향상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표명되기는 하 으나 그간의 역사

를 통해서 구체적인 노력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점이

다. 이는 GATT-WTO, IMF, World Bank 등 국제경제기구들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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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회의 관심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노동계가 연계주장을 제기

하게 된 현실적 정치경제적 배경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는 애초 ILO를 통한 노동기준 감독체제의 임의성․

취약성에 따라 제기되었으나, 1994년 이후 본격적인 수년간의 논란과정에

서 각국간 커다란 입장 차이로 WTO에의 연계문제에 진전이 없었으므로 

ILO를 통해서 핵심노동기준이 범세계적으로 제대로 준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공감대로 회귀하고 있다 하겠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제4장에서 이론적 측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현행 국제노동기준과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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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ILO와 국제노동기준

“사회정의가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불가결한 토대라는 신념에서 ILO가 설립

되었다는 점과 경제성장은 필수적이나 형평과 사회진보 그리고 빈곤의 퇴치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강력한 사회정책과 정의 그리고 민주적 

제도의 신장을 위한 ILO의 역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1998년 6월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ILO선언)

“(ILO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이들은 ILO가 역사적으로 힘이 없었다고 지적

한다. 이들에 의하면, ILO는 전세계의 행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 있는 ‘채

찍’이나 실질적인 ‘당근’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세

계시장과 이러한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여타 국제기구들, 예컨대 WTO, IMF, 

World Bank, OECD 등에 의해 벤치로 려난 단지 토론의 場일 뿐이다. 이러한 

기구들만이 실제적인 ‘채찍’과 ‘당근’(예컨대 WTO회원국으로의 가입, IMF 패키지, 

World Bank 자금지원), 그리고 세계의 행태를 이끌어 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재수단 없는 ILO는…… 해체되거나, 계속 남더라도 그 의제는 제한되어 이러한 

‘중요한’ 기구들의 의제로부터 멀리 비켜나 있어야 할 것이다”(Langille, 1999: 238).

앞서 연계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노동기준을 무

역에 연계하자는 주장은 종래의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ILO체제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무역․투자자유화를 축으로 하는 세계화

과정에서 야기된 노동에의 부정적 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계논의의 이해를 위해서는 현행의 국제적 근로조건 개선을 위

한 제도(ILO)와 그 수단(국제노동기준)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계논의와 관련하여 현행 ILO제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국제노

동기준, 즉 협약과 권고 준수에 있어서의 임의주의적 접근이다. 이 임의주

의적 접근은 어떤 면에서는 선진국․개도국을 망라하는 다양한 회원국의 

복합적인 노동문제를 다루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보여지기도 하나, 최

근의 무역-노동기준 연계론자들의 주장에서 보듯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제도로서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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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LO 및 국제노동기준 현황

ILO는 현재 17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산하의 전문기구로서 노동

과 사회발전에 관한 문제를 주임무로 하고 있다. ILO는 노⋅사⋅정 삼

자주의에 따른 회의체를 통해 노동기준에 관한 협약157)을 제정하여 회

원국들이 이를 준수토록 유도하고, 여타 기술협력과 연구․홍보사업 등

을 통해 국제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ILO의 주요 의사

결정은 총회와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서무와 지원업무는 사

무국에서 수행하는데 이들 주요 기관을 개관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ILO의 구조와 기능 개관 

￭ 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O 전체회원국의 노⋅사⋅정대표
(정대표는 노 1, 사 1, 정 2)로 구성되며, 매년 6월 개최되어 협약․권고 채

택, 예산확정, 주요 노동문제 토론 등을 행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 

￭ 이사회(Governing Body): 28개 정부대표와 각 14명의 노사대표로 구성되는 
ILO의 집행기구.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회의를 개최하여 총회의 의사
일정 결정, 사무총장 선출, 예산안 심의, 사무국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함. 

   - 28개 정부대표 중 10개국은 주요 산업국가라 하여 강대국들이 구적으
로 자리하고 있고 나머지 18개는 지역적으로 안배하여 3년 임기로 선임
(한국도 1996년부터 이사국으로 선임).

   - 이사회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결사의 자유위원
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로 회원국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을 토대로 위반사례를 조사해 필요한 권고를 채택하는 기능

을 수행 

￭ 사무국(International Labour Office): 이사회의 감독과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ILO의 전체 지원업무, 기술협력, 조사연구 등을 담당. 제네바본부와 40개 지
역사무소에 1,900명의 사무국직원과 600여명의 기술자문관(expert)이 활동 

   - 사무총장은 5년임기로 선출되는데 ’99년 칠레출신의 J. Somavia가 선출됨.
   - ILO의 2000∼2001회계년도 예산은 약 4억 8천만US$이며, 이는 전회원국

이 경제발전정도,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데, 현재

는 미국 25%, 일본이 20%, 독일 9.7%의 순이며, 한국은 약 1%를 부담.

자료: ILO 웹사이트(www.ilo.org), 기타 각종 자료.

157)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에는 ILO의 협약(Convention)과 

권고(Recommendation)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비준국에 준수의무를 부여하

는데 반해, 후자는 협약을 보충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이다. 통상 학계 

등에서는 협약만을 대상으로 국제노동기준이라 칭하는데, 여기서도 협약에 초점

을 두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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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가장 큰 제도적 특징은 국제기구 중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삼

자주의인데 이는 그 의사결정기구에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협약제정 등 모든 주요 결정이 노⋅사⋅정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쳐 이루

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예컨데 WTO와 같이 정부대표로만 구성된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현격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삼자구조를 통해서 ILO는 국제노동기준, 즉 협약을 채택하고 회

원국에 대해 이를 비준토록 유도하며, 비준한 협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1919년 이후 현재까지 채택된 협약은 모두 182개이다. 이러한 협약은 근

로조건, 노사관계, 고용, 직업훈련, 산업안전과 기본인권 분야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하다. 이러한 협약의 비준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다. 

그러나 일단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에게는 그를 준수할 의무가 부여되고, 

보고 등 정기적인 감독절차의 대상이 된다.158)159)  

<표 3-2>는 그간 ILO의 협약 제정과 회원국의 비준 실적의 추이를 보

여주고 있다. ILO의 협약 제정은 그간 80년의 역사를 통하여 꾸준히 이루

어져 왔다. 특기할 점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후 

1970년대 초반 이전까지 현재 핵심노동기준이라고 칭하는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및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주요 협약이 대부분 제정되었다는 것이

다. 또 이 시기에는 ILO의 활동도 황금기를 누리면서 회원국의 협약 비준

도 전 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 다.

〈표 3-2〉ILO의 협약 제정 및 비준 추이 

1919∼45 1946∼70 1971∼2000. 8. 전 체

제정협약수 67 67 48 182

회원국 비준건수 919 2,729 3,122 6,770

  주: 이러한 총협약 비준건수(6,770)는 회원국(175개국) 평균으로는 약 39건임.

자료: ILO, ILOLEX(웹사이트에서 접근가능).

158) 협약을 비준한 이후에도 회원국은 이를 자의로 철회(Denunciation)할 수 있는데,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협약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개 비준후 5

년 또는 10년이 경과한 수 1년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이후 매 5년 또는 10년

마다 철회할 수 있다.

159) 비준국의 협약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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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기본적으로 협약 준수에 대한 정기적 감독이나 진정 등을 통

한 특별감독절차에 있어 비준국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는 종래 제재보다는 각종 ILO회의체에서의 도덕적․정치적 압력, 동

료간 압력을 주수단으로 하고 상호 협력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지도와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 주로 의존해 왔다.160) 이에는 강

력한 이행수단이 확보되거나 활용될 경우 회원국들이 협약 비준을 꺼

리게 되고 ILO 자체로부터도 등을 돌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기도 했

다. ILO가 그간 182개에 이르는 광범위한 국제노동기준을 노⋅사⋅정 

합의하에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ILO 노동기준이 결국 가

이드라인에 가깝고 강제적인 이행확보 수단이 없었다는 점에 크게 힘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3> 주요국의 ILO협약 비준실적(1999년 말 현재)

회    원    국 총협약비준건수
핵심노동기준
(8개 협약)
비준건수

OECD

국가

스 페 인 127 7

프 랑 스 115 7

 국 81 8

호 주 57 6

일 본 43 5

캐 나 다 29 5

미 국 13 2

한 국 11 3

비OECD 

국가

우 루 과 이 101 7

멕 시 코 76 5

이 집 트 61 7

인 도 38 4

파 키 스 탄 32 5

중 국 20 2

남 아 공 17 8

말 레 이 시 아 13 4

  주: 국가선정은 연구자 임의로 추출함. 스페인은 전회원국 중 가장 많이 비준
한 국가임. 

자료: ILO, Ratifications by Convention & by Country, 88th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Document-88III(2), 2000.

160) ILO의 감독체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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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은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의 ILO협약 비준실적을 요약하고 

있는데, 협약 비준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을 시사하고 있다. 우

선 대체로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비해 많은 협약을 비준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개도국 중 우루과이는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많이 비준한 국가의 하나이며, 미국․캐나다 등은 대부분의 개도

국보다도 비준실적이 저조하고 전체 회원국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

다. 또한 스페인은 ILO회원국 중 가장 많은 협약을 비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권 보호체제가 가장 잘 정비되었다고 인식되고 있는 북유럽 선진국들

의 비준실적을 상회하고 있다. 연계문제에 있어 가장 강경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비준실적을 보이고 있으

며, 특히 연계에 있어 가능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핵심노동기준은 거의 모

두 비준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ILO협약 비준의 의미와 관계된다 하겠는데, 즉 협약 비

준은 협약 준수에 관한 비준국의 정치적 공약이며, 국내법제와 그 실제적

용에 있어 협약 규정을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

들은 비준전에 요건에 맞게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ILO협약에 대

한 강행적 이행수단이 없다는 점 때문에 협약과 비준국가의 실제 법령․

관행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협약 비준

이 반드시 그러한 노동기준의 준수를 보장하거나 반대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협약 비준에도 불구하고 이

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

다.161) 이러한 측면이 ILO를 통한 근로조건 개선노력의 한계로서 지적되

는 것이며, 아울러 현행 ILO 기준을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있어서의 기준

으로 삼기도 어려운 이유로 지적되기도 한다.162)  

또 한 가지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협약 비준에 대한 관심의 문제이

다. 80여년간에 걸쳐 182개에 이르는 다양한 협약이 제정되면서 일부는 

161) 멕시코는 미국보다 훨씬 많은 비준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NAFTA협정 당시 미

국의 노동계는 멕시코의 이러한 협약 비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준수가 제대로 되

지 않아 실제 저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162) Maskus(199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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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고 일부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협약 자체

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준한 국가에 대

해서만 협약 위반의 경우 각종 회의를 통한 도덕적․정치적 압력과 보고

의무와 관련한 행정적 부담 등이 야기됨에 따라 협약비준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결과도 야기하 다.163)

ILO의 헌장과 협약이행 여부, 그리고 결사의 자유 원칙준수에 관한 감

독체제를 살펴보면, 우선 전체 협약에 관해 그 비준국에 적용되는 일반적 

절차와 결사의 자유에 관해 비준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특별 절차로 대별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164)

<일반적 절차>

 - 정규 절차: 협약 비준국들의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보고서(주요 협

약은 매 2년, 기타는 매 5년)를 토대로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에서 검토하여 그 의견을 총회의 기준

적용위원회(Committee of Application of Standards)에 보고하고, 기준

적용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매년 총회시 각국의 주요 위반사안에 대해 

검토․논의․권고함(헌장 제19조∼23조).

 - 진정에 의한 절차: 비준국의 협약위반 사안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었을 

때 가동되는 절차로서 이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첫째는 노사단체가 

진정을 제기하 을 때 이사회가 검토하고 당해 비준국의 답변이 없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있음(헌장 제24조∼25

조). 둘째는 비준국의 협약위반 사안에 대해 타비준국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구성해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당해 비준국이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협약 

163) Liemt(1998: 90), Maskus(1997: 55). 흥미로운 점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종종 자

국의 협약비준 실적과 관련하여 이미 상당수의 협약을 국내법령에 반 하고 있

으나 단순히 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보고 등 절차적․행정적인 부담을 지지 않

기 위해 비준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164) ILO, Handbook of Procedures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1998; D. Tajgman & K. Curtis, Freedom 

of Association: A User's Guide, IL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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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총회에 권고할 수 있음(헌장 

제26조∼33조. 참고로 이사회는 진정이 없어도 특정사안에 대해 독자적

인 결정에 의하거나 총회의 각국 대표단의 진정에 따라 사실조사위원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특별 절차>

결사의 자유 관련사안은 ILO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준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여타 

회원국이나 노사단체가 특정 회원국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 이사회가 

그 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에서 

이를 검토토록 함. 그에 따라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필요에 따라 사실조사

위원회와 유사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사실조사․조정위원회(Fact-finding 

and Conciliation Commission on Freedom of Association)’를 통해 조사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러한 감독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협약 비준국가

만이－결사의 자유 분야는 예외로 하고－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그나마 협약을 준수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협약을 

비준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아예 비준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정작 근로조건 개선의 필요성과 감독 필요성이 가장 큰 국가들이 

감독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 살펴본 ILO의 임의주의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행 ILO제

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가 제기되고, ILO 감독절차의 취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최근 기존의 제도(헌장 제33조에 의한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조치)를 활용, 제재수단까지 동원하여 협약 이행체

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는 2000년 6월 ILO 총회에서의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 채택으로 가시화되었다.  

미얀마에 대한 조치는 1996년 ILO 총회시 25명의 대표단이 “미얀마가 

지난 30여년간 ILO의 감독제도로부터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위반으

로 비난받아 왔음에도” 강제노동이 여전히 만연되고 있다며, 헌장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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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1997년 사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케 하 고, 동 위원회는 1998년 미얀마 정부

에 의해 시민 등이 광범위하게 강제노동에 종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

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이사회에 제출하 으며, 이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로부터 가시적인 

개선노력이 없자 1999년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개선을 촉구하면서 

미얀마에 대해 ILO 회의참석이나 각종 기술협력사업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 다. 이후 1년간 별다는 상황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미얀마 정부는 권고를 수용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해 옴－ 

2000년 3월 이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헌장 제33조의 규정을 활용하여 총

회에 제재조치를 권고하고, 2000년 6월 총회는 이를 채택하게 되었다. 동 

제재조치에는 ILO의 전체 노⋅사⋅정 구성원으로 하여금 미얀마와의 관

계를 재검토하고 그 관계가 강제노동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며 여타 국제

기구에 대해서도 강제노동을 조장할 수 있는 미얀마와의 협력사업을 재고 

또는 중지할 것을 촉구하 다. 또한 UN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해 2001년 회

의 안건으로 이 사안을 상정해 UN회원국과 산하기구들이 대미얀마 관계

에 있어 강제노동 조장과 관계되지 않도록 하는 권고를 채택할 것을 촉구

하 다.165) 

2. 핵심노동기준의 연원 및 현황

이제 무역-노동 연계논의와 관련하여 연계시의 구체적인 대상이 될 노

동기준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소위 핵

심노동기준166)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논의 초기에 그 대상이 될 노동기준에 대

165) 이 제재는 2000년 11월 말까지 미얀마로부터 만족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개시되도록 하 다. 동 제재안은 사상 최초로 헌장 제33조에 의한 조치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 것에 대한 개도국의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었는 바, 최종 표결에서는 찬성 257, 반대 41, 기권 31로 가결되었

으며, 반대는 주로 지역연대를 고려한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166) 어로는 Core Labour Standards 또는 Fundamental Workers Rights 등으로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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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확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논란은 더욱 복잡하 다. 예

컨데 미국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종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이

라고 막연히 규정하 다가 1984년 무역법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으로 인정

된 노동권’에 대해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취

업의 최저연령, 최저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보건 등에 있어서 수용가능

한 수준의 조건 등 5가지로 정의하 던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준은 

근로조건 등 개도국의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분야까지 포함함으로써 더욱 

큰 반발과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 다.

이에 따라 보다 보편적으로 국제적 적용이 가능한 노동기준이 무엇이냐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학자들은 노동기준을 대체

로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범주로 대별하고 있다. 

그 첫번째는 기본권으로서 강제노동․아동착취노동이나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이 포함되겠다. 이는 다양한 UN의 인권규약167)에도 규정되었듯이 

<표 3-4> 노동기준의 분류체계

주요 예 관련 주요 ILO협약 예

기본권

(Basic Rights)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물리적 강압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차별 없이 경쟁할 권리

아동착취노동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29호, 제105호

       〃

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

시민권

(Civic Rights)

결사의 자유권

집단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권리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제87호, 제98호

       〃

       〃

생존권 

(Survival Rights)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

노동환경상 유해요인에 대해 알 권리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

노동시간의 제한에 관한 권리

제26호, 제95호

제155호

제17호, 제18호, 제121호

제1호, 제14호, 제47호

안전권

(Security Rights)

자의적 해고로부터 보호될 권리

퇴직보상을 받을 권리

유족보상을 받을 권리

제158호

제102호

제39호, 제40호, 제102호

자료: Maskus(1997: 8), Portes(1994: 171). 셋째 칸은 여기서 추가(이 분류는 애

초 Portes가 1990년도에 제시한 것임).

167)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1966년), 시민권 및 정치권에 관한 협

약(1966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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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 인권으로서 경제발전단계나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권은 아동노동의 경우만 제외한다면 노동시장의 탄력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다. 두번째는 시민권으로서 이는 사용자

측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위와 관련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권 

등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기본권보다는 덜 보편적이고, 단체행동권의 보장

범위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는 각국별로 다양하지만, 어쨌거나 민주사회에

서는 기본적인 노동권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권리이다. 나머지 두 

범주, 즉 생존권과 안전권은 각국의 경제발전단계나 사회적 선택에 따라

야 할 실질적인 권리로 평가된다. 즉 기본권과 시민권의 기본적인 보장하

에서 각국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그 수준을 선택해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가령 고용을 중시할 것인가, 임금을 중시할 것이냐는 각 국가의 여건에 

따른 정치․사회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두 가지 범주

의 권리가 기본적인 노동권으로서 통상 핵심노동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적

용되어야 할 권리로 여겨지는 것들이다.168)

또 하나 핵심노동기준의 추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

은 1984년에 네덜란드 정부의 의뢰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연구․발

간한 ‘최저국제노동기준’에 관한 보고서이다. 무역협정에의 최저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동 보고서는 최저노동기준을 발전단계와 관련 없이 모든 국

가가 준수해야 할 ‘절대적 측면’의 기준과 경제성장에 따라 진전되어 가는 

‘상대적 측면’의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국제무역협정에 포함될 최저 국제노

동기준으로 8개의 ILO협약을 추출했는데 이는 결사의 자유관련 2개 협약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개 협약(제29호, 제105호), 차별 

금지에 관한 2개 협약(제100호, 제111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제138호), 고용정책 협약(제122호) 등이 그것이다.169)   

168) Maskus(1997: 4∼5), Portes(1994: 170). OECD의 1996년도 연구보고서도 같은 

입장이다(허재준 외 역, 1997 참조).

169) Leary(1996: 217∼218). 이러한 8개 협약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재 ILO에서 핵

심노동기준으로 공인된 8개 협약과 거의 같은데, 다만 고용정책 협약 대신 새로 

제정된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182호)이 포함된 점만 다르다. 한편 동 위

원회의 명칭은 "Netherlands National Advisory Council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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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권의 분류와 핵심노동기준의 추출 노력들은 ICFTU 등 노

동계가 제기한 것을 토대로 1994년 이후 ILO가 이를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 핵심노동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식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핵심노동권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후 1996년 OECD의 무역-노

동기준에 관한 본격적 연구와 싱가포르 WTO 각료선언 등에서도 재강조

되어 왔다.170) 이에 ILO 사무총장은 1997년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러한 4개 분야로 추출된 핵심노동기준의 범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게 되었다.171) 이어 1998년 ILO의 노동자기본권선언에

서 공식적으로 그 보편적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1999년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182호)이 제정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8개 협약으로 규정되게 된다. 

<강제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제29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즉각적인 철폐(병역이나 전쟁, 천재지변 등 비

상시는 예외)를 목적으로 함. 1999년 말 현재 151개국 비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Convention, 1948, 제87호)>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자주적인 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렇게 

구성된 단체들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활동할 권리를 보장. 127개국 

비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제98호)>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 배제, 노사단체를 상호 간섭으로부터 

170) OECD는「무역, 고용, 근로조건: 핵심노동기준과 국제무역」이라는 1996년도 보

고서에서 핵심노동기준으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29호, 제105호),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등 5개를 

핵심노동기준으로 제시하여 현재 ILO에서 확립된 8개 협약과는 약간 차이가 있

다.－아동착취노동에 관한 제182호는 OECD 연구후인 1998년 제정되었으며, 당

시 OECD보고서도 이러한 협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OECD 연구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허재준 외 역, 1997: 36∼44 참조).

171) ILO(1997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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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단체교섭 신장을 위한 조치 등 규정. 145개국 비준.

<동일보수 협약(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제100호)>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 남녀 동일임금의 원칙. 143개국 비준.

<강제노동철폐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제 105호)>

정치적인 압력이나 교육의 수단, 정치적⋅이념적 견해의 자유로운 표출

에 대한 제재의 수단, 노동력 동원이나 교화, 파업참가에 대한 징벌, 차별

적 조치 등 모든 목적․형태의 강제노동의 철폐 도모. 145개국 비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협약(Discrimination(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제111호)>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신념, 혈통, 신분 등에 기초한 모든 종류의 차별

을 제거토록 함. 141개국 비준.

<최저연령 협약(Minimum Age Convention, 1973, 제138호)>

아동노동의 철폐를 지향하는 협약으로 취업의 최저연령을 15세 이상(개

도국은 14세 이상 인정)으로 제한하도록 함. 83개국 비준.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제182호)>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매춘 등 최악의 형태의 

노동의 우선적 철폐를 추진. 5개국 비준. 

이렇게 추출된 핵심노동기준은 ILO 헌장의 기본 정신과 국제적으로 인

정된 기본 인권이라는 측면과 이러한 협약들이 다른 모든 노동권과 노동

기준들의 토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절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이미 비준한 

협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출되었으나, 여전히 논란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이에 관한 개도국의 시각에는 여전히 의혹이 남

아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선진국과 노동계가 연계논의 초기에는 근로조

건을 균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 으나, 개도국의 근로조건을 전반

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대

해 공감대가 형성되자, 선진국들이 요구를 수정하여 우선적으로 이러한 

핵심노동기준을 준수할 것을 주장한다고 보며, 이러한 노동기준의 범위는 

향후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다.172) 또한 왜 이러한 8개의 협약이 핵심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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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분류되고 최저임금제 협약(제131호), 근로감독 협약(제81호), 기

타 다양한 산업안전관련 협약 등 중요한 협약들은 포함되지 않았는지도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되기도 한다.173) 이에 대해 비판적인 Bhagwati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보는 이의 눈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노동기준의 보

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최근의 한 세미나에서 그는 미국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ILO협약과 특히 핵심노동기준 관련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노동권 가운데 가령 ILO의 삼

자주의 협약과 같이 중요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

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논의에는 필연적으로 국제적인 정치⋅경제

학이 관여된다고 지적한다.174) 

아울러 구체적으로 개개의 핵심노동기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본

다면 그 다양성과 모호성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이

나 차별과 같이 개도국에서도 법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준수되지 않는 경

우와 강제노동과 같이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

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노동에 있어서도 개

도국은 빈곤과 저개발에 따른 교육체제 미비가 주요인이라고 보고 아동을 

착취하려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보는 반면,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

하는 이들은 개도국 정부나 부모들이 악자(惡者)라서 아동을 착취한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175)

Bhagwati는 아동노동의 경우에 미국의 대다수 아동들이 신문배달이나 

아기들을 맡아보는 일을 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초기의 

국에서는 아동노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보호되느냐가 더욱 문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동노동이 빈

곤에서 비롯한 점을 이해하면 그에 대한 대안은 굶주림 뿐이라는 점을 고

172) 전 파키스탄 대통령 Nyerere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하 다(Nyerere, 1999). 

173) Hepple(1997: 359).

174) IMF(1999).

175) 아동노동의 근원과 핵심노동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논란은 앞 

장에서 살펴본 대로 1999년 ILO에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협약(제

182호)”를 제정함으로써 18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매춘 

등 최악의 아동노동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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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때 아동노동이 금지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별문제를 놓고 볼 때도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정도는 다소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닌 바 이러한 문

제의 복잡성을 놓고 볼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대

단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의적 

시각이 개입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 노동권이 

바람직하다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이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느냐는 별개

의 문제라는 측면도 지적한다.176)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보편적인 핵심노동기준이 없다는 이

러한 견해를 비판하면서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보편성의 실제적인 이유로 

절대다수의 국가가 관련 ILO협약이나 UN인권협약 등을 비준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ILO는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고, 

ILO회원국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인정, 비인도주의적인 근로조건

의 철폐 등 헌장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할 의무를 당연히 지고 있다는 

점이다.177)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서는 그간 한 번의 문제 제기도 없었고 

오히려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1998년도의 ILO의 노동자기본권선언

으로 재확인되었는 바, 따라서 핵심노동기준에 대해서는 의문 없이 범세

계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미국의 노동조합과 인권단체에서는 임금과 복지에 관

한 근로조건도 핵심노동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NAFTA의 경우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위반시 제재절차를 도입하고 있으나 결사의 자유 등 핵심노동기준에 대해

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은 이러한 노동기준의 선정에는 다분히 경제적 고

려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반 하는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경제

적인 측면과 도덕적 측면을 분리하기도 쉽지 않다 하겠다.178)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이견이 적지 

않게 제기된다는 점이다. 즉 결사의 자유에 대해 시민권적 중요성이 인정

되고 특히 ILO의 기본 정신과 관련된다는 시각에 대해 일부에서는 결사

176) Bhagwati(1998: 259∼262).

177) Lee(1997: 184). 

178) Golub(199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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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의 경우 ILO를 구성하고 있는 노사, 특히 노동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여타 

핵심노동기준(강제노동 금지나 차별 금지)이 시장왜곡을 철폐하여－아동

노동의 경우에는 다르지만－노동시장의 효율성과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

고 할 수 있지만,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정치적인 것으로 반드시 

이를 보장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World Bank의 Holtzmann의 최근 언

급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179)

세계은행은 융자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없는 헌장상 의무에 따

라 핵심노동기준 중 결사의 자유와 같이 정치적 차원이 게재된 기준은 대

상국들에 적용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핵심노동기준의 경제적 측면으로서 

결사의 자유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이론이 

양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핵심노동기준 중 강제근로 금지, 남녀차별 금지, 아동노동 철

폐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세계은행의 수혜국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

고 있지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는 비록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

력을 기하기는 하지만 세계은행의 융자조건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몇 년간의 논의 끝에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과 보

편성, 그리고 전세계가 공히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데 대해

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저한 시각차이가 

남아 있다고 하겠다. 핵심노동기준의 추출은 국제적인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가능한 접근이라는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보편성과 관련하여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씨는 현행 ILO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연계논의 등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며, 개도국의 우려와 같이 사

회조항 도입의 첫걸음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점의 하나라 하겠다.

179) IMF(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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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노동기준 관련실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세계각국의 준수상황을 일목할 수 있는 자료는 현

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하겠다. 이와 관련된 자료로는 ILO에서 1998년의 

노동자기본권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0년부터 매년 핵심노동기준 4개 

분야 중 하나씩을 돌아가며 세계보고서(Global Report)를 발간하게 되어

있고, 2000년의 보고서는 결사의 자유를 다루었으므로 여타 분야의 보고

서는 향후에 나올 예정이다. 동 보고서는 현재 시작단계라서 한계가 있으

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세계전체의 노동기준 준수여부를 개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는데 의미가 있다. 또 하나 OECD의 1996년도 연구는 

OECD국가 및 개도국 등 75개국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관련한 ILO협

약과의 합치여부를 ILO 자료, 미국무부 자료 등을 통해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여기서는 예컨대 미국의 경우 요건이 ILO 기준에 합치된다고만 간

략히 표현하고 있음).180) 따라서 이 보고서로는 개별국가들의 구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ICFTU는 최근 WTO에서

의 연계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WTO의 국가별 무역정책 검토(Trade 

Policy Review) 회의에 맞추어 주요 국가의 핵심노동기준 준수실태에 관

한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181) 

이제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결사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노동기준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겠다－ILO의 2000년 세계보고서를 토대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세계각국의 협약위반 실태를 개관하기

로 한다.182)

결사의 자유․단결권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법에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거나, 노동자나 사용자의 노동조합 가입

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어떠한 

형태의 노동자 조직도 금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오만․사우디아라비

180) 허재준 외 역(1997: 48∼73).

181) ICFTU의 웹사이트 참조(www.icftu.org).

182) ILO(2000d: 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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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랍에미리트연합 등),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위원

회나 상조회 등만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바레인․카타르 등). 이보다 

많은 예는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경우인데 이는 대부분 정치권력이 독점되

어 있는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중국, 쿠바, 이라크, 수단, 시리아, 베

트남 등이 그 예인데, 이는 명백히 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경우이다. 

또 하나 중요한 위반사례로 제기되는 것은 특정부문의 노동자에 대해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군인과 경찰 이외에 모든 종류의 노동자

에게 단결권을 허용하여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상당수의 국가

들이 농업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거나 법적 보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아프가니스탄, 볼리비아, 캐나다, 인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시리아, 

미국 등). 공공부문은 그 다음으로 많은 국가들이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

다(엘살바도르, 인디아, 케냐, 네팔, 한국 등). 또한 상당수의 국가들은 가

사사용인들을 단결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브라질, 캐나다, 요르단, 

쿠웨이트 등).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특정부문에 대해 소위 필수

산업이라 하여 단결권을 제한하는 사례이다.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분야에도 단결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범

주의 부문에 대해 단결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수 국가에서 교사

(카메룬, 이디오피아), 의사 및 의료종사자(케냐), 소방수(일본, 한국, 베네

주엘라), 교정직 종사자(스와질랜드) 등에 대해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실제 관행에 있어서의 단결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기된 진정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의 경우 위원회는 선진국․개도국을 망라하여 다양한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한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일본, 국, 캐나다, 중국, 아르헨티나, 

바레인, 방 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멕시코, 필리핀, 베네주엘라, 

폴란드, 불가리아, 칠레, 파나마, 세네갈 등). 

몇몇 국가들은 법적으로 수출자유지역(Export Processing Zones) 노동

자에 대해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방 라데시, 파키스탄), 여타 대다수

의 국가들은 법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실제 관행에 있어서 상당한 제

약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당수 수출자유지역에서의 블랙

리스트 작성, 대량해고 등 노조 조직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가 최근 결사

의 자유위원회에서 검토된 바 있다(도미니카공화국, 파키스탄, 필리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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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랑카 등).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관련하여 단결권이 제한되는 곳에서는 이러

한 권리도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고, 단결권은 인정하면서도 특정부문 노

동자들에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제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부

분의 공무원(캐나다, 터키, 볼리비아, 브라질, 케냐, 리비아, 모로코, 파나마 

등), 교사(에쿠아도르, 우간다), 공무원인 교사(독일), 농업노동자(요르단, 

리비아), 가사사용인(바하마, 브라질), 일부 관할지역(캐나다, 요르단, 쿠웨

이트, 레바논), 선원(리비아), 수출자유지역 노동자(방 라데시, 파키스탄) 

등이 대표적인 제한의 대상이다.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실현이라는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

는 것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악의 경

우는 일반적으로 단체행동이 금지된 경우 또는 법에 의해 아예 보호되지 

않는 경우이다(리비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또한 노사간 분쟁에 

대해 강제적인 중재대상으로 정하거나, 정부가 강제적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캐

나다, 노르웨이, 볼리비아, 이집트, 온두라스, 자메이카, 모리셔스, 페루, 루

마니아, 세네갈 등). 필수산업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당해 

분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파키스탄, 잠

비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또 다른 형태의 

제한은 파업의 사유를 근거로 한 제한이다. 동정파업이나 2차 파업에 대

한 제한(호주, 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터키, 잠비아 등), 상급노동단체 

주도에 의한 파업이나 항의 파업에 대한 제한(볼리비아, 니카라구아, 에쿠

아도르, 온두라스 등) 등이 그 예이다. 몇몇 국가들은 특정부문의 노동자

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금하기도 한다(미국의 대다수 연방 및 주정부 공무

원, 한국의 교사, 이란의 다양한 분야 노동자 등). 단체행동에의 참가에 대

한 보호가 취약하여 실질적인 단체행동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도 있다. 파업이 불법인 때에 심대한 형법상 제재가 취해지는 경우(파키

스탄, 필리핀, 루마니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등), 또는 합법 여부에 관계

없이 파업참가자들이 자주 해고되는 경우(1999년의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회부된 예로서 브라질, 멕시코, 불가리아, 캄보디아, 콜롬비아, 니카라구아 

등), 또한 몇몇 국가들의 경우에는 파업시 대체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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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미국, 니제르, 마다가스카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이러한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한 실태는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선 결사의 자유 원칙의 경우 매우 광

범위하여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도 이의 위반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국․캐나다․일본 등 선진

국의 경우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그 외에도 호주․뉴질랜드 등 

최근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추진해 온 국가들이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

와 기타 감독제도에서 종종 개선권고를 받아 왔다. 이러한 점은 결사의 

자유 원칙이라는 대표적인 국제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선진국․개도국간에 

보장수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절대적으로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를 본격화한다고 할 때 준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NAFTA의 분쟁조정절차의 대상에 결사의 자유관련 

사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각국의 결사의 자유 원칙 이행실태에 관한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어려우므로,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의 주도국인 미국의 사례를 보

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기로 한다. 미국은 ILO 창설후 1934년에야 가입했

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1977∼80년 동안 ILO에서 탈퇴하는 등 ILO와의 관

계에 있어 적지않은 곡절을 겪었으며, 현재는 ILO협약을 가장 적게 비준한 

국가의 하나이다. 미국은 ILO협약을 적극적으로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

의 노동기준에 대해서는 국제적 감독을 받지 않으려 하면서 여러 가지 수

단을 통해 다른 나라의 노동기준에 대해서는 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무

역-노동기준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및 연계에 비판적인 

학자들의 비난의 초점이 되어 왔다.183) 또한 사용자들의 광범위한 반노동조

합주의 등으로 미국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한 두 가지 정의－국내정책에 

있어서와 외교정책에 있어서－가 있다고 비판받아 오고 있기도 하다.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들 중 일부는 아직 대부분의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Ramirez de Rincon 콜롬비아 무역부장관, 1999. 12.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183) Erickson(1998: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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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9년 말 현재 총 13개의 ILO협약을 비준하 는데, 이는 ILO 

회원국 평균협약 비준건수가 39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절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며, 특히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나 무역-노동기준 연계의 주

도국이라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특히 미국은 현재 핵심노동기준

이라고 범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요 협약 중 2개(강제노동에 관한 

제105호 협약, 아동노동에 관한 제182호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고, 대다수

의 회원국이 비준한 결사의 자유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 등 여타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간 미국은 이와 관련해 비록 미국이 ILO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분야에서 ILO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다

만 연방제 국가의 특수성 등 기술적인 이유로 ILO협약을 많이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의 보고서를 보면 스

스로도 결사의 자유관련 협약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즉 ILO 노동자기본권선언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새로 도입된 연례보고서

의 2000년 첫 보고서에서 미국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제도가 전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주요 문제점으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절차와 관련한 문제, 농업노동자․계약노동자․공무원 등에 

대한 단결권 배제문제, 파업시 대체노동자의 구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

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주기적인 법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한 점을 인정하

고 있다.184) ICFTU는 동 보고서에 포함된 의견서를 통해 부당해고 등 부

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구

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9년 전에 노동조합 

조직과 관련해 부당해고되었던 노동자 62명이 1998년에야 최종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체의 40%에 이르는 7백

만명의 연방․주정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단체교섭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85)

184) ILO(2000e, Part II: 144∼163 참조).

185) ICFTU는 WTO의 각국 무역정책검토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에서 미국의 

경우 아동노동 금지와 관련한 협약기준 미달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

히 농업분야의 이민노동자의 아동에 대한 착취노동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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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렇게 핵심노동기준 준수와 관련한 각국의 다양한 실정과 기준 자

체의 모호성을 배경으로 무역-노동기준 연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핵심노

동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일부 학자들이 이러한 시도를 한 바 있어 주목된다. Cuyvers와 

Rayp은 사회개발지수(Social Development Index)라는 이름하에 각국의 핵

심노동기준 준수 여부를 계량화하 다.186) <표 3-5>는 이들이 계량화한 

주요국의 지수이다.

<표 3-5> 주요국의 사회개발지수(1997년)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아동노동 남녀차별

아 르 헨 티 나

호 주

벨 기 에

브 라 질

캐 나 다

중 국

독 일

인 도

인 도 네 시 아

뉴 질 랜 드

파 키 스 탄

필 리 핀

싱 가 포 르

남 아 프 리 카

한 국

태 국

 국

미 국

0.35

0.49

0.71

0.31

0.66

0.29

0.70

0.36

0.19

0.49

0.25

0.35

0.45

n.a.

0.28

0.57

0.66

0.67

0.96

1

1

0.84

1

0.85

1

0.85

0.91

1

0.82

0.92

1

1

1

0.85

1

1

0.68

0.87

0.85

0.80

0.84

0.70

0.82

0.44

0.63

0.92

0.34

0.90

0.67

0.73

0.58

0.75

0.83

0.90

  주: 남녀차별에 관한 자료의 일부는 1997년 이전 자료임.
자료: Cuyvers & Rayp(1998: 25).

으며, 강제노동 금지 협약과 관련해서도 죄수에 의한 상품생산 등 위반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ICFTU, Internationally Recognized Core Labour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1999. 이 자료 및 여타 국가에 대한 같은 성격

의 보고서들은 ICFTU의 웹사이트에서 접근가능함; www.icftu.org)

186) Cuyvers & Rayp(1998: 19∼21).



제3장 ILO와 국제노동기준  87

- lxxxvii -

이들에 의하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은 관련 ILO협약(제87호 및 

제98호) 준수 여부－비준 여부와 관계없이－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완

전히 자유가 보장된 경우 1, 자유가 없는 경우 0으로 하 다. 아동노동과 

차별도 마찬가지로 각각 관련 ILO협약(제138호, 제111호)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 다. 보다 자세한 자료에 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평가

는 어려우나, 일견 문제로 보이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 준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러한 지수가 추출되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또한 앞서 ILO 세계보고서에 

의한 결사의 자유 준수여부와 비교할 때 벨기에․독일 등 전통적으로 노

동권이 가장 잘 보호된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들과 국․미국 등 국가 사

이에 결사의 자유관련 지수가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의문이다. 어쨌든 

이는 연계논의와 관련한 중요한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노력은 더욱 진전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4. ILO의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LO 창설 초기의 근로조건과 경쟁력, 노동기준

과 무역의 연계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검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

로는 ILO에 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는데, 하나는 당시 회원국간 임의주의 접근방식에 대한 공

감대와 다른 하나는 각국 발전단계의 다양성에 관한 인식으로서 노동기준

의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의 하

나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의 근저에는 무엇보다도 무역과 노동에 있

어 무역을 우선하는 각국의 이념 또는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는 이 장의 서두에 지적된 인용에서도 잘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본질

적인 한계에 따라 ILO가 무역이나 국제경제 질서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이나 권한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며, 그 배경 중의 하나는 앞서 역사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노동계와 사용자그룹까지 공식 구성원으로 하는 

ILO의 삼자주의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ILO의 본질적 한계가 통상 ILO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가

지 사안들의 근본원인으로 보인다. 즉 ILO의 기본적인 국제노동기준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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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행 제도와 관련하여 각국의 협약 비준여부와 실제 협약 이행수준 사

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은 ILO로서는 치명적인 문

제점이라 하겠다.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회원국

이 아예 협약을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ILO 감독절차에서 배제되는 점도 

중요한 한계이다. 또 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어떤 회원국들은 단순히 비준

절차와 보고절차에 따른 행정적 부담 때문에 협약 비준을 꺼린다거나 심

지어는 비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야기되는 동료압력－이것이 현

재로서는 ILO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 하겠는데－조차도 부담스러워 한

다거나 하는 점들은 회원국들이 ILO와 국제노동기준에 부여하는 비중과 

관심의 정도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어쨌든 연계와 관련한 논란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ILO를 어떻게 할 것

이냐 하는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 다. 이 과제는 연계가 실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현재와 같은 논란이 계속되거나에 관계없이 해결하

여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현행 제도와 관련한 문제인식을 

근거로 다음 장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연계와 관련한 논점을 상세히 검

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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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The surest way to improve labor standards in the South is economic 

growth, which international trade facilitates”

(Golub, 1997)

“Fair trade is free trade's destiny”

(Langille, 1996)

이제 이 장에서는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보다 정확히는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포함(필요한 경우 무역제재를 전제)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관

한 논란을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그간 긴 역사를 통해 이 

이슈에 관해 국제사회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에 따라 다양한 배

경의 학자들간의 이론적 논란도 뒤따랐다. 특히 1994년 이후 GATT- 

WTO에서의 논란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제학자들이 논쟁에 대거 참여함으

로써 다양한 이론적 검토와 논쟁이 야기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국제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무역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대

부분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무역의 효과와 관련하

여서도 주로 노동시장의 측면과 노동 내의 계층간 문제(주로 선진국)가 

주로 검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노동과 노사관계에 미친 향에 대한 관

심과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에 관한 찬반 논쟁에는 다양한 학자들과 단체 

그리고 국가들이 가담하여 왔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먼저 이를 지지하는 그룹에는 주로 미국 등 선진국 노동단체 및 국제노

동단체,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군의 

신제도주의 경제학자와 여타 진보적 학자, 미국 및 일부 EU국가 등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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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노동기준과 무역 연계에 관한 찬반 입장

찬         성 반         대

학 계
신제도주의 학자 신고전주의경제학자, 자유무역주의자(대

다수의 주류경제학자)

노 사 

단 체

노동단체

 (ICFTU, AFL-CIO 주도)

사용자단체

다국적기업

정 부
일부 선진국 정부

(미국, 프랑스, 벨기에)

개발도상국 정부 및 그 기득권층

기 타 사회운동가, NGOs 사회운동가

  주: Tsogas는 ILO(기구전체 및 사무국)를 찬성그룹에 포함시켰는데, 국제기구로서

의 ILO의 성격과 최근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적절치 않다고 봄.  

자료: Tsogas(1999: 354)를 주로 하고 Leary(1996: 177∼178) 등을 참고하여 작성.

국 정부, 그리고 노동권에 관심 있는 인권단체, 소비자단체, 종교단체 등 

다양한 비정부기구 등이 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측에는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자들, 

다국적기업과 사용자단체, 개도국 정부들과 이들 국가들의 집권층, 연계주

장을 개도국에 대한 신식민주의적 접근 또는 주권 침해로 간주하는 사회

운동가들이 있다. 

이러한 찬반론자들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이슈에 관한 논란은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연계의 지지자들은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

한 사회적 규제의 하나로서 노동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기준의 

외부효과, 밑바닥으로의 경주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동기준의 필요성

과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으로 간주되는 무역제재의 활용을 주장한다. 이들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해 무역제재를 활용하는 것은 비록 무역의 이익과 효

율성 감소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향

후 다자간 무역협정 등에서 추가적인 시장접근의 전제조건으로 노동기준

의 상향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7)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시장

187) Maskus(199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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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성과 자유무역의 이익을 신봉하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을 배경으로 

노동기준의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노동기준의 향상은 자유무역과 경제성

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연계주장은 보호무역주의적 의도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한다(주요 찬반 논점은 표 4-2 참조).

<표 4-2>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찬반 논리

찬성 논리 반대 논리

세계화의 

노동에 

대한 향

자유무역과 외국투자 확대 등 세계

화에 따라 개도국의 저노동기준이 

선진국 비숙련노동자들의 고용과 근

로조건을 위협하고, 그간 선진국에

서 이룩해온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

을 깨뜨리고 있음.

자유무역과 외국투자 확대 등 세계

화가 선진국 노동시장에 미친 향

은 미미하며, 장기적으로 노동을 포

함해 세계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킬 

것임.

개도국 

저기준의 

원인

개도국 저기준의 원인은 상당부분 경

쟁력 확보를 위한 ‘밑바닥으로의 경

주’와 정치적 비민주성에서 연유함.

개도국 저기준의 원인은 주로 저개

발․빈곤에 기인하며, ‘밑바닥으로의 

경주’는 실제한다는 증거가 없음.

노동기준

과 경쟁력

각국간 경쟁, 비민주적 제도 등에 

의해 억압된 노동기준이 경쟁력에 

향을 미치고 있음.

저노동기준은 저생산성을 반 하는 

것으로 경쟁력과 관계 없으며, 무역

패턴에도 향이 없음.

도덕적 

측면

아동노동 등 일부의 열악한 근로조

건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용납될 

수 없음.

도덕적 입장은 각 사회의 고유문화

와 관계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일률

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음.

노동기준 

향상방법

노동기준의 향상은 자유무역과 경제

성장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 아니므로 국제적 노동기준이라는 

규제를 도입하여야 하고 그것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무역제재를 한 수단

으로 추진해야 함(WTO 활용).

근로조건의 개선은 기본적으로 지속

적인 무역자유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도모해야 함. 

국제적 노동기준 신장노력은 현행 

제도로서 충분함(ILO에 의존).

정치적․

현실적 

측면

연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고기준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발을 줄

임과 동시에 자유무역에 대한 선진국

내의 정치적 지지도 강화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신장에 도움이 됨.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는 단지 위

장된 보호무역주의에 불과하므로 바

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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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연계의 주창자인 일부 선진국과 노동계에서 제기된 연계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논리와 이에 대해 개도국과 경제학자를 중심으

로 이루어진 반대논리에 대해 이론적으로 깊이있게 분석해 보기로 한다.

연계의 타당성․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보아 첫째, 세계화 시대에

도 노동기준이라는 것이 각국의 주권의 범위 내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인

가, 혹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한가 여부

에 대한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유무역이 노동기준 균일화를 가져

오는가, 반대로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노동기준 균일화가 필요한 것인가 

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 무역과의 연계가 필요한가, 또 

바람직한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실제 이러한 측면에 따라 다양한 논란들

이 전개되어 왔으며, 주요 쟁점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논란은 매우 복잡

다단하게 전개되어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란의 이론적 배경을 분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나

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경제적 측면의 이슈들로서 첫째, 노동기준의 

의의에 관한 근본적 시각으로, 시장에 대한 규제로서의 노동기준을 어떻

게 보는가, 그리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있어 노동기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것인데 이에는 종래 신고전주의와 신제도주의의 두 가지 

대립적인 이론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무역과 투자자유화, 보다 

광범위하게 세계화가 노동에 미친 향에 관한 것이다. 이에는 종래 학자

들이 초점을 맞추어 온 노동시장에의 효과, 즉 무역자유화가 선진국의 임

금격차 확대와 실업문제 등의 원인인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다국

적기업과 세계화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친 향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하

겠다. 셋째, 이와 반대로 노동기준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향과 관련한 

것으로, 이는 연계주장을 제기한 근본적 배경이 된 이슈이다. 이와 관련하

여서는 노동기준과 경쟁력과의 관계, 근로조건 균일화의 필요성 여부, 소

위 ‘밑바닥으로의 경주’의 실제 여부, 문제가 되고 있는 개도국 저기준의 

원인 등 이슈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외국직접투자(FDI), 수출자유지역

(EPZ) 등과 관련한 노동문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측

면의 이슈에 관한 검토에 이어 연계논란과 관련한 여타 정치적․사회적 

이슈들과 구체적으로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제도적․실천적 이슈들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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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러한 점들을 차례로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한 가지 언급해 둘 

점은 이론적 검토에 있어서도 앞의 역사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

가지로 보다 폭넓게 일반 노동기준 전반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부

분에 한해 현재 규정된 핵심노동기준에 한정하여 논의토록 할 것이다. 

1. 노동기준의 의의

연계논의와 관련한 찬반 논쟁의 근저에는 노동기준의 의미, 즉 시장과 

정부 규제, 또는 노동기준과 경제성장․사회발전과의 관계에 관한 경제학자

들의 두 가지 대립적인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자율을 강조하는 신고전

주의 또는 신자유주의188)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적절히 노동기준 등 정

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신제도주의적 시각이 그것이다.189) 연계이

슈에 관한 논란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이 연계논쟁의 주요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각국간에도 존

재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 사이에도 노동시장 규제를 접근함에 있어 본질

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예컨대 미국과 유럽의 차이가 그 예이다. 이제 노

동기준과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과의 관계, 그리고 무역-노동기준 연계의 효

과 등과 관련하여 이 두 시각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기로 한다.

앞서 역사적 고찰부분에서 간략히 다룬 바 있듯이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경제․사회정책은 신자유주의의 향을 크게 받아왔는데 이는 기

본적으로 시장자율을 중시하는 견해이다. 즉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불필요

한 시장개입은 경제왜곡으로 고용과 소득증가를 저해하므로 노동기준 등 

기준의 설정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기

초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하는 것은 노동기준이 수요

188) 신자유주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적 모델이라 

하겠다. 따라서 경제이론적 입장으로서는 신고전주의로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의 성격이 경제적․정치적․사

회적․제도적 여러 측면을 포괄하고 현실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 비추어 일

률적으로 신자유주의로 부르기로 한다.

189) Tsogas(1999: 360). 이러한 신자유주의 입장에 있는 학자는 대표적으로 Srinivasan, 

Bhagwati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사실 대다수의 국제경제학자들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다. 신제도주의 시각을 대표하는 이로서는 Piore를 들 수 있겠으며, 일부 연

계에 긍정적인 학자들도 이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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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시장의 효율적 메커니즘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연계는 세계전체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개도국이 투자를 유치하여 노동수요를 진작시키며 결국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요약컨데 신자유주의적 입장은 자유

무역․경제성장과 근로조건 향상간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전제로 어떤 형

태의 연계도 자유무역과 경제효율성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

다는 것이다.190) 

신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노동기준과 관련한 

압력은 오히려 그들이 돕고자 하는 개도국 노동자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191) 개도국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나, 문제는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

이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의 문제와 같은 경우 

Freeman이 말한데로 “굶는 것보다는 일해서 먹는 것이 낫다”는 점이다. 

Srinivasan은 높은 노동기준은 대체로 경제성장의 요인이 아니라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신제도주의적 입장을 비판하고, Krueger도 아동

노동의 사용이 경제발전과 강한 否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 다. Srinivasan, Portes, Fields 등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개도국들이 법적으로 구체적인 노동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오히

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기준이 오히려 경제의 이중

구조화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그 예이다. Fields는 동

아시아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은 노동권에 대한 제약과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기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상승을 가져왔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무역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

다 노동소득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

국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개도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노동

기준의 향상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요컨데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의하면 

노동기준의 국제적 균일화－특히 무역제재에 의해 강제되는－에 관한 경

제적인 논거는 약하다는 것으로, 이는 개도국 노동자들을 돕기보다 오히

190) Haworth & Hughes(1997: 186).

191) Golub(1997: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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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그들에게 해가 될 위험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개도국의 근로조건

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경제성장이겠는데, 이는 국제무역에 의해 

촉진된다는 것이다.192)

대다수 국제경제학자들의 입장, 즉 국제노동기준과 무역정책을 연계하

는 것은 그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근

거가 없다는 주장은 이러한 시각에 근거해 있다고 보겠다. 이러한 예로 

Brown 등은 무역-노동기준에 관한 경제이론적 연구에서 첫째, 세계전체

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장실패에 대한 개입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각국 시장실패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기준 균일화와 같은 

조치로 여러 국가에 일반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리

고 각국은 스스로 당연히 자체의 시장실패를 시정하려고 노력할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다양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일반적인 노동기준의 설정이 시장실패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비

추어 볼 때 국제적 노동기준의 부과는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한다. 

연계의 선진국에 대한 효과로서는 선진국의 경우 무역에서 얻는 이익은 

개도국에서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계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비숙련노동자와 같은 일부 계

층을 위해 국제노동기준 적용을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이는 선진국과 개도

국 전체의 복지 감소라는 비용하에서 가능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효과로서는 그 정치체제가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국제노동기준의 적용을 통해 시장실패에 대한 적절한 수

단이 강구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결사의 자유와 같은 노동기준은 개도국의 노동력 공급의 축소를 야기하여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그들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으며 교역조건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세계경제 전체적인 복지의 감소

를 전제로 가능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무역제재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일방적 제재의 경우 대상국가에는 효과가 없고, 제재국가의 

복지만 축소할 뿐이라는 것이다.193) 

반면 신제도주의 시각은 노동기준을 통해 사회발전과정에 바람직한 

192) Golub(1997: 25).

193) Brown et al.(1996: 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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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이 자동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

회적으로 바람직한 최적 수준의 노동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지속적 경제성

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기준이 

외부효과, 독점, 정보의 제한, Free Rider문제 등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고용관계에 있어 윤리를 확보하며 경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룰

을 설정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역사적으로 서구산업국가들의 경우 노동기

준을 통해 악순환의 임금철칙을 차단하여 왔으며, 노동기준에 의해 기업

들은 저임금이 아니라 생산공정의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쟁하

도록 강요되어 옴으로써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하 다는 것이다. 즉 노동

기준의 강행적 도입이 기업과 사용자들의 구조조정․기술혁신 노력을 촉

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적

정한 노동기준은 여타 긍정적인 효과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예컨데 산업

안전과 같은 기준이 사회적 비용을 기업 내부화하는 점도 그 하나로 지적

된다. 따라서 노동기준은 단순히 신자유주의의 정태적 모델에서와 같이 

주어진 생산공정하에서 어떻게 그것이 자원배분에 향을 미치는가에 의

해 판단될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그것이 생산공정의 발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94)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논리는 범위를 넓혀 국제경제의 측면에서도 마

찬가지인데 불충분한 노동기준은 일부 기업들과 국가들로 하여금 노동자

들의 기본권도 제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지 못한 저생산성 생산

방식에 안주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삭감과 노동권 억압

은 개도국과 그 무역상대국들에서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신제도주의 입장은 경제적으로 동태적이고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 국내 및 국제 노동시장의 작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의 노동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195) 이러한 신

제도주의 입장은 결국 적절한 경제․사회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

는데 이러한 견해를 대표하는 Piore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196)

194) Dessing(1997: 16∼22).

195) Herzenberg & Perez-Lopez(1990: 4).

196) Piore(199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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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준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경제와 사회간, 또

는 경제 자체 내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930년대와 오늘의 

우리(미국)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해하

지 못한 결과이다.”

또 이러한 관점은 경제성장을 통해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 우회로를 선

호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궁극적으로 임금

과 노동기준 향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그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노동권에 대해 적대적인 비민주

적 국가에서의 경제성장은 이러한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분배에 있어 불평등이 심한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과 노동기준 향상과

의 관계가 매우 약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상황하에서는 국제노동기준이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197) 즉 경제성장 이후 사회발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둘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저임금과 저노동기준이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촉

진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개

도국에서는 수출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저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여타부문보

다는 그래도 낫다는 점과 이러한 고용창출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

을 촉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반해 연계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도국의 수출산업 분야에 창출되는 고용은 비숙련노동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 사용자들은 직업훈련과 기술습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임․비숙련 노동력은 쉽게 대체될 수 있고 임금은 

지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종래 인도네시아

의 Nike공장 사례는 이의 좋은 예로 지적된다. 3만여 노동자가 자카르타 

근방의 현지공장에서 미국 등으로 수출되는 운동화를 제조하고 있는데, 

1994년의 경우 일당 2.2달러로서 이는 인도네시아의 공식 성인 1인당 최

저생계비에도 20%나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인도네시아

에서는 노사분규와 인권 위반사례가 수없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다국적기업이나 개도국의 집권층․경제적 엘리트들은 이러한 고용

197) Lee(1997: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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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이 종국에는 높은 삶의 질로 연결될 것이라 주장하 는데, 연계론자

들은 이러한 기업의 장비․기술․원자재 등은 모두 수입된 것이고 이윤은 

대부분 세금 없이 송출되며, 나아가 기업들은 다른 국가에서 보다 저렴한 

임금과 유인을 제공하면 쉽게 떠나버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의 비숙련노동자와 다

른 한편에는 막대한 이윤을 누리는 현지의 정치․경제엘리트 그리고 다국

적기업이 있다는 것이다.198)    

이러한 두 이론적 시각은 구체적으로 핵심노동기준－특히 그 대표적인 

결사의 자유․단체행동권－의 경제적 효과, 즉 이들이 경제성장과 효율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199) 신제도주

의적 시각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이 단체교섭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보면서, 단결권의 보장은 노동자들에게 직업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소속 

사업장에 고유한 인적자본축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에 기여케 할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대로 기업들

의 직업훈련, 혁신, 생산성 향상 등에의 노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iore는 19세기 미국 섬유업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당초 노동기

준의 부재하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훈련이나 노사관계 개선 등에 

관심을 두지 않다가 산업안전 등에 관한 노동기준이 제정되자 경 구조 

개선, 기술혁신 등에 노력하게 되고 결국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다

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주류 경제학자들은 실증적인 측면에서 노

동보호체계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소득분배 등에 미친 향이 매우 미미

하거나 불확실하다는 점, 특히 단결권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조합 활동의 

배타적 측면을 이유로 시장개입의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닐 수 있다고 지

적한다. 또한 노동권에 의해 조성된 공식부문의 고기준이 비공식부문의 

198) Tsogas(1999: 361∼362).

199) 여타 핵심노동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차별 금지와 강제노동 금지의 경우 둘 다 노동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자원

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노동 금지의 경우 아동의 교육

기회․보건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하겠지

만, 그 원인이 주로 빈곤과 저개발(교육체제 미비)에 있다는 점에서 다소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이러한 노동기준들의 효과에 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Maskus(1997), 허재준 외 역(1997) 등을 참조).



제4장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99

- xcix -

성장과 고용 확대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지적한다.200) 

이와 같이 경제성장과 노동기준 향상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 시각

은 대립되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에 있어서도 남미의 사례에 의하면 경제

성장이 필연적으로 사회진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

가되는 반면, 동아시아의 사례는 경제성장에 따라 정치․사회 발전이 뒤

따르는 것으로 평가되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언

급해 둘 점은 19세기와 20세기 구미의 역사를 통해 노동기준이 경제성

장․사회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이 중산층을 형성하

여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하 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대가 앞서 살펴본 대

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재론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2. 세계화가 노동에 미친 향

여기에서는 세계화, 즉 무역․투자 자유화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어떠

한 향을 미쳤느냐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세계화, 무역․투자자유화

는 크게 보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향을 미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선진국에서 최근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정

통 경제이론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을 통해 각국의 비교우위에 따

른 특화가 이루어지면서 각국별로 일부 산업, 일부 노동자(비숙련)의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인 향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이보다 보편

적인 것으로 자본이 누리게 된 탄력성에 따라 노동의 상대적인 교섭력이 저

하되어 전반적으로 노동에의 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전혀 다른 처방을 야기한다 하겠는데,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무역의 노동시장에의 효과, 즉 전자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따라 세계화가 노동기준, 크게는 노

동에 대해 미친 향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무역과 투자자유화, 즉 세계화

가 선진국 노동문제의 원인인지(선진국⋅개도국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세계화가 노사교섭력 등 노사관계에 미친 향(노⋅사간 관계)에 대

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200) Maskus(1997: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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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역의 선진국 노동시장에 대한 향

연계주장은 애초 선진국에서의 실업문제, 세계화 추세와 관련한 일자리

에 대한 우려, 임금격차 확대, 전반적인 노동의 교섭력 하락 등을 배경으

로 노동자들이 보다 공정한 무역자유화와 아울러 무역자유화에 따른 과실

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1970년대 이후, 즉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선

진국 노동시장에 나타난 변화로서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낸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이다. 이는 Sen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집단주의적 전통의 

유럽에서는 고실업의 문제로, 개인주의적 전통의 미국에서는 임금격차의 

문제로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나타난 양상이 

다를 뿐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라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겠다.201) 다음의 <표 4-3>은 유럽에서 지속되고 있는 10%를 상회하는 

고실업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 <표 4-4>는 주요국의 임금격차 추이

를 보여주는데, 1980∼95년 기간 중 유럽대륙 국가들의 경우 임금격차에 

변화가 거의 없는데 반해, 애초 유럽각국에 비해 심했던 미국의 경우 동 

기간 중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 주요 지역별 실업률 추이

1987 1993 1997

 서 유 럽 10.4 10.6 10.5

 미  국 6.2 6.9 4.9

 일  본 2.8 2.5 3.4

 아 시 아 4.3  (1990) 4.4 4.2  (1996)

 중 남 미 5.7  (1990)  - 7.4

 중 동 유 럽 - 7.2 9.6  (1996)

  주 : 아시아는 일본, 중국, 인도를 제외한 국가임.
자료 : ILO(1998d: 10).

201) Sen(1997: 156∼157).



제4장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1

- ci -

<표 4-4> 주요국의 임금격차 추이

미  국   국 스웨덴 독  일 프랑스

D9/D5 D5/D1 D9/D5 D5/D1 D9/D5 D5/D1 D9/D5 D5/D1 D9/D5 D5/D1

1980

1990

1995

1.76

1.96

2.04

1.85

2.02

2.13

1.67

1.84

1.87

1.67

1.79

1.81

1.57

1.52

1.59

1.30

1.32

1.34

1.63

1.64

1.61

1.65

1.53

1.44

1.93

1.99

1.99

1.69

1.64

1.65

  주: D1과 D9은 피용자 소득계층을 9등분하 을 때 각각 최저와 최고계층을 의미
하며, D5는 중간계층을 의미함. 기타 자료설명은 원출처 참조. 

자료: ILO(1998d: 50).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선진국 노동계 등에서는 노동시장의 문제가 세계

화에 따른 개도국 상품의 지속적인 선진국 시장침투, 일부 다국적기업의 

개도국 투자확대 등과 맞물려 나타남에 따라 무역․투자자유화가 이러한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을 제기하 다.

무역자유화가 임금․고용 등 노동시장에 미친 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서는 신고전주의 무역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요소가격 균일화에 관한 이론(Heckscher-Ohlin정리)이다. 요

소가격 균일화 이론에 의하면, 부존요소가 다른 국가, 즉 상대적으로 노동

이 풍부한 국가(개도국)와 자본이 풍부한 국가(선진국) 사이의 자유무역은 

종국적으로 이러한 생산요소 가격의 국제적 수렴을 결과하게 된다. 즉 노

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개도국은 비교우위에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

화하게 되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노동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의 수준으로 수렴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선진

국의 경우 자본집약적 산업에 특화하게 되는 결과 노동(비숙련노동)에 대

한 수요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의 가격, 즉 임금하락이 초래된다는 

것이다.202)

이렇게 무역자유화가 임금과 여타 사회보장제도 등 노동에 미치는 향

은 이미 1950년대 유럽통합이 첫걸음을 내디딜 당시부터 관심이 제기된 

202) Cuyvers & Rayp(199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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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다. 당시 Ohlin 등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무역자유화와 경제통합

에 따른 이익은 광범위한 반면, 그에 따른 전체적인 임금의 하향 균일화

의 우려는 미미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신고전주의 국제경제이론의 비현실

적인 전제까지 지적되어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요소가격 균일화 

이론은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Krugman 등 일부 학자들의 이론 보완작업을 통해 이제는 그 타당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아

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균일화의 실제 여부를 떠나 노동이 풍

부한 개도국의 국제경제에의 통합의 진전과 선진국의 시장개방 확대는 다

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단기적으로 선진국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된다. 203)

또 하나의 이와 관련된 이론은 Stolper-Samuelson정리로 이는 일반적으

로 경쟁시장하에서 특정상품의 상대적인 가격상승(가격하락)은 그 상품생산

에 보다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요소에 대한 실질이윤을 증가(감소)시킨다

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과 저임개도국과의 무역으로 노동집약적 상

품이 선진국에 수입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결

국 선진국 비숙련노동자들은 무역에 의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204)

이러한 이론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임금격차 확대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

과는 다양한데, 지배적인 결론은 무역보다는 기술변화가 임금격차 확대의 

주요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무역자유화의 향이 종래 

간주되어온 것보다 훨씬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

서는 이러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OECD의 연구는 1990년대의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보다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대부분의 다른 연구결과들

과 마찬가지로 무역이 선진국에서의 고실업, 실질임금의 정체, 임금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다.205) IMF의 최근 연구결

과도 무역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즉 IMF의 1997년판 세

계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국제무역이 선진국 임금과 

203) Cuyvers & Rayp(1998: 23∼25).

204) Golub(1997: 13∼14).

205) 허재준 외 역(1997: 149∼156).



제4장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03

- ciii -

고용에 미친 향을 분석한 결과, 그 향은 없거나 무시할 정도의 수준

이라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개도국 저임금 

상품수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노동부문에 어떤 의미 있는 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지난 20여년간의 임금격차 

확대는 무엇보다도 숙련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비숙련노동자에게는 불리

한 기술진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IMF는 선진국들의 경우 

이러한 구조조정에 대응한 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의 정비

를 권고하고 있다.206) 미국에서의 무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Slaughter와 Swagel도 그 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임금격차는 대부

분 기술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라고 주장한다.207)

이와 달리 최근 세계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향이 기존의 인식보다도 

훨씬 크다는 주요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Wood는 적지 

않은 반향을 야기한 1994년도의 연구에서 개도국 수입침투로 선진국의 

경쟁산업이 상당히 퇴출되었다는 점과 수입과의 경쟁에 따라 노동절약

적 기술의 도입이 촉진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실제 개도국과의 

무역이 선진국 노동시장의 임금과 고용에 미친 향은 기존 연구결과보

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208) 또한 Cline도 미국의 임금격차 확대에 있

어서 무역과 이민이 미친 효과는 종래 추정되어온 것보다는 더욱 커서 

대체로 소득변화의 약 25%는 이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했다.209) 

Rodrik도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과 이에 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에서 세계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향은 기존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것보다 크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핵심적

인 향은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감소가 아니라 비숙련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을 증가시킨 점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타국의 노동자

들과 쉽게 교환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되었고, 그 결과는 취업의 불안

정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210)

임금격차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현재까지의 실증적 연구결

206) ILO(1997), GB.270/WP/SDL/1/1, pp.4∼5.

207) Slaughter & Swagel(1997).

208) The Economist, 1997. 9. 20.에서 재인용.

209) Kapstein(1999: 110)에서 재인용.

210) Rodrik(1997: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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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종합해 고려한다면, 개도국과의 무역이 선진국에서의 임금격차 확대, 

실질임금 정체, 높은 실업률 등 노동시장 문제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이 없다 하겠다. 대다수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기술

변화에 따른 향이 훨씬 크다고 간주하며, 설령 무역의 부정적 향이 

있다 하더라도 개도국과의 무역에 따라 선진국의 기술․자본집약적 상품

과 서비스의 수출에서 오는 이익을 고려한다면 매우 적은 수준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Freeman 등은 미국에서 이민과 무역이 노동시장에 미친 향에 

대한 최근의 논문에서 1980∼95년 기간 중 미국의 비숙련노동자(고졸 미

만 학력자)의 상대임금 하락의 반은 이민과 무역의 향으로 설명된다고 

주장하 다. 특히 이는 비숙련노동자의 이민에 따라 그 공급이 15∼20% 

증가한데 주로 기인했다는 것이며 개도국과의 무역에 의한 향은 상대적

으로 미미하다는 것이다.211)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학자들의 19세기 세

계화가 노동에 미친 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점에

서 흥미롭다. 19세기 유럽은 노동이 풍부하고 토지가 희소한 반면, 당시 

미국 등 신세계는 노동이 희소하고 토지는 풍부하 다. 따라서 임금의 경

우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미국에서는 높았으며, 地代는 그와 반대

다. Heckscher-Ohlin정리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하에서 무역자유화－세

계화－는 유럽의 노동자와 미국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

고, 미국의 노동자와 유럽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작용하 을 

것이다. Williamson 등의 실증적 연구는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19세기 후반 미국 등 신세계와 유럽에서는 세계화－무역과 이민의 확

대－에 따라 국제적 실질임금 수렴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의 대부분은 유럽

노동자들의 상대적 임금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신세계의 비숙련노

동자들의 (여타 경제주체들에 대한) 상대적 임금은 급격히 하락하여 전체

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870∼1913년 기간 동안 비숙

련임금의 1인당 GDP에 대한 비율은 미국의 경우 연평균 1.45% 하락하

으며, 호주의 경우도 1.22% 하락하 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선진국의 불

평등 심화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당시의 세계화에 

211) Borjas et al.(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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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두 가지 핵심요인, 즉 무역과 대량이민 중에 이러한 불평등 심화에 

크게 향을 미친 것은 대량이민이고 무역은 상대적으로 향이 적다는 

것이었다.212) 

그러나 이러한 무역의 노동시장에 대한 향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진전

된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하겠다. Kapstein도 무역과 기술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보다 진전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자본의 이동이 야

기하는 효과라고 지적한 바 있다.213) 그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첫째, 세계화는 다국적기업에게 저임개도국으로 이동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 둘째, 이러한 이동가능성에 따라 각국간에

는 임금을 낮추고, 세금을 줄이며,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완화하고, 노동조

합을 압박하는 다양한 ‘밑바닥으로의 경주’가 일어나고 있으며, 셋째, 이러

한 저임금으로의 산업이동으로 말미암아 선진국의 비숙련노동자에게는 피

해가 가게 된다는 점 등으로서 실제 섬유나 가전산업 등에서는 이러한 상

황의 실제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의 상황과 종래 무역이론의 한계를 잘 지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세계화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

본의 이동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보다 면 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즉 종래의 무역이론은 생산요소로서의 자본과 노동은 각국에 고정

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그에 따라 생산된 상품만의 교역을 기본 전제로 

하 다는 점이다. 앞의 Freeman과 Williamson의 연구의 공통점은 세계화 

과정에서 이민과 무역의 급격한 확대가 소득불평등에 상당한 향을 미쳤

다는 것인데, 양자 중에서는 이민의 향이 주 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의 이동이 상품의 이동보다 더 직접적

이고 큰 노동시장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 이민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오히려 19세기보다 더 제한적－엄청난 자본의 이동이 

212) O'Rourke(2000: 50). 이러한 상황은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에서의 노동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민제한정책 도입, 유럽에서의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곡물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역사도 위에서 살펴본 이론을 뒷

받침한다 하겠다.  

213) Kapstein(1999: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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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세기의 이민이 야기했던 노동시장 

효과가 현재에는 자본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보다 깊이있는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이상의 검토와 같이 현재로서는 무역과 투자자유화가 임금격차와 실업 

등 선진국 노동시장에 미친 향에 대해 명확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축적

되지 못했다고 하겠는데, 어쨌거나 연계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지

난 1970년대 이후의 세계화와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부정적 측면이 동시

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양자의 상관관계를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관

계없이 대다수의 학자들은 점증하는 임금격차․소득불평등 문제의 심각성

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이들은 세계화의 부작용에 따른 정치․사

회적 갈등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그 처방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는 연계

와 같은 보호무역조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소득

재분배, 교육훈련, 비숙련노동에 대한 수요증진을 위한 공공정책 등을 권

고한다.214)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제기되는 문제는 자유무역체제에 따른 

경쟁은 세계화로 인한 실업자 재훈련, 소득격차 완화, 소외 등에 대한 대

책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이 때에 각국 정부가 일부 산업을 지원하거나 재

분배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215)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기존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세계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러한 시

각에서 보면 선진국 사양산업에서의 실업과 비숙련노동자의 임금하락의 

문제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앞서 지적된 것처럼 이 문제는 각 국내에서의 재분배정책 등 사회정책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화

가 노동시장 이외에도 노사관계와 노동 전반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향

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국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점들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214) Wood(1998: 1479).

215) Hepple(1996: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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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계화와 노동․노사관계

세계화(Globalization)는 1990년대 이후 경제․사회발전과 관련한 다양

한 논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용어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로 규정되고 

있으나 단순히 정의하면 국제무역과 외국직접투자 그리고 단기자본이동의 

점진적 자유화와 아울러 정보통신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의

해 촉진된 세계각국 경제의 급속한 통합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216) 이러

한 과정은 상품․서비스․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급증, 다국적기업 활동의 

급격한 팽창, 정보기술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도입의 확대 등으로 집약된

다. 

이러한 세계화의 양상을 개관해 본다면, 우선 무역의 급증으로 세계총

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증하는 한편, 세계무역에서 다국적기

업에 의한 기업내부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증한다는 점이다. 1970

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후반 기간 중 세계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

하는 비중은 1/8에서 1/5로 급증하 다. 이러한 무역 중 다국적기업에 의

한 기업내부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중 1/5에서 1/3로 급증

하 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의 관련부문까지 합한다면 이러한 비중은 2/3

에 이른다.217) 외국직접투자도 급증하 는데, 1980년에서 1996년 외국직접

투자가 세계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에서 6%로 증가하

다. 또한 단기자본이동도 급격히 증가하여 세계외환거래로 보면 1983년 

일평균 600억달러에서 1997년 15,000억달러로 급증하 다. 이는 1997년도

의 일평균 세계총생산(GDP)이 820억달러 고, 세계수출이 160억달러 으

며, 전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의 합이 15,500억달러 던 점과 비교하

면 가히 폭발적인 팽창이라 할 것이다.218)

이러한 급격한 세계화 현상이 야기한 사회적 향과 노동에의 향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다양한 정치․경제적 측면 중에 

어느 한 측면만 분리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216) ILO(1999: 4), Maassen(1998: 51), Nayyar(1999: 4)에 의하면 세계화라는 용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기술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세계경제에의 신속한 통합

을 통한 발전전략을 의미하는 규범적 용어로도 사용된다.

217) Nayyar(1999: 5), UNCTAD(1999: xix). 

218) Nayyar(199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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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세계화를 보는 시각에 내재된 가치판단의 향

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세계화의 사회적 향, 노동에의 향에 대

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과 부정적 측면의 문제점을 

강조하는 시각으로 구분된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이론적․실증적

으로 세계화는 전인류의 복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다.219) 대부분의 

국제비교 연구결과 무역과 외국직접투자의 증가가 종국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율의 경제성장과 경제전체의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며, 다만 

단기자본이동의 향은 다소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50여년간 세계총

생산(GDP)이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인구의 급증 속에서 1인당 소득도 3

배 이상 증가한 점은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겠다.220) 

이에 반해 최근 세계화가 야기하는 국가간 및 각국내 계층간 소득불평

등 심화 등 사회문제와 노동에 미친 부정적 향을 강조하는 시각들이 대

두되고 있다.221) 최근의 UNDP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다음의 상황들은 

이러한 부정적 향을 대변하고 있다.222)

- 선진국의 세계인구 상위 20%가 수출증가의 82%와 외국직접투자의 68%

를 점하고 있으며, 하위 20%는 이들 각각의 1%만을 점하고 있음.

- 전세계의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1960년의 경우 전세계의 소득 상위 20%

의 사람들은 하위 20%에 비해 30배의 소득을 누렸으나, 1997년도에는 

74배의 소득을 누리게 됨.

- 근로계약이 없거나 종전보다 열등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동자의 비

율이 예컨데 칠레에서는 전체의 30%, 콜롬비아에서는 39%에 이름.

219) ILO(1999: 8).

220) UNDP(1999: 25∼28). 

221) 참고문헌에 소개된 연구들 중 Kapstein(1999), Leisink(1999), Langille(1999), 

Rodrik(1997), Williamson(1996), UNDP(1999)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한 학

자들간의 논쟁도 적지 않은 바, 이는 주로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찬반으로 연

결되는데, 예컨데 Nayyar(1999)는 최소한의 정부, 시장제일주의, 시장가격에 따

른 자원배분 및 활용, 국가목표․국내경제적 고려 등 제약의 철폐 등으로 요약

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모델에 의해 뒷받침된 세계화는 미국의 유일 초강

대국으로서의 지배력 강화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222) UNDP(1999: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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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국가들에서 지난 20년간 1인당 GDP가 2∼3% 성장하 음에도 

이는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않아 실업률이 EU국가 10∼11% 등 전체 

OECD회원국의 경우 7% 내외에서 정체되고 있음.

- 임금격차의 경우 1980년대를 통해 OECD국가들 중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격차가 확대되어 왔음.

- 대표적 다국적기업들은 이미 대다수 국가의 경제규모를 초월하 는 바, 

1997년도의 다국적기업들의 총매출과 주요국의 GDP를 비교해 보면, 

General Motors 1,640억달러, 태국 1,540억달러, 노르웨이 1,530억달러, 

Ford Motor 1,470억달러, Mitsui & Co. 1,45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 

1,400억달러, Mitsubishi 1,400억달러, 폴란드 1,360억달러, 그리스 1,230

억달러, Toyota Motor 1,090억달러, 말레이시아 980억달러 등의 순임.   

<표 4-5>는 세계전체의 지난 20년간 소득분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OECD국가 중 절대다수의 국가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을 비롯하여 선

진국․개도국, 지역, 그리고 고성장국가와 저성장국가를 망라하여 대다수

의 국가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경제성장이 소득분배

에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소득격차의 확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고 학자들간의 논

란이 큰 이슈이다. 대체로 기술의 변화, 자유무역, 최저임금제도의 후퇴, 

사회주의의 몰락 등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세계화에 따른 과실

이 자본과 노동에 일반적으로 불균형하게 배분되는 점도 적지 않은 원인

이라고 지적된다. 세계화는 일반적으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대적인

<표 4-5> 세계 각 지역의 소득분배(1980∼90년대)

불평등이 심화된 
국가의 수

불평등이 완화된 
국가의 수

변화가 없는 
국가의 수

 OECD국가

 동유럽 및 CIS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15

11

 8

 7

 3

1

0

3

3

3

2

0

2

0

1

자료: Stewart(199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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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이동의 제한에 따라 자본의 수익을 증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선

진국의 경우 자본집약 분야는 무역특화에 따라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본소유자들은 자본의 수출가능성에 의해 이익을 추가하게 된다. 개도국, 

즉 자본수입 국가의 경우에는 자본이동 자유화 자체로는 자본에 대한 수

익이 감소하게 되지만, 사유화나 규제완화 등 여타 조치에 따라 이러한 

불이익은 상쇄되어 버리게 된다. 결국 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자본의 이

익을 증대시키는데, 여기에 더하여 자본의 이동가능성 때문에 세계각국에

서 진행되고 있는 그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조세제도의 변화 또한 이러한 

이익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반면 노동의 경우 세계화에 따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가능성과 노동의 상대적인 이동제한의 결과 상대적 교섭력

이 하락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노동의 이익의 전반적인 감소를 초래하

게 된 것이다.223)

Nayyar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세계적인 경

쟁은 다국적기업들이 M&A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높이도록 만들어 결과적

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이 아니라 과점구조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하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하에

서 매스컴의 발달로 가지지 못한 자들도 가진 자들의 소비를 보다 쉽게 

목격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박탈감이 증폭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계화는 

사회안정을 저해하여 왔다는 것이다.224)

경제성장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다수 연구의 결론이나 소득불평등의 개선이 경제성장을 돕

고 형평에도 바람직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뒷받침되고 있다.225) 이런 

측면에서 세계화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래 국가와 

같은 세계적 정부(Global Governance) 건설이 현재의 과제라고 지적되는

데,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세계정부의 일환으로도  무

역-노동기준 연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226)

223) Stewart(1999: 18), Nayyar(1999: 7∼11). 이들 논문은 2000년 2월 개최된 제10차 

UNCTAD 총회에 발표된 논문들로서 세계화가 제기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

점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이들 외에 여타 자료들도 UNCTAD

의 웹사이트에서 접근가능. www.unctad.org).

224) Nayyar(1999: 9∼11).

225) Stewart(199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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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주장을 이끌고 있는 ICFTU는 이러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과 관

련하여 앞서 언급된 최근의 입장에서 세계화가 낳고 있는 각국간 및 각국

내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노⋅사⋅정간 힘의 균형의 파괴를 연계요구의 가

장 중요한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계는 세계화의 부작용을 

치유하고, 무역자유화와 세계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동시에 이

루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보다 공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무역과 국제노동기준의 연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세계화에 따른 노⋅사⋅정간의 세력균형의 파괴는 노동과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향을 미쳤다. 세계화가 노사관계에 미친 향은 두 가지 측

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각 정부의 노동정

책의 변화를 통한 간접적인 향과 노동조합 등 노동에 직접적으로 미친 

향으로 대별되겠다.

먼저 정부정책 변화의 측면을 살펴보면 세계화, 특히 자본이동의 자유

화는 다국적기업들이 얻게 된 이동의 자유와 그에 따라 강화된 교섭력을 

통해 각국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과 노동조합 힘의 약화를 초래하 다. 각

국 정부는 외국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실효성 여부를 떠나－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노동관련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와 직⋅간접적 노동비용 감소추진 등 소위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적 

재설계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기술혁신 등의 경제정책에 

비해 위험부담이 적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227) 세계화와 아울러 진행

된 이러한 각국의 신자유주의적 노사관계 재설계는 1990년대 들어 기존의 

국의 보수당, 미국의 공화당 등 신자유주의적 정부 외에도 미국 민주당, 

국․호주․뉴질랜드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프랑스의 사회당 

등에 까지 향을 미쳐 이들도 세계적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

시장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세계화와 다국

적기업의 역할 확대에 따라 남은 것은 기존의 보호기능과 유연성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반쪽 난 노동법”이라고 지적된다.228)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 보수당 정부 주도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으로 노동조합 힘의 약화와 

226) Evans(1999: 10).

227) Leisink(1999: 15∼21).

228) Hepple(1997: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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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탈규제화를 추진한 국은 이러한 추세를 대표한다 하겠는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국제노동기준도 하나의 걸림돌로만 여겨졌다. 국 

보수당의 Thatcher 정부와 Major 정부는 1979∼96년까지 ILO에서 새로 

채택되었던 25개 협약 중 단 하나만을 비준했으며, 오히려 임금위원회

(Wages Councils) 폐지, 임금과 야간근로 보호규정의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와 상충되는 상당수 협약에 대한 비준을 철회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단체교섭권 제한, 파업 선원들에 대한 해고, 노조지도자에 대

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양한 노동권 제한사례에 대한 진정이 ILO에 제

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정사건에 대한 ILO 감독기구의 협약 위반 지

적과 그에 따른 개선권고는 구조조정이 국내외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

해 긴요하다고 믿는 보수당 정부에는 아무런 향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

로 지적된다.229)

한편 세계화의 또 다른 양상, 즉 단기자본이동의 확대 또한 정부의 경

제정책에 적지 않은 향을 미쳤는데 각국의 외환보유고를 상회하는 헤지

펀드를 필두로 한 국제금융시장은 각국의 금융정책을 제한하게 되었다.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들은 물가안정을 금융․재정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고용확대 등을 위한 거

시경제정책도 제한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환경에 의해 구속된 정부

의 정책은 실업의 증가와 소득격차의 확대, 나아가 정부정책에 대한 노동

계의 향력 감퇴를 초래하 다.230) 

세계화로 초래된 노사간 교섭력 균형의 파괴와 위와 같은 각국 정부의 

시각의 변화는 노동에는 이중의 부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노

동조합의 힘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는 노동조합 조직률의 전세

계적인 하락으로 반증된다 하겠다. 물론 이러한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요인, 즉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경제구조의 

변화와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기반인 기간산업의 쇠퇴,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 여성노동자의 비중 증가 등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에 기

인한다고 하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세계화에 따른 여러 측면의 부정적 

요인들에 기인한 바도 적지 않다. 1985∼95년 기간 중 65개국의 노동조합 

229) Hepple(1997: 357).

230) Leisink(199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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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률 변화를 분석한 ILO 자료에 따르면, 49개국에서 조직률이 하락하

으며, 9개국에서만 상승하 고, 나머지 7개국은 변화가 없었다.231) 이 중 

33개국은 조직률의 하락이 20%를 상회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조직률이 

격감한 경우는 뉴질랜드 -50.7%(-23.9%포인트), 포르투갈 -53.7%(-21.8포

인트), 방 라데시 -71.9%(-11.0%포인트), 케냐 -59.6%(-25%포인트), 아

르헨티나 -47.9%(-23.3%포인트) 등이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전지역에 공통된 추세 으며, OECD국가의 경우 국 -27.2%(-9.8%포인

트), 미국도 -15.2(-2.3%포인트) 등으로 스페인․스웨덴․핀란드 등만 예

외로 하고 나머지 전회원국에서 조직률이 하락하 다.    

이러한 노동조합 힘의 약화는 대다수 선진국 노조에서 1980년대 이후 

자발적 임금억제정책을 채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된다. 이는 사용자

측의 교섭력 강화에 따른 직접적 위협의 결과임과 아울러 간접적으로 노

조 스스로 새로운 정치․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경쟁, 이윤, 

기업경쟁력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노력의 결과라고 하겠

다. 또한 노동조합들은 세계시장의 격변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고용조

건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그간 서유럽에서 노동조합들이 강력히 지탱하여온 중앙집권적 

교섭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에서 노동조합들이 점차 기업단위의 분권

화된 교섭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232)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세계화가 노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임금결정체

제의 붕괴를 야기하 고, 이는 결과적으로 임금격차 확대에 적지 않은 

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세계화가 노동시장에 미

친 향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Howell에 따르면, 전통적

인 임금결정체제가 붕괴되면서 노동시장에서 교섭력이 가장 약한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임금격

차의 확대를 야기했다. 종래의 시각은 기술변화가 부족한 숙련노동력의 

임금상승을 야기한 것이 임금격차 확대의 주요인이라는데 반해 그는 이러

한 탈제도화가 더욱 큰 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임금과 관련한 규범은 

기업내부(내부노동시장이 외부경쟁에 노출됨에 따라)뿐만 아니라 산업내

231) ILO(1997c: 239∼240).

232) Leisink(199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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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점증하는 경쟁에 따라 임금에 있어서의 차이가 기업경쟁력에 결정적인 

요인이 됨에 따라)에서 붕괴되었으며, 지역간(운송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일부 기업들의 저임금 지역으로의 이동은 촉진시켰으나 일부는 그렇지 못

함에 따라)에도 붕괴된 것으로 지적된다.233)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효율의 측면에서 이러한 노동조합의 쇠퇴가 그

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Rodrik은 노동조합의 쇠퇴

와 교섭력의 하락은 효율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수 있

지만, 이는 임금이 노동조합에 의해 자의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고용을 저

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가 고용의 확대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

는 점에 비추어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노동조합 쇠

퇴의 가장 우선적인 효과는 기업이윤의 확대라기보다는 이윤의 사용자 쪽

으로의 재분배라고 지적한다.234)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선진국 일부 계층의 노동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세계화의 직․간접적 부정적 향에 더욱 노출되어 왔다. 개

도국과의 무역증가와 경쟁의 심화가 총량적으로 선진국의 고용에 미친 

향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향이 주로 개도국과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높은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비숙련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들 부문에 속한 비숙련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고용의 악화는 비숙련노동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쉽

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하 으며, 이들이 노조원의 상당수

를 점하고 있는 노동조합 전체적으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한 요인

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각종 구조조

정정책들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이들 비숙련노동자들이 가장 크게 피해

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기술정도별 임금격차 심화의 한 요인이 

된 것이다.235)

이러한 노동조합․노동운동의 전반적 쇠퇴는 주류 경제학적 시각에 의

한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기술의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 생활

수준의 향상, 노동력 구조의 변화의 당연한 결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

233) Rodrik(1997: 24∼25)에서 재인용.

234) Rodrik(1997: 25).

235) Leisink(199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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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와 아울러 진행된 

이러한 전반적인 노동의 쇠퇴는 비단 경제적․기술적 이유만이 아니라 각

국의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 공산주의의 

몰락에 따른 노동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약화, 신자유주의적 이념의 확산 

등과 긴 한 관계가 있다고 보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AFL-CIO의 Mazur는 최근의 한 기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공산권의 몰락은 노동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꿔놓았다. 노동조합은 이제 

정치적인 의미도 적고 기업경 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비춰지게 된 것이다. 기

업들의 대대적인 이념적 홍보공세는 노동조합을 과거의 낡은 유물로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36)

역사적으로 노동자들은 연대를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추구하여 왔다.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해온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기업간 경쟁에 따른 근로

조건의 하향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산업별 노동조합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

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본다면 결국 세계화의 진전

과 함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초래된 노동조합 힘의 약화와 단체교섭의 분

권화는 선진국에서의 임금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증가에 있어 중요한 요인

의 하나라 할 것이다.237)

세계화와 관련하여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정보통신과 운송기술의 발전에 의

해 촉진된 생산의 분산화, 소비시장과 자본시장의 통합을 토대로 이루어

진 다국적기업의 성장은 새로운 형태의 투자와 기업조직을 형성하고, 이

에 따라 노동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 다. 이에는 라이센스협정, 체

인 업권, 전략적 제휴, 합작사업, 저임개도국으로의 하도급․아웃소싱 등

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다국적기업에 의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각국의 국

경과 정체성 그리고 이해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세계화에 의해 조성된 ‘작

아진 정부와 커진 시장’238)하에 이들 다국적기업은 이제 각국 정부를 상

236) Mazur(2000). 이 자료는 Foreign Affair지의 웹사이트에서 접근가능

(www.foreignaffairs.com).

237) Leisink(1999: 25).

238) Leisink(19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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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그들 투자의 조건을 강요할 위치를 점하 으며, 그들의 자본파업

(Strike by Capital) 위협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들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다.239)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팽창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미친 가장 큰 향은 바로 종래－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구미선진국에서－구축된 노․사․정간의 삼자관계와 세력균형이 깨어져 

기업의 힘이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정부의 그것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점으

로 집약된다 하겠다.

일본 다국적기업의 캐나다 공장에 대한 사례연구는 다국적기업의 등장

이 노동에 미친 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린생산은 노동강

도를 강화했으며, 중장기적인 고용안정도 불확실하게 했다. 노동비용 절감

을 위한 외주와 팀제운  도입으로 현장관리자․중간관리자층에서 잉여인

력이 형성되었고, 3개의 공장 중 2개에는 노동조합이 없었는데, 이는 치

한 경 전략의 결과 다는 것이다.240)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의 활동은 상당부문 세계화, 즉 자본이동의 자유화

의 덕택이라 하겠는데, 이는 다국적기업이 스스로에게 보다 유리한 노동

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도 보다 유리한 체제와 제도

를 선택할 수 있는, 즉 체제쇼핑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 연유한다 하겠

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의 노동법․노동규제와 관련하여 노동법과 단체교

섭이 광범위하고 효과적일수록 다국적기업이 타국으로 옮기려 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일자리와 고용

에 따른 각종 편익을 해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것이다.241)

이와 관련하여 Langille은 국제경제학자 중심의 기존의 연계논의에 보

다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에 따라 전통적인 국제무역

이론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다.242) 종래 상품

만의 이동을 전제로 한 무역이론하에서는 타국의 낮은 노동기준과 같은 

사회적 보조금도 본국에는 이익이 될 수 있고, 일방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보장되며 문제가 되는 것은 본국에서의 재분배정책이었지만, 세계화가 초

239) Hepple(1997: 353∼354).

240) Leisink(1999: 15).

241) Hepple(1997: 355).

242) Langille(1996: 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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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한 오늘날의 새로운 변화는 더 이상 이러한 처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다. 그는 전통적인 무역이론이 국내생산자, 외국생산자, 그리고 국제적

으로 유통되는 상품에 초점을 맞추었던 바, 즉 문제는 상품의 교역에 있

었던 것인데, 다국적기업의 등장과 그를 유인하려는 정부의 경쟁적 규제

완화정책으로 요약되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에서는 대부분의 생산요소, 특

히 자본이 엄청나게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에 반해 노동력과 국가(주권)는 

상대적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와 노동

과 관련하여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본

의 상대적인 이동의 자유는 그 탄력성(Exit Option)을 기반으로 상대적으

로 우월한 교섭력을 지니게 된 반면, 이동이 제한된 노동은 상대적으로 

교섭력의 약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자유무역을 정당화했던 고

전적인 정치⋅경제학 모델로는 더 이상 새로운 환경하에서의 중요한 역학

들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43) 

“이러한 상황하에서 자본은 새로운 능력, 즉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위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국의 규제수준의 차이에 따른 이익을 누

릴 수 있게 되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자본이 가지게 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탄력성(Exit Option)은 사회전체 대 자본, 자본 대 노동의 힘의 분배에 

향을 주는 것이다.”

Langille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노동규제와 관련하여서도 

국가단위를 초월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동규제, 

즉 노동법의 발전단계를 돌이켜보면서 북미에서의 노동법은 처음 사적 계

약에 초점을 둔 단계에서 단체교섭과정의 재구성단계, 그리고 직접적인 

법적 개입의 단계로 발전해 온 점을 상기시킨다.244) 종래 시민법이 고용

관계를 사적 계약관계로 본 상황에서 노사간 교섭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고용계약이 확보되지 못하 는데, 이러한 시장의 불

완전성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되었다. 우선 절차적 대응으

로 노동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 

243) Langille(1996: 237∼238).

244) Langille(1996: 23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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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여기서는 단체교섭이 노동에 효과를 준다는 보장은 없으나 단체

교섭 및 단체행동과 관련한 절차적 장벽을 해소하고 사용자에게 교섭할 

의무를 주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계약당사자로서 사용자에 대한 제한일 

뿐 계약의 자유 자체는 제한하지 않았다. 계약의 실체적인 측면은 여전히 

노사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됨에 

따라 직접적인 입법조치에 의해 고용계약의 최저한을 직접 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법적 개입의 수준은 경제학으로는 설명 못할 정치적․규범

적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자본이동이 제기하는 문제를 

경시하거나, 자본이동을 필연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주권국가들

이 선택한 기준과 정책을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

다고 지적한다. 그는 나아가 노동법의 본질과 그의 노동시장 질서와의 관

계, 무역․경제이론에 내재한 아이디어, 민주주의의 결함 등 다양한 측면

들을 고려하여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노동규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으

로 접근함으로써 예전과 같이 노동-자본간의 정치적 힘의 균형을 회복하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45)

이러한 시각에서 연계를 주장하는 이들은 무역-노동기준 연계가 다국

적기업과 일부 개도국 지배층으로부터 노동자들과 노동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화․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다

국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부를 공정하게 재분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

장한다. 연계는 각국의 노동법과 단체교섭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이끌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246)

3. 노동기준이 무역․투자에 미치는 향

국가경제간 상호 의존성의 증대는 생산자와 노동자들로 하여금 다른 나

라의 경쟁자들의 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그간의 무역자

유화의 결과 관세 등 기존의 무역장벽이 현저히 제거됨에 따라 노동기준

245) Langille(1996: 259∼260).

246) Tsogas(1999: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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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환경기준과 같은 사회적 기준의 차이도 국제경쟁에 있어서 민감한 

요인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무역-노동기준 연계주장의 근저에는 

노동기준이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향에 대한 우려, 즉 노동기준과 국제

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앞의 역사적 고찰에서도 

보았듯이 이는 19세기 국제노동기준의 제정 필요성에 관한 논란에 있어서

도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이었으며, ILO 설립의 주요 배경의 하나이기도 

하 다.

특히 최근의 노동기준과 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한 선진국 일부에서의 우

려는 무역 이외에 외국직접투자의 확대에 의해서도 크게 증폭되어 왔는

데, 이는 선진국의 산업활동이 개도국으로 대량이동할 것과 그에 따른 실

업의 고통에 대한 우려가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계를 주장하는 이

들은 초기에 최저기준을 설정하여 국제노동조건을 균일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보다 강행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WTO에 사회조항을 설정

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 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노동기준과 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 노동기준과 경쟁력

연계 주장은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

는 노동기준이 각국의 경쟁력에 향을 미치고, 저기준국가는 불공정하게 

무역에서의 우위를 점하므로 국제무역체제에서의 경쟁조건을 균일화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균일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밑바닥으로의 경주, 즉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하향압력이 불가피하다

는 것이다.247)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연계론자들의 논리에 대해 전통적인 비교우

위론에 입각한 일방적 자유무역의 이익에 근거하여 비판한다. 대표적으로 

Krugman에 의하면, 각국은 타국이 어떤 기준이나 생산비용에 의해 생산

하든간에 생산된 상품가격의 차이에 따라 자유무역으로부터 이익을 누린

247) Lee(1997: 179∼180). 균일화와 공정경쟁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는 Leebron(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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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국가별로 다

양한 근로조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노동기준이 낮은 국가와의 

무역이 노동기준이 높은 국가에 해롭다는 대부분 비경제학자들의 직감적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무역과 관련해 착취노동의 사례가 있다 

해도 이것이 무역과는 상관없는 것이며 그것을 이유로 타국에 자국과 같

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이 세상에는 

저임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보다 훨씬 나쁜 일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

덕적인 기준에 따라 노동기준을 무역에 연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248)

이제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시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일반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국제적인 임금격차는 선진국․개도국이 동

시에 무역을 통해 혜택을 얻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국제무역이론은 무

역파트너간에 경제적인 다양성이 클수록 무역의 혜택도 커진다는 점을 시

사하고 있는데, 고임금국가가 저임금국가와 경쟁할 수 없다는 우려는 비

교우위와 절대우위간의 본질적 차이를 혼동한 결과이다. 생산성에 있어서

의 전체적인 차이(절대우위)가 임금을 결정하고, 반면 생산성과 비용에 있

어서의 부문간 편차가 무역패턴(비교우위)을 결정한다. 저임금이 저생산성

을 반 하는 한 저임노동력을 고용함에 따른 우위는 상쇄되는 것이다. 착

취노동에 대항해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러한 임금과 생산성간

의 연결고리를 이해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목임금이－자의적으로 억눌

리어－경직적이라 하더라도 생산비용의 국제적 차이는 결국 환율조정에 

의해 상쇄될 것이다. 실제에 있어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과의 교역에 

있어 제조업 분야에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개도국

의 단위노동비용이 그 임금처럼 낮다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

이다.249) 말레이시아의 경우 제조업 전체의 임금과 생산성이 1990년 기준

으로 대략 미국의 10% 수준인데, 섬유업종과 같은 단순분야에 있어서는 

이보다 높고 기계업종과 같이 보다 정 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보다 낮다 

하겠다. 말레이시아의 노동시장이 경쟁적이어서 기술수준에 따라 조정된 

임금이 전산업 분야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말레이시아의 단위노동

248) Krugman(1997: 2), Brown(1997: 272).

249) Golub(199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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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섬유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기계업종에서는 높을 것이다. 그

렇다면 말레이시아는 섬유를 수출하고 기계를 수입할 것이다. 물론 비교

우위는 노동생산성과 노동비용 외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자국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

로 생산하는 분야에 특화함으로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250)

이와 관련하여 Erickson은 지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경쟁력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와 관련하여 노동기준이 미국의 경쟁력과 

무역수지에 향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한다.251) 그에 따

르면 무역수지와 무역패턴은 별개 문제로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실제 

개도국과의 경쟁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무역수지 적자는 경

쟁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저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결론은 결국 개도국의 비숙련노동집약적 상품

에서의 비교우위와 그들의 낮은 노동기준은 경제발전단계와 비숙련 노

동력의 풍부한 공급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이다. 즉 낮은 노동기준이 개

도국 비교우위의 핵심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252) 또한 각국의 경쟁력

은 노동생산성에 따르는 것인 바, 노동생산성은 기술, 교육수준, 사회간

접자본 발전정도, 통신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253) 이

와 관련하여 연계에 반대하는 개도국들도 연계주장이 결국 개도국의 

저임금을 겨냥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개도국의 저임금은 정당한 

비교우위라고 주장한다. 

다국적기업의 이동과 관련하여서도 이들은 이러한 재배치는 기술집약적 

소재의 수출이나 마케팅, 디자인 등에 의해 상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전체 비용에서 비숙련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자본비용․연구개발비․마케팅 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제조업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저임금과 저기준의 중요성은 점점 감

소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상품의 질과 신뢰도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250) Golub(1997: 13).

251) Erickson(1998: 171).

252) Golub(1997: 26).

253) Tsogas(1999: 35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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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탄력적 생산방식은 대다수 개도국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등과

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254)

이렇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노동기준과 경쟁력과의 관계, 그리고 공정

경쟁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나, 최근의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

들은 생산성에 따른 저임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높은 생산성에도 불

구하고－특히 다국적기업과 개도국의 집권층 또는 일부 경제주체에 의해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노동권의 억압이나 의도적 정책에 의해 유지되

는 낮은 근로조건이 문제라고 주장하며,255) 실제 이러한 밑바닥으로의 경

주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위 핵심노동

기준으로 분류되는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등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예컨대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실제 다국적

기업의 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적

으로도 최신 제조기법은 생산과정을 표준화하고 기술의존도를 낮춤으로서 

그 과정을 세분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부문은 전세계 어느 

곳의 비숙련노동력에 의해서도 생산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한다.256) 

현재까지 노동기준과 경쟁력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취약하며 

연구결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연계이슈 전반에 관한 OECD의 1996년도 

연구가 그 대표적인 것인데, 여기서는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보장 여

부와 무역성과, 즉 경쟁력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는데－여기서는 무역성

과를 1980∼90년간 세계시장에서의 각국의 수출점유비율의 변화로 측정

－, 그 결과는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스

페인 등 6개 국가에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권 신장이 이루어진 시점을 전

후한 시기의 무역성과를 비교하 는데 결과는 아르헨티나․대만․한국 등 

3개 국가에서는 무역성과(수출점유율)가 하락했고, 포르투갈․스페인 등 2

개 국가에서는 상승하 으며, 마지막 칠레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이 점에서도 일관성 있는 패턴을 얻지 못했다. 또한 부문별 무역패

턴과 노동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아동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들에서 수출되는 수제카페트의 가격이 낮다는 증거도 없

254) Tsogas(1999: 356∼357).

255) Tsogas(1999: 356).

256) Tsogas(1999: 3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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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경쟁력과 외국투자유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OECD국가의 외

국투자의 대부분은 노동기준이 높은 타OECD국가에 대한 것이며, 여타 투

자대상인 비OECD국가의 경우 노동기준 준수 여부에 일정한 추세가 없었

으므로 노동기준과 투자유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OECD는 핵심노동기준의 준수가 경쟁력에 악 향

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경제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OECD 연구결과의 한계와 그 결론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

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57)

한편 Aggrawal은 연계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핵심을 지적하 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수출산업 분야에서 근로조건이 더 높다는 점

이다. 전체 제조업 중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과 여타 근로조건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미국의 외국직접투자와 개도국의 저기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 다. 또한 저기준국가들은 미국 시장점유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 바, 결론적으로 개도국의 수출신장이 저기준에 따른 생산비용에

서의 우위에 기인한다는 점은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258) 

외국직접투자에 있어 고려되는 전체적인 비교비용에서 저노동기준이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투자입지 선정에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뒷받침되고 있다.259) 예컨대 Srinivasan은 다른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할 때 대부분 개도국의 임

금이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단위노동비용의 차이가 다국

적기업들의 입지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60) 

그러나 Rodrik의 1997년도 연구는 저기준과 무역성과와의 관계와 관련

하여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노동기준에 대한 지표로 ILO협

약 비준 여부, 아동노동에 관한 미노동부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각국간 

비교분석한 결과 우선 저기준과 저노동비용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

257) 허재준 외 역(1997: 96∼123), Charnovitz(1997: 142∼144).

258) Maskus(1997: 48).

259) Anderson(1998: 242), Golub(1997: 23).

260) Srinivasan(1996: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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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각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비교우위는 저기준

과 상관관계가 있어 노동기준이 취약할수록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비교

우위가 크다는 것이다.261)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주요한 이슈는 개도국 저노동기준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개도국

에서의 낮은 노동기준에 있어 상당부분 경쟁력을 고려한 의도적 정책, 즉 

세계화에 따른 각국간 밑바닥으로의 경주와 정치적 비민주성에 의해 억눌

러졌고, 일부에서는 착취적 노동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강행적 조치에 

의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개도국의 저기준은 주

로 빈곤․저개발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의 노동자들이 낮은 생산성 때문에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생산성에 비해 낮은 노동비용이 유지된다면 이는 경

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우위를 점하는 요인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경

제가 발전함에 따라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시간은 감소하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다. 그러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저발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노동운동이 억눌려지고 있거나 통제되고 있을 수도 있고, 단체교섭이 인

정되지 않거나, 노동법령이 미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법령이 제대로 집행

되지 않는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저기준과 낮은 근로조건이 단지 저

발전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해답도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최상의 길

이겠지만, 이러한 제도적 문제와 의도적으로 노동의 교섭력을 제한한 때

문이라면 다른 처방이 필요하며 이것이 연계를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하는 

필요성의 하나이다.262)

이와 관련하여 OECD의 1996년 연구는 개도국 저기준의 가능한 원인으

로 저발전의 문제 이외에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노동기준이 공

공재의 측면을 갖는다는 것이고, 둘째, 일부 소수의 경제주체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기준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노동기준은 시장내부적으

로 작동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며, 넷째, 정

부가 사회제도적․역사적 이유로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자국에 적용하지 

261) Rodrik(1997: 45∼46).

262) Liemt(1998: 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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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263) Charnovitz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OECD

의 분석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결여하고 있고, 또 하

나 중요한 요인을 누락하고 있는 것은 ILO 창설시의 배경과 관련된 것으

로 일부의 개도국은 노동기준을 향상시키고 싶어도 다른 경쟁국과의 경쟁

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어쩌지 못한다는 점이다.264) 

이 점이 바로 연계주장을 이끌고 있는 ICFTU가 제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265)

“수출증진과 외국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각국 정부는 시장가격의 설

정자인 거대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에 좌우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가격은 

대부분 값싼 노동, 낮은 근로조건, 반노동조합주의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

계화에 따른 경쟁은 대부분 기업들이 소비자를 끌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

라 각국 정부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선발 개도국의 하나인 태국의 최근 경험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태국에 투자하 던 미국․일본․EU․홍콩 등 아시아 신흥산업국가

들은 최근 베트남과 중국 등을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태국의 노동집약산업에서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이 

침체되게 되었는데, 이는 1996년도 이후 경험한 경기하락과 경제위기의 

원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사정과 근로조건은 

악화되었으며, 대표적으로 경쟁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저임금인상과 관

련하여서도 격렬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266) 

이러한 논란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또 하나의 이슈는 외국직접

투자(FDI)에 관한 것이다. <표 4-6>은 지난 10년간의 전세계의 외국직접

투자의 지역별․국가별 추이를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몇 가지 중요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 지난 약 10년간 

외국직접투자는 세계화 추세를 타고 급격히 증가하여 약 4배나 증가하

다는 것이다. 아직 절대적으로는 선진국간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263) 허재준 외 역(1997: 87∼91).

264) Charnovitz(1997: 142).

265) ICFTU(1999a: 7).

266) Cuyvers & Rayp(1998: 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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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지역별․국가별 외국직접투자(FDI) 유입 현황

(단위 : 백만달러)

1987∼92(연평균)

구성비(%)

1994 1996 1998

구성비(%)

전세계 173,530 (100.0) 253,506 358,869 643,879 (100.0)

선진국(25) 136,628 (78.7) 146,379 211,120 460,431 (71.5)

개도국 35,326 (20.4) 101,196 135,343 165,936 (25.8)

아태국가 19,809 (11.4) 64,015 82,215 85,055 (13.2)

  중 국 4,652 (2.7) 33,787 40,180 45,460 (7.1)

  한 국 907 (0.5) 809 2,325 5,143 (0.8)

아프리카 2,986 (1.7) 5,647 6,667 8,302 (1.3)

중남미 12,400 (7.1) 31,451 46,162 71,562 (11.1)

중동유럽 1,576 (0.9) 5,932 12,406 17,513 (2.7)

  주: 개도국은 석유수출국과 최빈국을 제외한 국가들임. 따라서 선진국과 개도국 
分의 합계가 전세계 총액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pp.477∼481.

있다. 여기서 괄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외국투자유치 실적이라 하겠는데 

이는 지난 약 10년간 10배 증가하여 1998년도에는 약 455억달러의 외국직

접투자를 유치하여 전체 대개도국 투자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점은 바로 ICFTU 등 노동계가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각국간 노동기준에 

있어서의 경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ICFTU는 

전체 개도국 투자의 상당부분을 유인하고 있는 중국의 매력은 명백히 저

임금과 저노동기준에 있다고 주장하며, 여기서는 수출자유지역(EPZ) 등의 

상당수의 공장이 軍에 의해 관리되고, 아예 무임금의 강제노동 캠프도 적

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다른 개도국들의 근로조건 향상노력에도 부

정적 향을 미쳐 ‘밑바닥으로의 경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67) 

이렇게 세계화와 노동기준과 관련한 또 하나의 우려는 FDI가 집중되고 

있는 EPZ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EPZ는 외국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

해 특별한 지역을 지정하여 투자기업에 대해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267) ICFTU(1999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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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주로 수입된 원자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268) 이러한 지역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세계적으

로 845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표 4-7>은 최근의 지역별 EPZ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많은 지역을 지정

하고 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7> EPZ의 지역별 분포(1997년)

EPZ수 대표적인 국가

 북아메리카 320 미국 213, 멕시코 107

 중부아메리카 41 온두라스 15, 코스타리카 9

 카리브해 지역 51 도미니카공화국 35

 남아메리카 41 콜롬비아 11, 브라질 8

 유 럽 81 불가리아 8, 슬로베니아 8

 중 동 39 터키 11, 요르단 7

 아시아 225 중국 124, 필리핀 35, 인도네시아 26

 아프리카 47 케냐 14, 이집트 6

 태평양 지역 2 호주 1, 피지 1

       전   체 845

자료: ILO(1998b: 3).

이러한 EPZ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권과 노동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

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밑바닥으로의 경주가 실제 일어나고 있는 

예로 지적되어 왔다. ILO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공식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EPZ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없이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방 라데시, 파키스탄, 파나마 등

에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69) 

또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EPZ 내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여타 부분보다는 

낫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국가든 그렇지 않은 국가든 공통적으로 EPZ 내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

268) ILO(1998b: 3).

269) ILO(1998b: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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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EPZ 노동자

의 대부분－70%에서 90%－이 여성노동자들이고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의해 설명될 수도 있지만, 노동관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감독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법을 적용하려는 명확한 의지가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70) 결국 대다수 경제학자들

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EPZ의 근로조건과 임금이 유치국가의 다른 부분

보다는 높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생산성과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이며, 

앞서 인도네시아의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EPZ 내의 기업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국가의 EPZ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다. 이러한 실제적 측면에서 EPZ

는 ‘밑바닥으로의 경주’가 일어나는 한 예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밑바닥으로의 경주’와 관련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나. 밑바닥으로의 경주

연계의 필요성과 관련한 논란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노동기준의 

외부성 및 공공재적 측면과 관련한 ‘밑바닥으로의 경주’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종래의 관세 등 무역장벽

이 급격히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기준 등 사회적 기준이 국제경쟁력

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었다. 또한 자본시장 규제완화와 외국직

접투자의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고기준의 국가로부터 저기준의 국가로 이

동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제사회의 협조적인 조치가 

없다면 세계화 시대의 점증하는 각국간 경쟁은 불가피하게 노동기준에 하

방압력(下方壓力)을 가하게 될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각국은 수출신장

과 수입대체, 그리고 외국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생산비용 절감압력과 노

동기준의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어느 국가가 이러한 조치

를 도입하면 타무역상대국에도 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270) Maskus(1997: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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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옹호론은 이러한 노동기준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

지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의 배경에는 착취노동이나 비인도

적 근로조건 등의 개선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국제적인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일부 국가가 이러

한 공공악(公共惡)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때 다른 국가가 그들의 노동

기준을 억압함으로써 경쟁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위를 누리는 점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장애를 받는다는 것이다.271)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의 결과

는 밑바닥으로의 경주, 유럽에서 선호되는 표현으로 하면 ‘사회적 덤핑

(Social Dumping)’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국제노동기준에 

의한 국제적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272) ‘밑바닥으로의 경

주’라는 표현은 일찍이 미국에서 대공황 당시인 1933년 Brandeis판사가 

당시 미국의 각 주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조치들을 경쟁적으

로 완화하는 것을 두고 일컬은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의 각국의 경

쟁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273) 

이러한 밑바닥으로의 경주의 실제 여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존재

하지 않고, 대다수의 연계반대론자(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들은 그 예로 미국의 각 

주들은 자유무역에도 불구하고 노동기준이 계속 다양하게 유지되어온 점

을 지적한다.274) Bhagwati도 이와 관련 밑바닥으로의 경주는 주로 재정

분야에서 세금면제 등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온 것으로 노동기준과 관련해

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275) Klevorick은 밑바닥으로

의 경주에 관해 분석한 그의 논문276)에서 이를 근거로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견해는 마치 기업들이 ‘파괴적인 출혈경쟁’의 폐해를 불

평하면서 내세우는 주장이나 가격․생산량 등에 대한 담합의 필요성을 내

세우는 논리와 유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밑바닥으로의 경주를 이유로 

271) Lee(1997: 181).

272) Lee(1997: 181), Anderson(1998: 238).

273) Hepple(1997: 355∼356).

274) Krueger, A. B.(1996: 285).

275) IMF(1999).

276) Klevorick(1996). Klevorick도 이에 대해 회의적이고 이를 토대로 한 연계주장에 

비판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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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조건 균일화 주장과 관련하여 그는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실제 이

루어진다면 각국은 필연적으로 바닥에서 근로조건이 균일화되어야 할 것

인 바, 균일화를 주장한다면 단순히 근로조건의 균일화만이 아니라 적정

한 또는 옳은 수준의 근로조건으로의 균일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다. 이 경우에 누가 그 수준을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야기된다. 무엇이 적

정한 또는 정당한 기준이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므로 보다 조심스럽

고 탄력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밑바닥으로의 경주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수 학자들이 부

정적이고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도 희소한 상황이나 현실적으로는 이

러한 경향이 적지 않게 관찰된다 하겠다. 즉 최근의 국제경쟁을 배경으로 

상당수의 기업－특히 다국적기업－들이 노사교섭 테이블에서 ‘국제경쟁카

드’를 활용해 온 것이 사실이고, 앞서 태국의 사례와 같이 각국의 노동정

책 협의․형성과정에서도 국제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임금인상이나 근로조

건 상향조정에 대한 우려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령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당시 자유무역이 추진될 

경우 캐나다의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노동정책이 미국의 비규제적 노동정

책과 경쟁하게 됨으로써 캐나다의 입법자들이 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불

가피하게 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NAFTA 출범 이후 미국과 접한 온타리오주에서는 노동법이 취약한 미국 

기업과의 경쟁을 이유로 노동기준 완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요구가 거세어 

왔다.277) 이와 같이 세계화에 따른 노동기준과 경쟁력에 관한 관심은 선

진국 내부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고기준이나 노동기준 향상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높인다는 점으로써 이는 간접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지 않게 

노동기준을 압박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하나 세계화가 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최근 각국의 조

세정책에 있어서의 경쟁이다. 최근 세계화의 사회적 향에 관한 ILO 보

고서는 고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즉 조

세정책의 재분배기능이 점차 감소해 가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278) 1986∼

98년 기간 중 조사대상 69개국 중 67개국이 고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인

277) Langille(1996: 248).

278) ILO(1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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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다. 이는 세계화의 향으로 고소득자의 국제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데 따른 국가간 경쟁을 반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각국 정부들은 가뜩이나 점증하는 소득격차 확대에 대처할 수

단을 잃게 되는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Rodrik의 연구에서도 주요 선진국

의 1970년대 이후 노동자와 자본에 대한 세율을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초

반－즉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과 때를 같이하여－을 기점으로 명확한 변

화가 나타났다.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의 경우 전 시대와 같은 비율로 지

속적인 인상이 이루어 졌는 바,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이후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279) 이러한 조세정책에서의 각국간 경쟁은 바로 세계

화에 따라 야기된 자본의 이동가능성으로 인해 각국 정부의 대자본교섭력 

하락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의 경우에 기업활동 유치를 위한 각 

주의 노력은 오늘날의 세계화된 경제하에서 각국의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연방체제하에서 기업들은 각 주정부와 상대함에 있어 유

리한 입장을 점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주들이 상업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어느 한 주에 투자하고도 여타 주에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각 주정부는 고용증진과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경쟁은 교육과 운송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측면과 경제성장을 촉

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의 경쟁, 

즉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조세를 경감한다거나 낭비적인 

보조금을 제공한다거나 환경․보건․노동기준 등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기준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280)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은 경쟁이 때로는 유익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 이는 오늘날의 국제경

쟁과 노동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경향은 

‘죄수의 딜레마’에 의해서도 이해된다. 죄수의 딜레마에 있어서의 논리는 

전체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전략이 있지만 개별 당사자들의  이기주의

(다른 당사자들이 어떤 전략을 채택하든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최적의 전

279) Rodrik(1997: 63∼64).

280) Langille(1996: 258)에서 재인용(원출처 Tarull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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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채택하는 것이 개별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피) 

때문에 결국 채택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노동법은 기업내부, 기업간, 각 

주 또는 지방정부간,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다양한 범주에서 이러한 죄

수의 딜레마를 야기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은 협의와 협조, 

그리고 합의의 채널을 확충하여 기회주의적 행동과 변절에 대응할 수 있

는 강행적 협정을 마련하는 것이다.281)

이러한 오늘날 각국이 처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Cuyvers와 Rayp에 

다음과 같은 게임이론으로 설명된다.282)

최근 점증하는 국제경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각국은 현재

와 장래에 있어서의 자국의 경쟁력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각국이 ‘전략적 

임금정책’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무역자유화에 따라 요소

가격 균일화와 다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각국의 노동기준

을 포함한 사회보호체계를 대상으로 보면, 이러한 사회보호체계는 결국 

사회적 비용부담에 의한 것이므로 각국이 사회보호체계를 상향조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사회적 부담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당해 국가의 국제경쟁력

에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느 국가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면 

이에 따라 타국의 보다 값싼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결국 

타국의 실업감소와 타국의 사회보호체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경감을 초

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사회보호체계를 낮춤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고, 결국 국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사회보호체계가 후퇴하는 상황을 맞

게되는 것이다.

이제 각국 정부가 사회복지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를 극대화함으

로써 각 경제주체의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이 함수는 사

회적 부담의 원천이 되는 이윤과 임금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당해 정부가 

실업자 등 수혜대상에 얼마만큼의 사회복지를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선호

도에 따른 가중치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서 가중치계수 α는 빈곤층에 대

해 정부가 부유층과 달리 대우하고자 한다면 1보다 크겠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동일하게 다룬다면 1이 되겠다. 2개의 국가만이 존재한다고 가

정하면 α=1인 경우, 즉 어느 한 국가(본국)가 타국의 사회정책과는 상관

281) Langille(1996: 254).

282) 이와 관련된 여기서의 설명은 Cuyvers & Rayp(1998: 34∼4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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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회보호체계를 최저한으로 유지하는 상황과 α>1인 경우, 즉 본국

이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보호체계를 유지하는 상황, 그리고 이와 마찬가

지로 타국의 α*=1, α*>1의 상황으로 대별될 수 있겠다.

만약 α=1이고, α*=1인 경우는 양국이 모두 최저 사회보호체계를 유지

하는 균형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타국에의 향을 고려한 본국의 최

선의 정책은 이러한 최저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는 게임이론식

으로 표현하면 비협조적 균형점(Nash Equilibrium)이 협조적 균형점과 같

은 상황으로 이 경우 사회보호체계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불필요하

고, 또 실현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다.

α>1이면서 α*>1인 상황은 비협조적 균형점이 최적이 아니고 사회

보호체계에 관한 국제적 협조와 협력이 보다 나은 복지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로서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

져 있으므로 타국에 비해 임금과 사회보호체계의 수준을 낮게 유지하

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어렵게 된다. 이러

한 사회적 경쟁에 대한 해답은 노동기준 등 사회기준에 관한 다자간 

협정과 합의이다.  

α>1이고 α*=1인 상황은 앞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본국에

서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호체계로 말미암아 타국은 본국에 의해 파생된 

외부효과에 따라 경쟁력의 측면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상황이다. 이 

경우 사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본국에서의 사회보호 수준

을 높이는 반면, 경쟁력은 보다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보호체계를 저하시켜야 하는데(이 

경우 α=1, α*=1인 상황과 같게 된다), 만약 본국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 

남은 대안은 일방적으로 타국에 사회보호의 최저기준을 부과하거나 관세

를 통해 타국의 경쟁력을 일방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다.

지난 1980년대 이후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노동기준과 관련한 논란은 

이러한 게임이론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선진국과 

신흥산업국가(NICs)․개도국의 실제 α와 α*의 크기를 어떻게 가정하느

냐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α>1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개

도국들의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 만약 α*>1라면 국제협력의 여지가 있으

므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기준에 관한 국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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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달리 α*=1인 경우 선진국에 남겨진 대안은 일

방적으로 개도국들이 핵심노동기준을 받아들이고 집행해 나가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이러한 ‘전략적 임금정책’

이 선진국에 미치는 부정적 향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협상 등에서 사회

조항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협상에 있어서 이를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게 되

는 것이다. 최근의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논란과정에서의 개도국들

의 입장, 이러한 다자간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하자 미국, EU 등에서 도

입하고 있는 GSP에서의 노동기준 반  등 일방적 조치 등은 이상에서 살

펴본 게임이론적 전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밑바닥으로의 경주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 메커

니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앞에

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화에 따른 노⋅사⋅정간의 종래 힘의 균형의 

파괴는 실제 각국 정부와 노동에 다양한 측면의 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eis는 과거 1920년대에 현재와 유사한 

논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행동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83) 

“어느 특정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다른 경제주체의 정당한 분배를 저해하거

나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장래의 생산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과 노동기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이것이 상대적인 생산비용에 미치는 향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노동의 낮은 교섭력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행동은 각국 경쟁력에 대한 향 없이 이러한 문제

를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정치적․사회적 측면의 논의

지금까지 검토해본 이론적 측면의 논점이 주로 경제적 관점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국제무역이라는 현실적 문제와 관련된 연계논의는 이러한 경제

적 측면뿐만 아니라 철학적․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논란을 

283) Feis(199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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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하고 있다. 연계를 주장하는 이들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아동노

동․차별 금지 등 핵심노동기준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은 도덕과 인도주

의적 측면에서도 범세계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에 

비판적인 이들은 이러한 노동기준의 역사성과 상대성을 지적하면서 이를 

무역제재에 연계하는 것은 주권의 침해라고 지적한다. 개도국들이 연계주

장을 보호무역주의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일부에서

는 무역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각국의 현실정치에 기초한 국가간 협상

에 의한 특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유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점증하

는 노동계의 요구와 일반 여론을 반 하여 연계와 같은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정

치적 측면의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겠다.

가. 노동기준의 보편성

연계와 관련한 또 하나 중요한 이슈는 노동기준 또는 핵심노동기준에 

보편성이 있느냐 아니면 각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냐 하

는 문제와 연계가 각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이다. 선

진국의 비정부기구와 노동계에서는 개도국의 열악한 아동노동․강제노동 

등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이러

한 개도국의 비도덕적 관행 뒤에 이를 방치하거나 악용하는 비민주적인 

정부와 지배층이 있다고 비난한다. 이에 대해 개도국은 이러한 주장이 각

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주권을 훼손하는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비

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를 주장하는 이들의 또 하나의 논리에 있어 노

동기준, 특히 강제노동․아동노동․차별 금지, 그리고 결사의 자유 등 핵

심노동기준은 기본 인권으로서 각국의 발전단계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84) 실제 연계를 주장하는 선진국의 일반 여론

284) 앞의 역사적 고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연계논의 초기에는 노동기준이 광범위하

고 다양하게 논의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소수의 핵심노동기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는 초기의 논란과정에서 특히 일반 노동기준

의 국제적 균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측면이 심각히 제기되고 또 개도국의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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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측면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연계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1990년대 들어 일부 개도국의 아동노동․착취노동 등

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면서부터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285)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핵심노동기준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았다고 하겠으나 이는 그 준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연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확

립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겠다.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연계에 비판적인 이들은 문화적 특수성과 노동기준

의 다양성 등을 강조하며 노동기준의 보편적 적용에 대해 비판한다. 그 이

유로서는 우선 발전단계에 따른 차이인데, 노동기준은 일정부분 국민소득 

격차를 반 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가 부유해짐에 따라 노

동기준․환경기준 등 명목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신장되어 

간다는 것이다. 노동기준의 국가간 차이의 또 다른 이유는 각국의 기호와 

취향의 차이이다. 실제 대다수의 국가들은 취향이 서로 비슷한 그룹의 사람

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다.286) Bhagwati는 노동

기준을 단지 ‘노동권’이라 하여 보편화된 기본 인권과 같이 다룰 수 있다는 

인식은 문화적 특수성이 내재한 노동기준과 보편적인 인권과의 차이를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287) 그는 노동기준의 상대성․

역사성을 지적하면서 연계를 주창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노동 사례, 사업장에서의 노동자 참여제도의 미비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는 따라서 미국도 만약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제도에 의해 심판될 때 그 자신이 무역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의 낮은 근로조건이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주

장은 논리적으로 회교국가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제재를 

한 반발이 계속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도 초기에는 공정무역 등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 다가 추후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이러한 점들은 연계주장의 동기에 보호무

역주의적 의도가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285) 이와 관련하여서는 연계를 주창하는 이들이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도주의

적 측면을 특히 강조해 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86) Anderson(1998: 232)에서 재인용.

287) Bhagwati(1998: 25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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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수 있고, 일부일처제 국가들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288)

이에 대해 연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은 국제노동기준의 강행적 도

입이 각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문화적 제국주의라는 비난과 관련하여 세계

화의 진전에 따라 다국적기업 유치 등을 위한 각국간 경쟁으로 이미 각국

이 노동규제에 대한 통제력을 어느 정도 잃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국제무역협상에서의 논의가 이에 관한 각국의 통제력을 일정부분 다시 되

돌리기 위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각국의 국내정책도 입법적으로 정통

성 있는 민주적 정부의 존재와 교섭차원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노동운

동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야 할 것인데, 비민주적인 정부가 선진국의 노동

기준을 위협하는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민주적 결함으로 인해 선

진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이고,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

적한다.289) 또한 무역이 본질적으로 한 국가 이상을 포함한다는 점과 다

국적기업, 소매업자들이 개도국에 자리잡아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오늘

날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고 지적하기도 한다.290)

이러한 시각, 즉 일부 개도국에서 민주적 정치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경

우로서 지도자들이 예컨데 강제노동을 통해 그 국민들을 착취하는 경우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이를 개선함으로써 각국간 밑바닥으로의 경주도 예방

하고 대상국가의 복지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시각은 미국 정부에서 공식

적으로 제시되기도 하 다. 1994년 당시 미국의 노동장관 Reich는 이를 

무역-노동기준 연계의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291) 

그에 따르면, 미국의 비숙련노동자 문제의 원인은 개도국과의 경쟁에 있

다기보다 기술발전에 있고, 또 밑바닥으로의 경주는 그 논리가 취약하다

는 점이 인정되나, 기본 인권과 관련한 핵심국제노동기준은 국가발전 정

도와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노동기준에 대

해서는 발전단계별 고려가 필요할 것인바, 이는 각국의 민주적 제도 존재 

288) Krueger, Anne O.(1998a: 13).

289) Langille(1996: 251∼252).

290) Erickson(1998).

291) U.S. Department of Labor(199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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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근로조건 개선추세의 존재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면

서 “문명사회의 경제를 규정짓는 핵심노동기준이 지켜지지 않거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낮은 노동기준이 지속되고 또 민주적인 제도의 결여로 

삶의 조건이 가난 때문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억눌려지고 있다고 믿을 만

한 근거가 있을 때 노동기준과 관련한 국제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Reich의 언급에 대해 Srinivasan은 미국 노동장관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국가의 노동기준에 관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 문제

를 제기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비판하고 있다.292) 그에 따르면, 지난 40

년간의 동서냉전기간 중 미국은 그 우방이었던 국가들의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서 민주적 제도의 존재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받아들 으며 지지해 

왔다. 특정국가의 정부에 대해 그 시민들이 아닌 외부 제재에 의해 압력

이 가해지는 것은 그 국가의 시민들도 정당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재의 목적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떠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힘

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ILO의 합의적 접근방식과 대상국가에 대한 설득과 

지원 등이야말로 대상국 정부들이 거부할 경우 그 국민으로부터의 지지를 

잃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개도국의 시각은 그 낮은 근로조건이 

개도국의 ‘내부적 요인’－민주적 전통의 취약, 노동조합의 무관심－때문이

라는 선진국의 시각을 보급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 ‘외부적 요인’－국제

경제체제가 야기하는 선진국․개도국간 불평등 문제－를 감추는 것이며, 

진정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이슈에 대한 초점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

하고 있다.293) 

이러한 사회적․도덕적 측면에서의 논란은 연계이슈를 한결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하겠는데, 이러한 논란은 다름 아니라 연계문제를 선진국과 

개도국과의 무역전쟁과 같은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야기

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정치적 측면에 대해 검토해 

보자.

292) Srinivasan(1996: 241∼242).

293) Roy(1996: 18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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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무역주의

“WTO가 전세계 사람들의 생활조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국

제무역증진을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WTO에서 노동문제를 제기하

는 것은 무역조치를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이용할 구실을 줄 수 있는 것이다.”

(Mendoza 멕시코 통상산업장관, 1996. 12.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노동기준 연계와 관련된 이슈는 어쩔 수 없이 각국간 이해관계와 

국제정치적 현실을 반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반대

하는 측, 특히 개도국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지적은 연계주장이 보호무역

주의적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선진국과 그 노동계가 세계

시장에서의 그들의 지배적 위치가 개도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값싸고 양질

의 상품수출에 의해 위협받게 되자, 개도국의 발전단계상 적합하지도 않

은 노동기준을 내세워 개도국의 저임금이라는 정당한 비교우위에 대해 제

재를 가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그 대상에 있어서도 현재는 핵심노동기준

이라는 이름하에 몇몇 노동권만을 사회조항에 포함시킨다고 하지만 이는 

장래에 보다 다양한 노동기준을 포괄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의심한

다.294) 즉 노동기준 연계는 과거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보호무역주의적 

조치가 그간의 무역자유화의 결과 철폐되자 새로 등장한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다.295)  

이러한 개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의혹은 낮은 노동기준이 빈곤, 

개도국에 불리한 교역조건, 선진국 시장진입에의 장벽, 세계무역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논의는 

외면하고 ‘왜’ 무역-노동기준 연계만을 문제삼는가 하고 지적한다.296) 또

한 개도국의 시각에서는 ‘왜’ 지금 이 문제를 야기하느냐는 점 또한 보호

무역주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의 하나이다. 즉 긴 세월

의 노력 끝에 자유무역이 활성화되고 개도국이 이제 막 자유무역의 이익

을 이해하며, 본격적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려는 이 때에 문제가 제기되

294) Tsogas(1999: 357).

295) Bhagwati(1999: 32).

296) Leary(199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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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데 개도국 섬유산업에서의 아동노동 문제는 지

속되어 왔는데 그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이제 40여년간 섬유의복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UR타결로 철폐되어 개도국의 섬유수출이 활

성화되려고 하는 이때 왜 갑자기 선진국에서 개도국의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게 되었냐는 것이다.297) 

개도국의 시각에서 볼 때 또 한 가지 문제는 근로조건 향상에는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는데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냉전 종식

으로 체제경쟁이 사라진 이후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도 함께 줄어

가는 오늘날, 자원과 재정이 빈약한 개도국에 대한 비용지원부분에 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강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298)

이러한 개도국 시각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연계주장이 지난 몇 십년간 

주창해 온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그간 

무역․투자자유화를 통해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는 WTO와 IMF, 그리고 World Bank등 기구에 의해 설정되어 

왔는데 이들은 모두 개도국이 세계경제에의 편입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토

록 유인하 다. 개도국들은 수출지향적 경제성장, 외국직접투자 개방, 자

본시장의 구조조정 등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에 적합한 정책들을 추진하도

록 설득⋅유도되고 때로는 강요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국으로서

는 선진국들이 노동기준을 통해 무역과 투자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는 

이와 배치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 국가들이 결국 자국의 일

부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난한 국가들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려

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다름아니다는 것이다.299)

이에 대해 연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다자간 협정에서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미 지역협정 등을 통해 연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선진국에서의 노동계와 일반 여론에 의한 정치적 압력이 점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자간 국제협정에서 이를 계속 외면하는 것은 미국 등의 공격

297) Krueger, A. B.(1996: 311∼314).

298) 이러한 시각의 일단은 Nyerere(1999) 참조.

299) Langille(1999: 236).



제4장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1

- cxli -

적 일방주의 보호무역조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도 WTO를 통한 자유무역의 신장이 그들의 경

제성장과 사회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Charnovitz는 연계의 역

사를 정리한 그의 논문에서 연계노력은 19세기 이후 긴 역사를 통해서 다

양하고 무분별하게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국제노동기준 준수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반보호무역주의라고 주장하

고 있다.300)

무역은 경제학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국의 현실정치를 배경으로 한 

국제간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

분 개도국들의 경우 자유무역제도의 신장과 선진국 시장접근에 사활을 걸

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실정치적 측면은 보다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 일반 대중 사이에 현실적으로의 보호무역주의

적 환 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제경제학자들이 

그간 몇 세기 동안 자유무역의 이익을 강조해 왔지만, 무역은 단지 임금

수준이 비슷한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반의 인식은 

세월이 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998년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66%는 일반적인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지

지하지만, 저임개도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43%만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01) 1997년도에 실시된 NAFTA와 관련한 여론조사

는 <표 4-8>에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를 지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정치적 배경하에서 최근 미국은 정치적 측면에서 연계문제

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서 인용된 

Bashefski 무역대표부 대사의 발언이 그 예이다.

연계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은 개도국과의 무역을 선진국에서의 노동문

제의 원인으로 돌리려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즉 이러한 선진국

300) Charnovitz(1987: 589∼581).

301) The Economist, "Fifty Years on," 1998.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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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NAFTA와 무역에 관한 미국 여론

NAFTA는 미국에 도움이 되어 왔는가, 해가 되어 왔는가.

- 도움이 됨 : 39%

- 해가 됨 : 39%

- 양쪽 모두임 : 7%

- 모르겠음 : 15% 

미국은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비자들이 

보다 유리한 가격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는가.

- 수입을 제한해야 함 : 67%

- 개방해야 함 : 24%

- 모르겠음 : 9%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되었는가, 아니면 해가 되었는가, 아니면 향이 

없는가.

- 도움이 됨 : 39%

- 해가 됨 : 30%

- 향 없음 : 18%

- 모르겠음 : 13%

자료: Erickson & Mitchell(1998: 161)에서 재인용. 원출처는 LA Times, 1997. 9. 14.

의 노동문제가 대부분 국내요인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개도국으로부

터의 수입을 비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력적이고 편리하며 대중적으로 

이해가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개도국과의 무역이 성난 노

동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게 된 것이며, 이러한 우려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출국으로 등장하면서 선진국․개도국간 무역이 향후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다는 것이다.302)

Krueger는 무역의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국제협상의 場에서는 자

유무역의 장점을 자신 있게 증명하는 경제이론들이 거의 먹혀들지 않아 

왔다고 지적한다. GATT-WTO가 자유무역이론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진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관세인하에 의해 자유무역을 추진

해 온 GATT도 대부분의 경우 관세가 이를 부과하는 국가 자신에 가장 

해로운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국제무역이론과는 달리, 한 국가가 상대

302) Golub(199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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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양허(관세인하)를 얻기 위하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자신도 양허를 

해야한다는 원칙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러한 원칙은 

현실정치적으로는 관세인하를 국내에서 보다 쉽게 받아들여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GATT는 좋은 경제학은 반 하지 못했지만, 좋은 

정치학은 반 하 다는 것이다.303)

무역-노동기준 연계주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이러한 여론

과 노동계의 강경한 요구, 그리고 현재의 미국 정치를 보면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다 하겠다. 현재 미국 정계에는 수입제한론자(공정무역 주장 또

는 일방적 수입제한 주장), 수출촉진론자(외국 수출시장을 열기 위해 수입

제한 위협 또는 관리무역조치 등 주장), 그리고 자유무역주의자 등 세 부

류로 대별되는데, 이들 그룹 대부분이 무역-노동기준 연계주장과 관련하

여 다소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연계를 자유무역의 신장을 위해 지불해야 할 작은 비

용으로 보고 있다. 수입제한론자들은 연계가 국내산업과 노동을 보호하는

데 얼마간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세계전체의 노동기준을 향

상한다는 개념은 일반 대중에 어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하에

서 클린턴 정부하의 미국은 WTO에의 노동기준 연계를 강력히 주장하여 

왔다는 것이다.304)

연계논의에 대한 개도국의 반발은 어찌보면 GATT-WTO에서의 연계

논의를 미국이 주도해 왔다는 점에 의해 증폭되었다고 하겠다. 미국이 그

간의 무역협상과정을 통해 노동기준 향상을 진정 중요한 이슈로 다루었는

지에 대해서는 노동계도 의혹을 제기한다. 시애틀 WTO 각료회의 이전 

사회조항에 관한 ICFTU의 한 내부자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305)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미국 정부가 투자와 같은 친기업적인 이슈들에

서 타국의 양보를 얻기 위해 노동기준을 또 다시 협상의 카드로만 활용함으로

써 시애틀 각료회의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이슈들을 위해 노동계의 관심사

안을 희생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303) Krueger, A. O.(1998a: 56).

304) Erickson & Mitchell(1998: 163).

305) ICFTU(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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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에 정치⋅경제적 이해가 우선하는 사정은 개도국의 경우도 마

찬가지라고 하겠다. 가령 개도국들은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의 논

란과정에서 핵심노동기준과 그를 신장하기 위한 ILO의 역할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ILO의 노동기준 집행․감독기능 강화에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진정 노동기준의 자발적 향상노력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된다.306) 또한 연계논의에 있어 가장 강

경한 반대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ASEAN국가들의 경우 ILO협약 비준실적

이 극히 저조하며,307) 지속적으로 ‘아시아적 가치’를 이유로 기본 인권의 

보편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

만－ILO의 협약 제정과 관련된 문제점들, 예컨데 비준협약에 대한 보고절

차의 과도한 부담, 노동기준의 복잡성, ILO 감독기구의 노동기준 해석상

의 경직성(각국의 특성 무시), 지나치게 많은 협약 제정 등의 문제점을 지

적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대부분은 정치⋅경제적 동기를 배경으로 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되고 있다.308)

연계논의의 정치적 측면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Evans가 분석한 

이 이슈와 관련된 주요 당사자들의 입장과 그 정치적 배경이다.309) 그에 

따르면 선진국의 노동계는 세계화 과정에서 그들의 교섭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옴에 따라 국제기구, 특히 WTO와 같이 현재로서는 가장 향

력 있는 기구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각국의 국내정치과정에서 반 되어 국제협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주도적이며 지속적으로 개혁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특히 민주당 정부하의－은 정치

적으로 당연해 보인다.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인 노동계가 이 문제를 최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경 계의 반대입장은 별로 적극적이

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개도국의 낮은 근로조건

으로부터 수혜를 받고는 있으나 이들에게 있어 노동비용이 총생산비용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핵심노동기준을 도입한다 하더

306) Tsogas(1999: 370).

307) 1999년 말 현재 말레이시아 13개 협약, 태국 12개 협약, 인도네시아 14개 협약 

등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적이다.

308) Cuyvers & Rayp(1998: 38).

309) Evans(199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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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전체적인 이윤에 별 지장이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개도

국의 집권층에게는 당연하게도 전혀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화 추세에 대응해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에게

는 선진국 시장접근을 제약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인도 사활이 걸린 문제

이다. 이들에게 있어 노동기준이나 환경기준과 같은 이슈들은 기본적으

로 이러한 위협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국의 노동권을 신장하

는 것이 그들의 정치⋅사회적 기득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시도가 

자국의 경제성장전략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동시에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연계논의와 관련한 사회적․정치적 이슈들은 연계논의

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러한 보호

무역주의와 관련한 논란은 선진국⋅개도국간의 필연적 대립을 야기하

고 있다. 특히 그간의 자유무역은 주로 개도국보다 선진국들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일반적 인식,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의 세계화가 선

진국․개도국간의 불균형을 확대하고 있다는 배경을 고려한다면 개도

국들의 강경한 반발은 이해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연계이슈의 본질

을 선진국․개도국간의 문제가 아니라 노사간의 문제로 파악한다면 이

러한 대립의 상황은 소모적인 것이라고 하겠으며, 세계화 과정에서 제

기되는 노동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상황이라 하겠다.

5. 제도적 측면의 논의

가. ILO와 WTO

노동기준의 향상을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

도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큰 이견이 존

재한다. 즉 개도국과 대다수 연계에 부정적인 학자들은 기존에 국제노동

기준을 관장하고 있는 ILO로서 충분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

다고 하고, 반면 연계를 주장하는 노동계나 일부 학자들은 ILO는 별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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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으니 현재로서는 가장 향력 있고 각국의 관심이 큰 국제기구라 

할 수 있는 WTO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살펴

본 대로 1996년의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는 격론 끝에 핵심국제노

동기준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도출하고, 이를 위해 ILO를 통해 각국이 노

력키로 하 다. 그러나 노동계나 일부 선진국의 시각에서는 실제 ILO를 

통한 노력, 예컨대 ILO의 감독체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노력에 개도국

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나아가 ILO는 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기 위한 구실로 종종 사용되어 왔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LO는 최근 미얀마에 대한 제재조치

의 도입과 같은 변화가 있지만 종래 기본적으로 임의주의에 기초해 회원

국간 대화, 도덕적 설득, 기술협력에 의한 지원 등을 통해 자발적 노동기

준 향상노력을 조장하는 방식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한 방식

을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WTO는 현재 전세계 대다수 국가가 긴 한 이

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비록 노동기준 등 사회분야와 관련한 새

로운 의무를 추가하여도 회원국으로 남아 있을 경제적 실익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310) 이것이 연계를 주장하는 이들이 WTO를 타깃

으로 삼은 실제 이유가 되겠다.

연계를 주장하는 노동계와 일부 학자들은 세계화에 따른 노동문제의 현

실적 중요성에 비추어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여건상 어느 제

도든지 가장 효율적으로 노동기준의 국제적 향상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면 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Charnovitz는 세계화가 낳고 있는 부작용을 

치유하고 자유무역을 신장하기 위해서도 WTO가 그 산하에 노동기준에 

관한 실무위원회를 두고 다른 국제기구와 공식적인 협조를 통해 이 이슈

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동기준은 무역과 관련된 이

슈가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노동기준이 무역과 관련

된 이슈는 아니나 환경의 문제와 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노동기준은 

무역 이슈라고 주장하 다.311) 

Charnovitz는 1996년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에서의 연계노력이 무산

되자, ILO에 무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있다

310) ILO(1994b: 4).

311) Charnovitz(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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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하면서 무역제재조치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312) 그에 따르면 현

행 ILO헌장하에서도 “ILO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경제적⋅재

정적 요인들을 전부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조치도 그의 

결정과 권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조항313)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요인

의 하나로 무역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하나 역사적으로 

볼 때 1957년 강제노동철폐 협약(제105호) 제정작업시 무역제재조치도 고

려하 다는 점도 이러한 근거의 하나로 지적한다. 즉 당시 강제노동에 의

한 상품의 무역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현실적 적용상의 문제점 때

문에 채택하지 않았을 뿐이며, 당시 ILO 총회에서 누구도 ILO가 이러한 

무역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ILO가 협약에서 위반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약을 제정하여 이를 포함시키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외에도 1922년 당시 국제사법재판소(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에서의 결정을 토대로 ILO의 기능은 제한되어 있

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WTO에서 노동기준을 연계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ILO에서 무역을 규율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Leary도 노동은 무역문제가 아니므로 ILO에서 관장하여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해 지적재산권 문제도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있음에도 무역

과 관련된 일부 사안은 WTO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현실

적인 필요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될 문제로서 ILO와 WTO가 공동으로 

관장해야 할 이슈라고 지적한다.314)

이에 대해 WTO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역제재의 남

용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국제노동기준이 필요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과 

이에 WTO의 체제를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며 필요하

다면 ILO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기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rinivasan은 정책수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 중 

그 목표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는 정책이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

312) Charnovitz(1997: 158∼163). 그는 이러한 해석에 대해 완벽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13) ILO헌장의 부속서(Annex) II-(e). 동 규정은 1944년의 필라델피아선언으로서 이

후 ILO헌장에 추가되었다.

314) Leary(1996: 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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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원칙은 국제경

제행위와 관련한 기구를 창설하고 그 임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GATT와 UNCTAD는 국제무역분야 

전문기구로 창설되었으며, World Bank와 IMF는 각각 장기 발전과 단기 

안정화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다루도록 설계되었고, UPU(만국우

편연합)는 우정과 통신문제를 관장하며, 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도록 설계

된 것이다. 이러한 전문화가 갖는 합리성은 명백한 바, 상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노동기준과 같은 사안을 ILO에 맡겨두지 않고 

WTO에 사회조항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시도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접

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315)

Srinivasan은 또 무역제재와 관련하여서도 무역제재의 성공적 활용사례

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철폐를 위한 제재사례가 자주 언급

되는데, 실제 인종차별정책의 철폐에 있어서 제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

는지 여부나 여타 수많은 무역제재의 실패사례를 자세히 언급할 필요도 

없이 몇몇 전세계 보편적인 기본 원칙이나 기본권의 명백하고 악의적인 

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사용을 공식화하는 것은 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노동기준에 있어서는 그러한 보편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무역제재의 악용가능성 

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강대국이 다자간 행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번

거롭다고 여길 때 약소국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재위협을 가할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슈퍼 301조에 의한 일방

적 위협을 그 예로 들고 있다.316)

이와 관련해 1992년 아동노동에 의한 상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코자 했

던 아동노동방지법안(이를 발기한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Harkin법안이라

고 불림)의 경우는 무역제재의 효과와 부작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법

안은 당시 방 라데시 섬유산업에 만연하고 있던 아동노동에 직접적인 

향을 주어 당시 2만명의 아동노동자가 정리되어 성공적으로 보 다. 하지

만 학교로 갈 수도 없고 다른 일자리도 없는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엄

청난 고통을 야기했고, 이들의 재취업요구 시위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문

315) Srinivasan(1996: 221∼240).

316) Srinivasan(199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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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방 라데시에서의 논란 끝에 결국 미국, 

ILO, UNICEF 등을 포함한 협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정리시한을 연장하

고, 교육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정리를 추진하는 쪽으로 바

뀌게 되었으며, UNICEF가 이들 아동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토록 

한 바 있다.317)

Anderson도 연계를 통한 무역제재조치를 도입하는 것의 문제점을 다음

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318) 즉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단순히 상대적

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기준과 저임금은 당연한 측면

이 있으므로 연계와 같이 이러한 가난으로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무역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노동기준의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

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연계의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조치는 대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무역상의 조치가 노동시장 문제의 근원에 직

접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조치가 무역장벽을 

추가하는 구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연계에 따

른 조치가 본질적으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무역조

치는 보복조치를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세계전체의 무역체계를 후퇴시

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개도국의 시각에서는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어떤 형태든지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적 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장 

우려한다. 전 파키스탄 대통령 Nyerere는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WTO에 

노동기준과 관련한 제재권이 주어질 때 그것이 개도국에 대해서만, 그것

도 일관성 없이 활용될 것으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것

은 자국 고유의 국내정책을 시행하려는 개도국(민주적이든 아니든)에 대

한 또 하나의 채찍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WTO에 주어질 그러한 제재권이 

미국에 의해 쿠바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는 데는 깊은 상상력이 필요치 않

은 반면에, 그러한 권한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대해 사용될 것이라고 

믿기에는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비난한다.319) 다른 한편으로 WTO

는 근본적으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계약관계를 기초로 한 기구

317) Liemt(1998: 97).

318) Anderson(1998: 244∼245).

319) Nyerere(1999: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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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현재까지 집단적인 제재수단은 없으며, 다만 개별국가가 WTO의 승

인하에 보복이나 양허의 철회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 

노동기준을 이에 도입해 노동기준 위반에 대해 집단적 행동을 도입한다면 

이는 전혀 새로운 문제이며 무역체제 전체에도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

다는 지적도 제기된다.320) 

이러한 제도적 측면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ILO는 정치⋅사회

적 기구이며 WTO는 경제기구라는 점이다. 제3장에서 검토되었듯이 역사

적 현실은 세계전체의 경제․사회에 향을 미치는 핵심적 사안들은 대부

분 경제기구를 통해 결정되어 왔고, 정치⋅사회적 기구는 이러한 세계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 다. 또 한 가지 오늘날의 세계

화는 경제통합이 사회에 미치는 향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연계

를 주장하는 이들이 ILO가 아닌 WTO에서 이 이슈를 다룰 것을 주장한 

데는 이러한 현실이 배경이라 하겠다. WTO가 현실적으로 국제적 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채찍’이 있다는 점 외에도 세계화 시대의 노동문제

가 더 이상 이러한 정치⋅사회적 기구에서만 다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나. 구체적 연계방안에 관한 논의

GATT-WTO협정은 60개의 협정과 각국의 스케줄을 포함한 30,000페이

지에 달하는 방대한 협정이나, 이러한 협정의 근간에는 비차별주의

(Nondiscrimination) 원칙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GATT의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 : MFN)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의해 구현된다. 최혜국대우는 회원국이 일반적으로 무역상대국에 대해 차

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어느 한 상대국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이를 모든 회원국에 대해 똑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래 GATT협정의 제1조(WTO협정으로 승계됨)에 규정되었고, WTO하

에서도 서비스 협정(GATS) 제2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제

4조에 규정되어 WTO에서 관장하는 3가지 주요 분야를 망라하여 적용되

고 있다. 내국민대우는 일단 국경을 넘어온 수입상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320) Raghavan(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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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차별없이 대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와 저작권, 특허

권 등에도 적용된다. 이도 최혜국대우와 마찬가지로 종래 GATT의 제3조, 

GATS의 제17조, TRIPS의 제3조에 규정되어 주요 분야에 망라되어 적용

된다.321)

이러한 WTO협정은 근본적으로 무역조치를 다른 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예컨대 노동기준을 이유로－을 금지한다. 그

러나 이러한 일반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GATT협정 제20조의 규정이 그

것으로 이에는 환경과 노동기준과 관련된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인

간, 동식물의 생명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죄수노동에 의한 

상품과 관계되거나,’ 또는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계되는’ 

경우에 한해 “유사한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맹국들에 대해 자의적이

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적 수단이나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위장된 수단으

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하에” 무역제한조치를 허용하고 있다.322) 

연계문제에 대해 선진국⋅개도국간에 시각이 대립됨에 따라 구체적인 

연계수단에 대한 논의와 검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왔으나, 일부에

서 연계의 가능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은 

ICFTU의 제안과 앞 장에서 간략히 소개된 바와 같이 1994년 논의초기에 

ILO사무국에서 검토한 대안이 그것이다. 무역-노동기준 연계주장을 선도

하고 있는 ICFTU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핵심노동기준의 추출, WTO와 

ILO 협조를 통한 구체적인 연계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여 왔는데, 지난해 

말 시애틀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ICFTU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그 

연계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323)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삽입하기 위한 ICFTU의 구상은 ILO와 WTO

가 공조하는 것으로 이는 이 분야에 있어 기존의 전문적인 국제기구이며 

UN체제하에 유일한 삼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ILO의 전문성을 활용하자

는 것이다. ILO 및 WTO 두 기구 모두 합의제에 의해 운 된다는 점에서 

비록 의사결정이 늦기는 해도 그 결정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는 점이 연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장점이다. 연계의 대상이 될 노동기준, 

321) WTO(1999d: 5∼6).

322) Anderson(1998: 246∼247).

323) ICFTU(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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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회조항의 대상은 1998년 ILO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자기본권선언

이 모든 ILO회원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금지,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차별의 철폐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들이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 ICFTU는 이 선언의 후속조치체제에 따라 

ILO가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이러한 기본적인 

노동권의 적용상황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년 순차적으로 

이 중 한 가지 노동권에 대한 세계보고서(Global Report)를 내게 되어 있

는 바, 이 보고서가 WTO와 ILO가 사회조항에 관해 협력하는데 좋은 기

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ILO에서의 기본권 선언 후속조치

에 추가하여 WTO에서는 핵심노동기준 준수에 대한 ILO의 권고를 계속 

무시하는 국가들에 대한 조치와 그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WTO 및 ILO 합동자문기구324)를 설립해서 노동기준 관련사안의 집

행을 관장하게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기구의 기능은 개별국가들

이 정해진 핵심노동기준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정당한 제소가 있는 경우 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야는 이미 ILO

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합동기구의 ILO팀에서 책임을 맡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ICFTU는 자문기구의 

검토결과 의무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할 경

우 기술협력사업과 기타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토록 하며, 대상국 정

부에 대해서는 이의 개선에 필요한 기간(예컨데 2년)을 두어 개선토록 하

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해당국이 기준

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ILO와 협조하지 않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등의 

결과를 보여줄 것인 바, 마지막의 경우 필요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ICFTU는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절차에는 효과

적인 다자간 시스템에 필요한 투명성, 예측가능성,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WTO는 특정 국가가 위반을 지속함에 따라 단

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하

324) 참고로 이는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시애틀 WTO 각료회의에서 미국

이 제안한 바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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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가벼운 제재에서부터 최종적 수단으로서 무역제재조치까지 포함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절차의 정비를 위해 WTO는 1994년 마라케

시 각료회의에서 설치한 ‘무역과 환경위원회’의 예와 같이 ‘무역과 핵심노

동기준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정책 검토절차(TPRM)나 분쟁조

정절차 등에 있어서 ILO의 협력을 촉진할 방안과 WTO의 기존제도 속에 

어떻게 핵심노동기준을 끌어들일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ILO사무국은 1994년 연계논의 초

기에 연계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존 GATT-WTO협정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사장되어 왔는 바,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연계와 관련하여 어디에서도 제대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ILO사무국의 검토 및 제안은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관한 검토로서 현재로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ILO사무국은 WTO협정의 주요 부분을 개정하여 사회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 협정규정을 활용하여 이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① 보조금관련 규정(GATT 제16조)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결사의 자유 제한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으로 낮은 노동기준을 

보조금의 하나로 간주하는 방안, ② 위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비차별주의

에 대한 일반적 예외조항(GATT 제20조)을 확대하여 기본 인권에 관계되

는 핵심노동기준도 예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③ 무효 및 훼손관련 조

항(GATT 제23조)의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즉 동 조항은 어느 가맹국이 

타가맹국의 협정․의무 위반으로 자신의 협정에 따른 혜택이 무효화 또는 

훼손되었다고 여길 때 이에 대해 전체 가맹국이나 UN경제사회이사회 또

는 여타 필요적절한 국제기구에 조사와 권고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심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국들은 위반국에 대해 협정에 따른 의

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과 

같이 세 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 다.325)

ILO사무국은 이상의 대안에 관한 검토의견에서 앞의 두 가지 대안은 

325) ILO(1994b: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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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어느 한 회원국의 일방적․자의적 판단과 조치를 가능케 한다

는 점에서 사회조항을 보호무역주의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바람직

하지 않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도적으로 ‘적절한 국제기구’로

서 ILO가 개입할 수 있는 제23조의 활용을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

하 다.

이러한 구체적인 GATT-WTO규정과 관련한 검토는 연계논의의 교착

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는데, 이에 관해 검토한 몇몇 학자들은 대체

로 ILO사무국의 견해와 달리 제20조의 일반 예외조항을 활용하는 것이 

동 조항의 성격상 가장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데 Leary는 제20

조가 다양한 사회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준

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추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주장한다. 다만 

ILO사무국의 우려와 같이 일방적인 남용의 우려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

므로 제20조에 핵심노동기준 관련규정을 삽입한다면 구체적 기준으로서의 

ILO협약과 그 해석․적용을 감독할 기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다음 절차로 WTO의 위원회가 어느 회원국의 예

외적용 요청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326) Cuyvers와 Rayp도 연계의 가능한 대안의 하나로 GATT 제20

조를 개정해 ‘핵심국제노동기준을 충분히 준수하지 않는 국가’도 예외적인 

무역제한조치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이의 현실

적 적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핵심노동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계량적 지표

를 마련할 것을 제기한 바 있다.327) 

이에 부정적인 Maskus는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제20조 규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규정이 대단히 보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실제 

이 규정을 통해 예외적 조치를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을 보다 탄력적으로 개정하여 무역제재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일방적 제재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최저노동기준 또는 핵심노동기준의 정의, 구체적인 위반의 수준, 

허용가능한 무역제재의 형태 및 수준 등에 관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 어쨌거나 결사의 자유와 같은 노동기준을 다룰 경우 

326) Leary(1996: 204∼205).

327) Cuyvers & Rayp(199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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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그간의 무역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오던 데서 벗어나 정치적인 판

단을 해야 하는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이는 그의 철학과 절차에 

잠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28)

328) Maskus(1997: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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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무역-노동기준 문제의 새로운 접근

“The beauty of trade liberalisation is that all countries gain-the 

liberalising country most of all”

(The Economist, 2000. 1. 15.)

“A global economic environments requires a global social response”

(Stewart, 1999.)

이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연계논의와 관련한 역사적․이론적 측면에

서의 검토를 종합하고, 무역과 노동기준과 관련한 현재의 소모적인 논란

의 폐해를 해소하여 자유무역의 이익을 확대함과 동시에 세계화와 관련한 

노동측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1. 최근의 동향 및 전망

1999년 말의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결론없이 산회한 이후 뉴라운드

협상 자체가 현재까지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무역-노동기준 이슈에 있어

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다양한 국제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그에 관한 공감대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 6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후속조

치을 위한 UN 특별총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주장은 계속되었고, 특별한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무역-노동기준 연계는 그들이 추구하는 노동기준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하나라고 하겠다. 어찌보면 WTO라고 

하는 국제적인 관심이 가장 높은 기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그들의 전략

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연대를 통한 근로조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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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조합의 전통적이며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때 어쨌든 국제적 공동

노력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은 세계화의 부정적 

향을 배경으로 강도를 더해 갈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329) 

미국은 2000년 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노동계를 의식해 시애

틀 각료회의에서의 뉴라운드 출범을 포기할 만큼 노동기준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었으나 대통령의 임기말에 처해 있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주요 

정책이 추진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노동계와 

소외계층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이슈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전후에 민주당 정부가 주요 무역관련 현

안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공화당과의 협조 속에 무역정책을 추진하 다는 

점과 일반 여론의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드러났듯이 세계화의 부정적 향과 열악한 노동상

황에 대한 비난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점은 미국이 향후 어떤 형태로든지, 

즉 지역협정이나 일방적 무역정책에서의 노동기준 연계강화나 다자간 무

역협정에서의 연계노력 등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또한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는 현실적으로 스

스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 국가에서 가장 강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통적 제조업에서의 미국의 경쟁력 약화는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도 뉴라운드협상

이 시작된다고 할 때, 미국이 노동기준 이슈를 전체적인 협상전략의 일환

으로서, 개도국과의 협상에 있어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무역-노동

기준 연계에 대한 개도국의 극심한 반발을 토대로 싱가포르 WTO 각료선

언 수준의 결론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졌다고 보여진다. 특히 대다수 유럽

329) Haworth & Hughes(1997: 192∼193)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략가들 스스로도 

WTO에 노동기준 집행을 위한 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전략은 논란을 계속 제기하면서 국제노동기준

의 효과적 확립을 위한 다른 길을 마련함에 있어 WTO 안을 하나의 협상의 지

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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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은 EU를 통한 지역통합과정에서의 노동정책 등 사회정책 통합이 

현안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이러한 회원국들의 상황에 기초하여 WTO는 1996년 싱가포르 각료선

언에서의 노동기준에 관한 입장이 현재까지 이 이슈에 관한 유일한 결론

이므로, 그에 따라 노동기준은 ILO의 소관사항이고 WTO로서는 노동기준

에 관한 한 어떠한 위원회나 작업반도 없이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적인 입장이다. ILO는 1998년 노동자기본권선언에서의 핵심노동기준 준수

에 대한 전회원국의 공약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

한 활동은 선언에서 못박은 바에 따라 주로 기술협력사업을 통해 회원국

의 비준과 준수를 지원하는 종래의 접근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다. 2000년 6월 미얀마의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최초로 ILO헌장상의 제재

규정을 활용하여 UN차원의 제재를 모색하고 있으나, 미얀마의 강제노동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인 사례이고,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ILO

회원국간에 공감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조치가 계속될 수 있

는지는 의문스럽다 하겠다. 한편 UNCTAD의 금년 2월 제10차 총회는 불

평등의 확대 등 세계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향의 측면을 부각시켰

으며, UNDP도 지난해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등 UN사회개발관련 기구들

의 노동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계논의가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으로 진전되어, 가령 WTO협정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노동기준이 포함되

는 것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겠다. 그렇다면 연계

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국제적 합의가 싱가포르 WTO 각료선언

에서와 같이 핵심노동기준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이의 관

장은 WTO가 아닌 ILO에서 관장하여야 한다는 것인 바, ILO에서의 보다 

적극적․강행적인 노동기준 집행은 개도국과 사용자그룹 등의 지속적인 

반발에 따라 한계가 있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요

한 점은 이 이슈에 관해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WTO의 현재 활동과 장래에도 부정적인 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자유무역의 신장 자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계주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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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란 속에 선진국에서의 국내정치적 압력이 점증하는 점에 비추어 지

역협정․양자협정과 일방적 무역조치 등에서 노동기준이 자의적으로 활용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긴장을 확대시키고, 남북간 이해대

립과 분리를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앞서 검토한 세계화가 야기하는 노동

에의 부정적 향이 점점 악화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소모적 논란과 무대응은 세계전체의 안녕과 발전을 저해한다 하겠다. 

어쨌거나 무역-노동기준 연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조만간에 이

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연계주장의 배경에 자리잡은 본질적인 사회

문제, 노사문제의 성격에 비추어 일시적 논란으로 사라질 이슈는 아니라

고 하겠으며,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이와 관련한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한편으로는 연계논의의 장래는 개도국들이 보다 가시적인 

노동기준 향상노력을 보이느냐의 여부, 선진국과 개도국 공히 국내적으로 

세계화가 야기한 불평등 등 사회적 부작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여부에 상당부분 좌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각국의 국내적 노력 역시 

세계화가 제기한 새로운 문제들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

다 새로운 접근방식에 의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논점에 대한 재검토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계논의에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과 현실

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노동

계와 경 계, 이론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모델과 신제도주의모델, 그리고 

철학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시각이 반 되어 있는 것이다. 자유무

역이론이 소비자의 이익에 초점을 두고 무역협상과 관련한 현실적인 정치

가 생산자들의 이익을 주로 반 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자 보호의 필요

성이 제기되는 등 실로 다양한 차원의 시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점들은 연계와 관련한 국제적인 협상과 학자들간의 논쟁이 모

두 겉도는 실제적 이유라 하겠다.

연계와 관련된 논란과정에 있어서의 각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을 검토

해 보면 종래의 일반적 인식과 상충하는 몇 가지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

다. 그 첫째는 앞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선진국 중에서 왜 미국이 연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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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선도하느냐는 점이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국내노동기준에 관한 한 

유럽선진국에 비해 자유방임적 입장을 견지해와 상대적으로 저기준을 유

지해 온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ILO 및 국제노동기준과 관련하여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또한 무역에 있어서는 자유무역지상주의의 선

도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후 자유무역 확대를 견인하 으며 개도국들에 자

유무역의 이익을 전파하는 데도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미국이 무역

제한이라는 수단까지 동원하여 전세계적으로 노동기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개도국

이 연계에 반대하는 논리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론에 근거해 자유무역을 

보호무역주의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그 핵심의 하나이다. 종래 선진국의 

자유무역 추진에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이론이 이제 개도국이 연계이슈에 

있어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데 이론적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

러 대부분의 신고전주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개도국과 비슷한 목소리로 전

세계적인 노동기준 향상은 ILO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

하는 점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들은 모두 무역과 노동기준의 문제를 ‘무역’의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무역 측면에서의 접근은 무

역협상에 내재하는 국제정치적 측면의 국가간 이해갈등과 대립, 자유무역 

대 보호무역주의간의 논란 등의 측면에 게재되게 되어 노동기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무역의 시각에서 볼 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경제학자들의 자유무역 옹호와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반

대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주장의 배경에는 종래 선진국 사회가 구축해 온 

노동과 자본의 교섭력 균형과 노동보호제도들이 세계화에 따른 경제⋅사

회적 환경변화로 위협받고 있고 그에 따라 불평등의 심화라는 심대한 사

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비록 연계주장의 배경에

는 선진국 노동계를 중심으로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무역주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보편적인 노동

문제의 중요성에 비한다면 사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계논의와 관련한 주류 경제학자들의 부정적 시각은 다음과 같은 

Golub의 결론이 잘 나타내주고 있다.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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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연계주장의 동기들은 오도되었다고 하겠는데, 개도

국의 저임금은 그들의 저생산성을 반 한 것으로서 불공정경쟁이라 할 수 없

으며, 저기준이 무역패턴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없으며, 밑바닥으

로의 경주의 실제 여부도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다양한 

노동기준은 각국의 다양한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이며 무역․투

자자유화와 배치될 이유가 없다. 더구나 국제적인 노동기준 균일화는 개도국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 해가 될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개도국 노동자

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자유무역의 신장을 통해 개도국

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다수 연계에 부정적인 경제학자들도 노동기준 향

상의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으며,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 역사를 토대로 국

제적인 근로조건 향상이 win-win게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무

역제재를 전제로 하는 연계는 보호무역조치가 야기하는 일반적인 부작용

에 더해 그 적용과 관련한 기준의 모호성과 자의적 남용가능성 때문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노동기준 향

상의 필요성, 무역에 따른 이익의 재분배와 관련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

하나 세계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추진할 만큼 심각한 사안

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앞서 인용된 Slaughter와 Swagel의 

언급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우선 연계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현 상황의 문

제점, 즉 일부에서는 경쟁을 이유로 노동기준이 억눌려져 생산성 이하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제도적인 ‘밑바닥으로의 

경주’에 따라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노동에 적정히 분배되지 못

하고 있는 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

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다

수의 노동자가 고통받는 등 세계화가 야기하는 노동의 문제는 이런 시각

이 간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현재의 국제제도로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현실은 세계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심각히 

330) Golub(1997: 37)에서 요약.



162   무역과 국제노동기준

- clxii -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이다. 결국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문제는 경제적인 함의가 있는 정치․

사회적 이슈이며, 이는 결국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만을 다툴 문제가 아니

라 현실적 필요와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선택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3. 세계화와 노동문제의 새로운 접근

앞서 언급한 대로 무역의 관점, 즉 선진국⋅개도국간 관계에서 이 문제

를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국제사회가 대립과 상호 

의심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이 이슈를 노사관계

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게 되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통의 문제에 보다 협

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세계화에 따른 각국간 경쟁

은 남-북간의 경쟁과 관련되기보다 상당부분 남-남간의 경쟁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선진국․개도국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경쟁자체가 되지 않을 것이며, 다국적기업 유치와 관련한 

실제 개도국간의 경쟁－특히 중국과 여타 개도국간－이 이러한 측면을 뒷

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시각하에 연계문제 접근에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

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자유무역이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하고 무역

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에 이로운 것이며, 세계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

는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떠한 국제

적인 노력도 자유무역을 신장하는 방향과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무역의 이익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역의 이

익이 각국내 경제주체간에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급격한 무역자유화와 세

계화의 과정에서 각국 내의 일부계층은 무역이론들이 간주하는 바와 같은 

단순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광범위한 불평등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Feis는 최근까지 되새겨

지는 그의 1927년도 논문에서 고전적인 경제이론과 달리 근로조건의 개선

은 국제적으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이론적 산물이 아니라 현

실적인 필요에 대한 경험적 산물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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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국가들 내에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던 이들은 경험을 통

해 자국에서만 독자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타국들이 그에 따라 

경쟁력에 있어서 반사적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을 인식하게 되었다.……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것이 ILO 창설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정통 경제이론은 무역과 경쟁이 참여하는 모든 국가의 복리를 증진시키

고, 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모든 국가가 이

익을 누리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한시적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위와 같은 인식은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 적응하는데 사회

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장시간이 소요되고 고통스럽다는데서 비롯된다

는 것이다. 경제이론이 소비자 전체의 복리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이러

한 인식은 노동자들의 입장에 주로 초점을 두고, 국제경쟁에 따라 야기되

는 특정부문의 산업해체,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

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이다.332)

 ILO 창설 초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지적은 오늘날의 상황에

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오히려 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포

함하는 현재의 세계화 과정은 상품무역만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무역이론

이 가르치는 바보다 훨씬 큰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오늘날

은 이러한 무역과 투자자유화가 야기하는 사회적 향에 대해 보다 적극

적인 국제적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다.  

Feis는 자유무역과 경쟁에 주는 효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경쟁

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것은 첫째, 근로조건의 전반적 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 즉 각국이 

공히 각자의 산업의 생산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 둘째, 산업의 생산성이 유사한 국가들간에 실질

적으로 균등한 최저노동기준을 유지하는 것, 셋째, 밑바닥으로의 경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조건이 가장 취약한 국가에 대해 위와 같은 수준으

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지적하

고 있다.333) 여기서 “각국이 생산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근로

331) Feis(1994: 35).

332) Feis(1994: 35∼37).



164   무역과 국제노동기준

- clxiv -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연계논의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추진하여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보

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연구․검토가 요청된다고 본다. 

이렇게 자유무역의 이익을 지키면서 그 부작용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대전제에 추가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할 점은 앞 장에

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계화가 노⋅사⋅정 등 핵심주체간의 힘의 분배

에 미친 불균형적 효과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선

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한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공통적인 

과제라는 것이 되겠다. 이는 국제적 사회정책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다. 

종래 각국 정부는 그 역사적 발전단계와 이념지향에 따라 노동과 자본

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해 적절하게 균형을 지켜왔다. 선진국의 경우 산

업혁명 이후 한편으로는 노동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입법에 의해 자본과 노동간의 교섭력 불균형에서 파생하

는 사회문제를 시정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하에서 각국 

정부의 이러한 관리능력은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자본이동의 자유화에 

따라 이렇게 구축된 노사간의 교섭력 균형은 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무역․투자자유화가 야기

하는 사회문제에 추가하여 더욱 심각한 노동에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

며, 선진국․개도국을 막론한 전세계적인 소득불평등 심화, 고용불안정 등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화된 경제, 일부 생산요소의 이동확대－노동과 정부 제외

－로 특징지워지는 오늘날의 세계에서의 자연적인 귀결은 노동정책에 있

어서도 국제적 시장을 창출하는 것,”334) 즉 초국가단위에서의 노동규제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하겠으며, 특히 무역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기

업이라는 측면에서 다국적기업을 주로 한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

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규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주권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앞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오히

려 다국적기업에 의해 훼손된 각국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는 측면도 있는 

333) Feis(1994: 46∼47).

334) Langille(199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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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세계화가 야기하고 있는 불평등 심화에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Williamson

은 19세기 말의 세계화 과정에 있어서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 이 

시기의 불평등 확대－오늘날과 유사한－가 1913년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

간 동안의 반세계화, 각국의 정치․사회적 혼란 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분

석하면서 현재의 세계가 이러한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

다.335) Rodrik도 국제사회가 세계화의 사회적 향에 대해 외면할 때 자

유무역에 대한 정치적 반발과 경제통합이 야기하는 사회해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336)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제도적 대응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짐에 따

라 많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 왔는 바, 노동분야는 더욱 그러한 지체

의 경향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대처는 반세계

화의 분위기를 예방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효율성 제고

에도 기여한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와 인식하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적 노동정

책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인지 개괄적으로 검토해 본다.

◈ 다자주의(ILO, WTO)

우선 어떤 형태이든 다자간의 場에서 노동기준 향상과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이슈가 세계화와 경쟁이 

세계각국에 공통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향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며, 아울러 일방적 무역조치 또는 양자간 무역협정 등에서 노동기

준이 제기될 때의 문제점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국제적인 

정치적․경제적 힘의 불균형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한다면 국제적인 

규범의 틀이나 다자간 협상은 어쨌거나 강대국과의 양자간 협의나 강대국

의 일방적 조치 등에 비해 개도국으로서는 유리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

다. 오히려 강대국, 예컨대 미국의 경우 개별적 행동으로의 유혹이 더 많

335) Williamson(1996: 2).

336) Rodrik(199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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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당연할 것이며, 노동기준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강대국이 이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준들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 이슈를 다자주의에 의해 접근한다 함은 세계적인 규율을 관장할 세

계정부가 없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인 ILO와 

WTO에 의해 이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ILO냐 WTO냐의 논란과 관

련하여 드러나는 아이러니는 노동계와 노동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들은 이 이슈에 WTO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이들은 이 문제는 전적으로 ILO에서 관장하여야 하고 WTO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일견 이상스럽게 보이기도 하나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즉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이들은 그간 세계전체의 역학구조상 노동문제가 중요

하게 다루어지지 않았고, ILO에 대해서도 립서비스 이상의 힘을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역사적․현실적인 ILO의 한계에 근거하여 보다 힘있고 세

계전체가 관심있는 기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반

대입장의 이슈는 ILO에서 계속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은 어찌보면 계속 

주변의 문제로 머무르게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여기서 지적하

고자 하는 핵심은 이 이슈는 ILO도 다루고 WTO도 다루며, 가능한 여타 

국제경제기구들도 노동기준과 관련한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ILO가 창설된 본래의 이유가 국제적 공동노력에 의한 노동기준의 향상

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제도개선이나 기능강화를 통해 우선적

으로 ILO를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국제노동기준 신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앞의 역사적 고찰부분에서 검토했듯이 ILO의 창립은 현

재와 유사한 상황이던 19세기 말의 국제경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압력

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는데, 오늘날의 상황은 그 이상의 새로운 압력과 

과제를 ILO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Charnovitz가 제시한 바와 같이 ILO에서 무역제재를 다루자는 

견해는 결국 회원국 전체의 의지에 달려 있겠으나 현재의 여건상은 가능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은 ILO가 

매우 정치적인 기구라는 점이다. 종래 냉전시대의 ILO는 동서 양진 의 

체제경쟁과 관련한 갈등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는 1970년대 후반 미국이 



제5장 무역-노동기준 문제의 새로운 접근  167

- clxvii -

ILO를 탈퇴하 다가 재가입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정치성으로 

인해 여기서 제재문제를 다룬다면 정치적․자의적 결정을 초래할 가능성

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선적으로 ILO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는 국제노동기준, 즉 

협약에 대한 재검토로 여겨진다. 현재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과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 등 4개 분야의 8개 협약을 핵심노동기준이

라 하여 그 보편적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공감대는 선언적 의미의 노력규정

에 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보다 강행적인 협약준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적 합의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노동기준 관련협약을 재검토한다면, 개도국의 관심사안인 노

동력의 국경간 이동확대 문제나 외국노동자 대우문제 등도 그 대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지난 무역과 노동기준 연

계에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개도국 대표의 발언에서도 언급된 바 있으

며,337) 일부 개도국 학자들도 상품․서비스․자본․기술 등의 이동에 병

행하여 노동력 이동문제도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338) 노동력 이동문제는 보다 복잡한 사회적 문제이기는 하나,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급격히 진전되어온 오늘날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검

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ILO는 노동관련 전문기구로서 그 전문성을 바

탕으로 WTO 등 국제경제기구 등과 보다 긴 하게 협조하여 이러한 현안

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 해소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ILO와 

여타 다양한 국제경제기구들에서 노동기준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종래 

제기되어온 국제기구 정책간의 긴장문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종래 ILO가 노동기준 향상을 추진해 온데 반해,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

램들은 그러한 노동기준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난받기도 했는데, 

국제기구간 협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WTO에의 사회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ICFTU의 사무총장 Jordan은 다

337) 예컨대 1998. 6. 18. ILO총회의 노동자기본권선언 채택을 위한 회의에서 이집트 

인력부장관은 외국노동자의 권리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338) Nayyar(199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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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339)

“우리는 세계가 핵심노동기준의 준수를 공약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문

제는 현재 세계정부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WTO가 그에 

가장 가까운 기구라고 생각한다.”

WTO와 그 사무국은 종래 사회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무역제재를 도입

하는데 대해 대체로 명확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그것은 UN과 ILO 등의 

활동과는 거리를 두기를 바라고 사회조항과 같은데 개입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340)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WTO가 ILO와 

협조하여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안에 관심을 보일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WTO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지난 시애틀 각료회

의에서의 EU의 제안이라고 판단된다. WTO 내가 아니라 밖에 ILO와 

WTO 공동의 상설포럼을 만들자는 방안은 무리도 없으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EU와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리고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과제는 앞서 필요성이 제기된 다국적기

업에 대한 규제 문제이다. 현행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임의

적이고 또 다국적기업들의 母國들이 대부분인 OECD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보다 전향적으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추진한다고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노동기준과 근로조건 향상에는 비

용부담이 수반되는데, 개도국의 재정적 한계와 선진국도 개도국의 근로조

건 개선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의 국제적 공유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EU에서의 경험이 좋은 교훈이 될 것인

데, 특히 근로조건의 차이가 현격한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를 포괄하여 전

세계적으로 노동기준 신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하다

339) The Economist, Brothers up in Arms, 1998. 10. 3.

340) Haworth & Hughes(1997: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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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Castro의 제안은 검토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는 무역자유화와 핵심노동권의 신장은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과제이며, 

강요가 아니라 협력에 의해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ILO 주도와 여타 무역․사회개

발 등에 관한 기구의 협조하에 제정하고, 이에는 각국의 발전단계를 고려

하여 노동기준 향상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제사회가 공유할 것을 제안하

다.341) 그는 이러한 협약이 개도국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사회적 비용

에 관한 재정적 방안, 기술협력을 위한 방안, 노동기준의 사회적 외부효과

를 내부화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확산 등 다양한 

측면과 함께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역제재조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규제대상의 전환(정부에서 기업으로)

다음은 현재의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이 정부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

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환경의 변화는 이제 기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하겠다. 무역-투자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간의 노동규제와 노동법의 발전단계도 그렇

다 하겠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세계적 규제(Global Governance)의 필요

성의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종래 국가단위 또는 EU와 같이 지역

단위에서 규제해 오던 방법을 이제 범위를 넓혀 세계로 확대한다는 측면

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데 Portes는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342)

“그 핵심적인 향후 추진방향은 노동기준을 국가가 아니라 기업에 대해 적용

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개도국들이 기본노동권 억압을 통해 저임금을 유

지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렇게 노

동권을 보편적으로 전세계의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또한 이 이슈와 관련한 현

재의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341) Castro(1995: 14∼16).

342) Portes(1994: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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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essing도 다국적기업의 사익을 국제적 공익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구속력있는 다국

적기업에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343) 이러한 기업

에 대한 직접적인 국제적 규제방안은 이미 1970년대에 국제사회에서 논의

된 바 있다. 1973년 칠레에서의 군사 쿠데타에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개입

한 사례와 관련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UN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었는 바 당시는 현실적․법률적으로 가능

하지 않다고 결론지어졌다. 즉 다국적기업들의 격렬한 반발과 이들 다국

적기업들의 모국인 OECD국가 전체가 반대하여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가 

없었으며, UN에서의 협정 규정 검토결과 각국에 구속력을 부여하면서 동

시에 다국적기업에도 구속력을 부여하는 협정은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344)

이 문제에 관한 검토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

토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광범위한 작업이라 하겠으나, 이 또한 결국 

국제사회의 현실적 필요와 정치적 의지에 따를 사안이라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WTO 같은 기구에서 이

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점은 다국적기업

이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제성장이나 세계경제의 성장․발전에 미치

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시키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명확하다 하겠다.

◈ 지역적 노력

다자간 노력이나 세계적 규제가 보다 장기간을 요구하는 과제라는 측면

에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역 

연대, 특히 지역무역협정 등에서 국제적 노동기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

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협정에서 노동기준을 다루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방안이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역협정은 현재 연계논란에서와 

343) Dessing(1997: 51).

344) Tapiola(199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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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진국⋅개도국간의 격렬한 이해대립 없이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쉽고, 또한 ASEAN․EU 등 다양한 현행 지역협정들이 

무역에서 환경, 사회정책, 방위 등 광범위한 이슈들로 주제를 확대하는 

경향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ASEAN국가의 경우 연계이슈에 있어 가장 강경한 반대그룹으로 

지목되면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준수의지도 없는 것으로 비난받기도 하

는데, 그 역내에서 노동기준 향상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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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무역-노동기준 연계논

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

았다. 이는 이 이슈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는 우선 연계논의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며, 또한 연계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논의상황이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같은 근본적인 이슈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

러한 기초적인 연구를 토대로 보다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과 정책담당자

들이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연계와 관련한 논점이 우리나라의 정책전반에 

주는 함의와 몇 가지 핵심적인 대응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연계논의가 주는 함의

이상 검토해 온 국제사회에서의 무역-노동기준 연계문제와 관련한 이

론적 논점은 그 자체로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고 판

단된다.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향을 가

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를 우리의 국가발전전

략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세계화가 주는 과실

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국가이기도 하면서 그 부정적 향도 가장 직접적

으로 경험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인정하

는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 다. 연계논의와 관련된 다수의 외국 연구들도 

한국을 무역주도의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사회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대표

적인 국가로 지목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연계논의와 관련하여 자유무역

과 경제성장이 근로조건과 노동기준의 향상을 결과한 가장 대표적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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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제4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계화의 부

정적 향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하겠다. 최근 외환위기와 관

련하여 겪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은 앞서 논의한 세계화의 향과 긴

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세계화가 대다수의 국가에 미치고 있는 노

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향은 상당부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세계화에 따른 경쟁이 각국 정부에 미치고 있는 향에 

있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계주장이 제기

된 배경과 관련한 논의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나아가 이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우리의 현

실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제4장에서 노동기준의 의미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검토하면서 현

재의 주류의 시각인 신자유주의적 시각과 다른 시각들을 비교․검토하

는데, 이러한 근본적 시각과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우리의 길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와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세계화의 부정적 향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고 각국과 국제사회의 보

다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제기한 Rodrik은 그 연구의 결론에서 세계

화와 관련한 모두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345) 이러한 지

적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21세기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광범위한 과제는 시장과 사회간에 새로

운 균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협조라는 사회적 토대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사적 기업가정신의 창의적 에너지를 계속 진작시키는 것이다.”

2. 핵심노동기준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2000년 8월 현재 총 11개의 ILO협약을 비준하 고, 그 중 3

개는 핵심노동기준 관련협약이다. 제3장에서 검토한 대로 현재 ILO회원국 

평균비준건수가 39건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비준상황은 우리의 

345) Rodrik(1997: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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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가입이 1991년에야 이루어졌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국

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나 ILO이사국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ILO의 핵심기능이 ILO협약의 제정과 제정된 협약의 범세

계적 준수노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정부의 ILO에 대한 관심

과 정치적 의지는 협약 비준실적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약 비준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역-노동기준 연계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

은 소위 핵심노동기준이라 칭해지는 4개 분야 8개 협약이다.346) 앞서 살

펴본 대로 장래에 어떤 형식으로든 연계가 추진된다면 이 협약들이 그 기

준이 될 것이며, 어쨌거나 현재 국제사회가 이를 기본 노동권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국제협정이나 협상과정

에서 이러한 기준이 제기되고 활용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현재 핵심노동기준 관련 8개 협약 중 3개만 비준하고 있는

데, 이는 이들 협약의 대부분이 140개국 이상의 비준실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매우 저조한 비준실적이라 하겠다. 4개 분야의 8개 협

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차별 금지에 관한 2개 협약(제100호 동

일보수 협약, 제111호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협약)과 아동노

동에 관한 1개 협약(제138호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등 3개 협약이다. 

노동부 담당자에 따르면 이외에 역시 아동노동에 관한 또 하나의 협약(제

182호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은 비준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현재 비준을 위해 필요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

다. 그렇다면 남는 핵심협약은 강제노동에 관한 2개 협약(제29호 강제노

동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관

한 2개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이 되겠는데, 앞의 강제노동관련 협약은 상대적으로 협

약의 요건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결사의 자유관련 협약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ILO의 권고대상이 되는 등 협약상의 기준과 적지 않

은 차이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강제노동관련 협약을 살펴보면, 우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346) 그 구체적인 내용 및 비준실적 등은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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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에 제정된 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즉각적인 철폐(병역이

나 전쟁, 천재지변 등 비상시는 예외)를 내용으로 하는데, 1999년 말 현재 

거의 대다수 ILO회원국인 151개국이 비준한 협약이다. 이미 검토된 바와 

같이 죄수노동 등 강제노동 금지는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무역제한조치 

등에 원용된 노동기준이다. 현재 우리의 법령․제도 중 이 협약내용과 배

치되는 점은 병역법에 의거한 공익근무요원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가 개

인 의사와 관련 없이－즉 지원제가 아니라 징집제로 운 －공익근무에 종

사하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공익근무제도에 있

어 대상자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제105호 강제노동철폐 협약은 1957년 제정되었고, 정치적인 압력이나 

교육의 수단, 정치적․이념적 견해의 자유로운 표출에 대한 제재의 수단, 

노동력 동원이나 교화 또는 파업참가에 대한 징벌의 수단, 차별적 조치 

등 모든 목적․형태의 강제노동의 철폐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1999년 말 현재 145개국에서 비준한 협약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협약 제정당시에는 협약 내용에 무역제재조치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하 으나 현실적인 적용문제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신앙범이나 파업참가자에 대해 강제적 노역을 수반하는 징역형

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음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강제노동관련 

협약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협약상의 기준과의 차이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1948년 제정되어 

현재 127개국이 비준하 는데,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자주적인 단체를 구

성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렇게 구성된 단체들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1949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145개국이 비준하 는

데,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의 배제, 노사단체를 상호 간섭으로부

터 보호, 단체교섭 신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들 결사의 자유관련 협약은 ILO의 최우선적인 기본 원칙

으로 간주되어 결사의 자유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를 두어 협약 미비준국

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감독절차를 두고 있는 기본적인 협약이다. 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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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향과 관련한 경제학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사의 자유는 ILO 설립의 기본 

취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권리가 노동자의 모든 여타 권리와 근로조

건 향상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그 최우선적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것이다.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은 워낙 광범위하여 선진국에서도 지금까지 끊

임없이 위반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이들 협약과 관련하여

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최근의 ILO 결

사의 자유위원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내용을 보면 잘 나타나 있

다. 2000년 3월 ILO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정건에 대한 중간보고서가 그것인데, 여기서 동 위원회는 민주

노총, 자동차노련, 금속노련과 ICFTU 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차례의 진정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에 잠정 권

고하고 있다.347)

- 1999년 1월부터 특정부문 공무원에 대해 (직장협의회 형식으로) 제한

적으로 결사의 권리가 일부 인정되었는 바, 이를 결사의 자유 원칙(군

인․경찰 등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인정하여야 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모든 대상 공무원에게 확대할 것과 이들 공무원에 대해 가능한 최

단기간 내에 노조설립과 이에 가입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허용을 위한 과정을 단축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인 단체교섭체제를 신속히 마련하며, 이에 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동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단체교섭과 노동쟁위에 개입하는 제3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토록 되

어 있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제40조와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

칙을 규정한 동법 제89조 제1항을 폐기할 것을 요청함.

- 위법 제71조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개정하여 단체행동권이 엄 한 

의미의 필수사업에서만 제한되도록 할 것을 요청함. 

-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 개입의 

347) ILO, 277th Governing Body Document, GB.277/9/1, Geneva, Marc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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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법 제24조 제2항을 폐기할 것과 이

와 관련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동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당해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니

면 노조간부가 될 수 없도록 한 위법 제2조 제4항과 제23조 제1항을 

폐기할 것을 요청함.

- 이러한 권고내용과 관련한 노사정위원회나 국회의 논의결과를 동 위원

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동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검토되고 해소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추후 

이 권고와 관련한 조치에 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

청함.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러한 법률적 측면 외에 경제⋅사회적 이슈에 관

한 파업이나 동정파업 등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대다수 

노조원들의 구속사유가 되고 있는 ‘업무방해’에 관한 정확한 개념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노동조합의 적법한 활동과 관련한 체포․구금문제, 여타 

노동조합 간부들의 구속사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와 관련한 정

부의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348) 결국 요약하면 결사의 자유관련 협약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 등 단결권 보장 문제, 단체행동권에 대

한 일부 제한 문제 등이 법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파업노동자나 노동조합 간부 등의 사법처리와 관련하여 ILO의 기준이나 

선진국의 관행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겠다. 

요컨대 현재 연계논의와 관련 국제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핵

심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와 결사의 자유에 관련

된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강제노동의 경우 이것이 문제시되

는 개도국들의 심각한 강제노동 실태나 미국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결사

348)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전 민주노총 위원장 권 길에 대한 訴가 취하될 것을 강

력히 희망하 음에도 계속 재판에 계류중인 점에 유감을 표명하거나, 공무원 이

승찬의 즉각적인 복직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

청하 으며, 삼미특수강 노동자 182명의 창원특수강으로의 복직 등 개별 사안이

나 사법절차와 관련하여서도 필요한 권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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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단체교섭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ILO 기준과의 차이점이 제기

되고, 실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로부터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로서는 핵심노동기준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과제라 하겠다.

3. 연계논의에 대한 대응방향

연계논의가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것이 우

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향과 그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겠다. 또한 현실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년 내에 

노동기준을 근거로 WTO를 통한 무역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연계논의, 구체적으로 WTO의 뉴라

운드 출범과 관련한 이슈의 하나로서 노동기준과 무역의 연계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연계논의를 현실적인 각국간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까지의 논의상황이나 그 배경을 면 히 검토해 보면, 이러한 다자

간 협정에서 주도국들이 주로 겨냥하는 타깃이 있다고 전제할 때, 우리나

라가 그 우선적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점이다. ICFTU와 같은 노동

계는 중국과 인도 등 우리보다는 후발개도국이면서 방대한 저임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가장 의식하고 있다 하겠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우리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만 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미국․호

주 등과 같은 선진국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실적으로도 가까운 장래에 우리에게 크게 문제될 사안은 별로 없어 보인

다. 따라서 연계논의에 대한 대응에 소홀히 해서는 아니되겠지만, 노동기

준 문제를 지나치게 우려해 논의차제에 소극적․방어적으로 접근할 이유

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또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됨－의 

WTO에서의 논의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WTO안에 노동기준과 무역과의 관계와 

필요한 가능한 대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는 안이나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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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욱 유연한 것으로 EU의 제안과 같이 WTO 밖에 WTO와 ILO 공동

의 상설포럼을 설치하자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협상

전략의 핵심이 개도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 아닌 한 우리가 이러한 논

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다.

셋째, WTO에서의 논의자체는 위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각종 국제협상이나 다양한 국제회의에서의 노동기준과 관

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커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결사의 자

유 등  ILO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우리의 노동관련 제도가 다양한 무

역협상과 국제협상에서 제기되고, 그로 인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저해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치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OECD회원국

이며 ILO의 이사국이다. 이는 국제협상과정 등에 있어 국제사회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보다 한결 높이 평가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

과 관련되며,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

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장기적․거시적으로 볼 

때 국익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일천하다고 할 수 

있는 노동외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더할 수 있다 하겠다. 예컨대 

ILO 이사국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ILO의 기본 이념과 원칙들을 존중하

고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우리가 노동기준에 있어 소위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거나 우리의 역사

적․문화적 특수성을 주장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할 수 없게 할 것

이다. 아울러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발전이 우리의 국익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장애가 되고 있는 국제적 이

슈의 해결에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에 따라 우리의 대응방향은 다음 몇 가지에 초점을 두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국내적 대응으로서는 우리의 관련법제를 

국제노동기준, 특히 핵심노동기준에 맞추어 가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한

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175개 ILO회원국의 평균협약 

비준건수는 39개에 이르는데 우리의 경우 11개에 머무르고 있다. 일반 협

약들에 대한 비준에 보다 적극성을 띤다면 상당수의 협약은 우리의 현행 

제도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비준과 준수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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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노동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대로 문제점이 크지 않은 

강제노동관련 협약들의 비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결사의 자유와 관련

한 협약의 경우 그 핵심적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기준의 의미에 관한 보다 다양한 시

각의 연구와 검토는 우리 사회전체가 이러한 분야에 보다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 대외적으로 WTO에서의 현재의 연계이슈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

다도 보다 능동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의 위치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지난해 연말 시애틀 각료회의시의 EU의 제안, 즉 

ILO-WTO 공동의 상설포럼을 설치하여 무역과 노동기준간의 관계에 대

해 검토하도록 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대안으

로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적극 지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 가지는 아시아지역의 지역협력체제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아시

아지역, 특히 ASEAN국가들은 연계논의에 대해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이라

며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가 아시아국가와의 경제

적․정치적 연대의 강화를 추진한다면, 노동기준과 관련한 문제는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면서 달리보면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활용해 보다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 지역 국가들의 노

동기준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의 추진을 주도한다거나, 역내의 

상대적 저개발국들의 핵심노동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노력 등을 주도하는 

것과 같은 건설적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점은 현재의 무역-노동기준의 연계논의가 가까운 

장래에 어떤 구체적인 무역제한의 수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외면하는 상황은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선진

국의 지지를 약화시켜 자유무역체제의 유지․신장에 부정적인 향을 야

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의 

올바른 대응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보며, 예컨대 우리의 경우 개도국의 

연계에 관한 부정적 시각을 개선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

출하는 데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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